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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 국제사회의 현실은 교통․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지구촌시대’, ‘정보화시대’

라고 한다. 이것은 국경이 개방화된 국제사회로 진입했고, 국가간의 협력은 정치․군사

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등 모든 방면으로 확대되어 어느 국가도 폐쇄된 형태

로 생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에 그에 대한 역기능으로 국경을 넘는 범죄

의 흐름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이다. 즉, 마약밀매, 총기류 밀반입, 각종 상품에 대한 밀

수, 국제인신매매, 화폐․여권 위․변조, 신용카드 위․변조 및 사기, 돈세탁, 국제테러, 

국제조직범죄집단의 유입, 국제사이버범죄 등이 각국의 치안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또 

다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조직범죄집단의 조직원 등에 의한 범죄행위가 A국에서 행해

지고 그 범죄행위자는 B국 또는 C국으로 도망가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각 국가는 범죄자를 그 국가 

및 국제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점과 자국의 치안유지의 확립을 위해서 타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문제에 있어

서 관할권은 주권이라는 이름하에 그 국가의 국경으로 제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A국에서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를 행하였다고 강하게 추정되는 자가 

A국의 국경을 통과하여 B국의 영토에 막 진압하였을 때에 A국에서 그 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는 A국의 경찰은 형사관할권이라는 장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추적

할 수 없다. 이것은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었던 경찰이 갑자기 인위적인 

장애물로 인하여 손발이 묶여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현실로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활동은 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例證하고 있다.

범죄진압이라는 국제적인 공통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국가간의 협력행위,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간에 이루어지

는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를 國際刑事司法共助 또는 刑事司法共助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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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사사법공조는 외교채널을 통한 협력으로 ①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② 범죄인인도, 

③ 형사소추의 이송, ④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이 있다. 필자는 네 종류의 형사사법공조의 

범주에 국제경찰협력(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국가간에 형사사법공조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협력으로서 경찰당국이 주체가 되는 협력)을 포함시키고 있

다. 즉 법무당국과 외무당국이 주체가 되어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와 달리 인터

폴채널에 의한 국제경찰협력도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목적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최광의의 형사사법공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은 

외교채널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와 비교해 볼 때 6가지의 면(의미, 주체, 객체, 절차, 소요

기간, 법적 근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국외도주 범죄인인도를 위한 수사 및 긴급구속요청, 범

죄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및 협력요청, 국외도주 범인 수배요청, 증거송부 및 이를 위한 

증인신문 요청, 수사상 필요한 자료요청, 범죄경력 및 사실조회, 외국경찰 관계기관 방문

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실종자 소재수사 요청, 각종 자료 요청, 내국인의 국외범죄에 

대한 수사시 관련 수사기록 요청, 외국인 피의자 검거시 신원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 내

국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해외도피자 소재확인시 강제추방 또는 범

죄인인도 요청 등이다. 이러한 국제경찰협력은 국가 대 국가의 一對一의 관계가 아니라 

인터폴의 사무총국과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구성된 NCB란 기구를 통해서 협력을 행

하고 있다. 즉 인터폴은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수사

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범죄사건의 수사 등은 해당국가의 경찰요원이 행하고 

필요한 정보, 자료, 국제수배요청, 각종 조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에 인터

폴 사무총국과 각국의 NCB에 설치된 컴퓨터망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그 협력을 이행

해 주는 間接履行體制(어느 한 국가의 경찰당국에게 위임하여 해당국의 경찰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범죄․경찰 정보수집 및 배포, 각종 조회, 수사 및 체포 등을 이행하게 하

는 제도)이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장점은 ① 회원국이 181개국이기 때문에 세계의 대부

분 국가와 국제경찰협력을 행할 수 있다는 점, ② 컴퓨터망 등을 통하여 협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된 기간이 외교채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는 점, ③ 경찰당

국 대 경찰당국간의 협력 또는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간의 협력을 인터폴 사무총국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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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 주거나 또는 필요한 협력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다는 점 및 ④ 실무적인 측면에서 수많은 정보교환, 각종 조회 및 범죄인 강제송환 등

을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반면에 그의 단점은 ①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으로서 그 

구속력의 정도는 각국의 국내법의 범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 즉 ② 국내법과 국제법이 

조화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경찰협력이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외교채널에 의한 협력

보다 그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 ③ 정치적․군사적․종교적․인종적 성격의 범죄를 제외

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국의 국내 정치상황 등에 지대한 영향

을 받는다는 점, ④ 데이터 보호제도가 선진국 및 유럽폴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또한 테러지원국을 통하여 데이터가 유출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점은 인터폴을 통하여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이다. 이러한 장애요소는 총론적인 측면에서 인터폴이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가 이

루어진 대협력 단계가 아니라 중간협력의 단계에서 국제경찰협력이 이행되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장애요소로 지적된다. 각론적인 측면은 연성법적 체제, 적색수배서의 효력 및 

데이터보호 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간협력의 단계에서 실효적으로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장애 요소로 언급되고 있는 연성법 체제, 적색수배서

의 효력 및 데이터보호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첫째, 연성법(Soft Law)체제이다. 연성법은 서면의 형식으로 규정된 규범이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재량적이므로 그 성립조건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가국의 의사에 달려 있는 성질을 지닌 법이다. 즉 법이라는 흰 면과 

非法이라는 검은 면 사이에 회색의 지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 법적 구속력이 완화된 

형태로서 불완전한 또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법규범을 말한다.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

협력이 연성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인터폴의 법적 지위의 모호성, 인

터폴 헌장 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적 범위에 의한 협력, 인터폴이 

제정한 결의도 결국 권고적 성질을 지닌 규범이라는 점, ICTY․ICTR․ICC와 같은 국

제재판소규정, 범죄인인도조약 및 기타 국제범죄에 관련된 다자조약 등에서 인터폴의 채

널을 통하여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해도 그의 법적 구속력

은 결국 각 회원국의 국내법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둘째, 적색수배서의 효력이다. 적색수배서는 수배서의 발행을 인터폴 사무총국에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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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 국가가 자국의 사법기관에서 발행한 구속영장을 근거로 그 수배된 자를 기소하거

나 또는 형을 복역하게 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에게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하는 일종의 국

제영장, 또는 각 회원국의 체포영장 또는 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배포하는 수단, 즉 

범죄인인도의 목적으로 자행된 범죄에 대한 재판 또는 수배서 발행요청국에 의해서 이

미 부과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배자의 긴급체포를 요청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

한 적색수배서 발행의 법적 근거는 각 회원국의 측면에서 각 회원국의 법집행기관이 발

행한 구속영장 또는 법원의 판결이고, 인터폴의 측면에서 인터폴 총회의 결의이다. 적색

수배서의 기재사항은 ① 수배자의 신상정보(이름, 출생지, 출생일, 국적, 육체적 특징묘

사, 여권번호, 직업, 모국어 및 기타), ② 사법정보(사건개요, 공범여부, 혐의 사항, 위반

된 법규정, 최대 형량, 기소의 유효기간 또는 구속영장이 만료하는 날자, 발부번호․일

자․기관 및 발행 요청국, ③ 적색수배자를 체포했다면 통지해야 할 기관과 취해야 할 

조치 및 ④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채취된 경우) 등이다. 중요한 사실은 적색수배서를 근

거로 현재 모든 인터폴 회원국이 이 적색수배자를 체포, 구금하여 범죄인인도 또는 추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취해야 할 조치도 전적으로 각 회원국 국내법 

및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 회원국의 재량사항에 속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폴 사무총국은 각 회원국에게 적색수배서의 법적 지위, 즉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다. 답변한 국가 110개중 적색수배서를 근

거로 긴급인도구속이 가능한 국가가 36개국이고,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발행한 적

색수배서만을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는 국가가 43개국,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지 아니한 국가도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1개국이다. 국가마다 적색수배서를 바라

보는 입장이 이와 같이 다른 이유는 인터폴의 연성법 체제, 국내법 범위의 국제경찰협력 

이행, 중간단계의 협력의 한계, 쌍방가벌성의 원칙에 관련된 문제,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에 관련된 문제,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 형량의 문제 및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미비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색수배서의 효력은 범죄인인도조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요청

한 수배서만이 긴급구속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데이터보호 제도이다. 데이터보호는 자료처리에서 발생하는 소망스럽지 못한 결

과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 또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때 적용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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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러한 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해서 따르는 관행이 포함된다. 문제는 그 데이터베

이스에 보관중인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보관중인 데이터의 유출 또

는 데이터보호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폴과 유럽

폴간에 데이터보호제도를 비교해 보면 크게 다섯 가지의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① 

데이터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Hard Law v. Soft Law), ② 데이터의 안전조치에 관련

된 규정, ③ 데이터보호를 위한 감독위원회, ④ 기밀유지에 관한 규정, ⑤ 데이터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이다. 다시 말해서, 유럽폴은 데이터보호에 

관하여 철저하게 법적 시스템을 갖추어져 있는 반면에 인터폴은 느슨한 제도로 운영되

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은 인터폴의 현행체제에서 

이행할 수 있는 방안과 개혁을 통한 방안으로 크게 분리할 수 있고, 현행 체제는 국내

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다. 먼저 현행 체제에서 국내적 측면

의 강화방안은 적색수배서의 효력을 위한 관련법 개정,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를 위한 관

련법의 개정, 검찰 등 여타 부서에서 KNCB에 협력관 또는 연락관의 파견, 해외주재 경

찰관의 파견 증가, 국제경찰협력 관련 전문가 양성채용 및 보직순환제의 예외 검토 및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인터폴 전문가의 참여 등이다. 특히 적색수

배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적색수배서가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여 긴급

체포 또는 강제추방조치를 취하기 위한 최대의 방안은 ① 형사소송법에서 200조의 3에 

규정된 긴급체포 사유 또는 211조의 준현행범인의 유형에 적색수배자도 포함시키고, ② 

범죄인인도법 제24조와 제26조를 개정하여 적색수배자는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일치한다는 조건하에 범죄인인도요청서, 즉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를 

명령하도록 하고, ③ 출입국관리법 제46조와 제11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 및 입국금

지 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차선책은 ① 위에서 언급한 범죄인인도법 제24조와 제26조

를 개정하여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를 명령하도록 하고, ② 출입국관리법 제46조와 제

11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 및 입국금지 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최대 및 차

선책의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 

및 입국금지 자로 적색수배자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물론 자국민이 해외에서 범죄행위후 

국내로 도피한 경우에 적색수배서 발행요청국으로 추방할 수 없고, 적색수배자인 자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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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국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만약에 위에서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련된 법개정

에 대하여 제시한 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면 국제경찰협력법을 제정하여 적색수배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적 측면의 강화방안은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터폴 활용규정 삽입, 범죄인인도조약

을 체결한 국가의 확대, 인접 국가와의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조약의 체결, 인터폴은 적

색수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통일기준의 마련 등이다. 인터폴 개혁의 방향과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방안은 경성법체제로의 전환, 국제수배서, 데이터보호, 통신체제, 

UN과의 관계 등이다.

인터폴 채널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은 외교채널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제도와 서로 보완

하는 측면에서 국제경찰협력은 국내․국제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결

론적으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

조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계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즉 외교채널과 인터폴채널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국내적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둘째, 대한민국에서 경찰의 지위가 검찰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과 관

계없이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장점과 실효성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긴급인도구속과 관련하여 인터폴의 채널을 구체

적으로 명시한 조약과 그렇지 아니한 조약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체결될 범죄인인도조

약에서는 인터폴의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기존의 범죄인인도조약의 경우에 추가의정서 또는 교환문서를 통하여 인터폴 채널이 활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인인도시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중에서 쌍방가

벌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이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밀접하게 연

계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도피사범의 은신처로 알려지고 있는 러시아, 프랑스, 과테말라, 

베트남, 볼리비아, 페루, 프랑스, 싱가폴 등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넷째, 경찰청은 외교부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 앞으로 체결될 범죄인인도조약의 협상과

정에 인터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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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한국 및 협상 파트너 대표들에게 인터폴 채널의 효용성에 관한 설명, 관련 자료 

전달 및 협조공문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로비도 하여 인터폴 채널에 관한 규정이 삽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내에서 적색수배자가 발견되었을 때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준현행범)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로 체포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과 범죄인인도법의 개정이 필요

하고,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요청된다. 또한 국제경찰협력의 근거 

규정인 국제형사사법 제38조, 관계당국이 적색수배자를 추방조치하거나 입국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관

련법의 개정이 용이하지 아니한다면 경찰청이 주체가 되어서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인터폴의 데이터 보호제도는 유럽폴의 제도와 비교해 볼 때 법적 근거, 안전

조치, 감독위원회, 기밀유지 및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서 매우 느슨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유럽폴 및 선진국들은 인터폴과 중요한 정보를 공

유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보호제도의 개선 및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곱째,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역동적인 국제협

력체제(형사사법공조 및 국제경찰협력)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KNCB에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연락관 또는 협력관으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여덟째, 해외 경찰주재관은 교민들의 형사상 권익보호, 해외도피사범의 송환 업무 및 

기타 협력을 위하여 파견되고 있으나 그 숫자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비교할 때 너

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교민들이 관련된 형사사건

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해외 경찰주재관을 파견하여 신속하게 국제경찰협력

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아홉째,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업무는 실무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 국제법(국제

형사법), 협상능력, 기타 등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하다. 특히 경찰대학에서 국제법(국

제형사법) 교수가 없고, 경찰청 내에서도 국제법(국제형사법)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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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러시아, 일본, 중국과 체결한 약정서․협의문․합의서의 연성적 효력과 관련

하여 입증된바 있다. 따라서 경찰대학뿐만 아니라 경찰청 내에서도 국제경찰협력과 관련

된 국제문제를 담당하는 국제법(국제형사법) 교수 또는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물론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전문가는 관련 업무를 지속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관리의 측면에서 순환근무제에 대한 행정적 배려가 요

청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443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1세기 국제사회의 현실은 교통․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지구촌시대’, ‘정보화시대’

라고 한다. 이것은 국경이 개방화된 국제사회로 진입했고, 국가간의 협력은 정치․군사

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등 모든 방면으로 확대되어 어느 국가도 폐쇄된 형태

로 생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에 그에 대한 역기능으로 국경을 넘는 범죄

의 흐름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이다. 즉 마약밀매, 총기류 밀반입, 각종 상품에 대한 밀

수, 국제인신매매, 화폐․여권 위․변조, 신용카드 위․변조 및 사기, 돈세탁, 국제테러, 

국제조직범죄집단의 유입, 국제사이버범죄 등이 각국의 치안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또 

다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조직범죄집단의 조직원 등에 의한 범죄행위가 A국에서 행해

지고 그 범죄행위자는 B국 또는 C국으로 도망가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각 국가는 범죄자를 그 국가 

및 국제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점과 자국의 치안유지의 확립을 위해서 타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문제에 있어

서 관할권은 주권이라는 이름하에 그 국가의 국경으로 제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A국에서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를 행하였다고 강하게 추정되는 자가 

A국의 국경을 통과하여 B국의 영토에 막 진압하였을 때에 A국에서 그 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는 A국의 경찰은 형사관할권이라는 장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추적

할 수 없다. 이것은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었던 경찰이 갑자기 인위적인 

장애물로 인하여 손발이 묶여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활동은 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범죄진압이라는 국제적인 공통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1) 또는 

1) 박한철,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 -독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중심으로-”, 법무부『해외파견검사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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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관한 국가간의 협력행위,2)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간에 이루어

지는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를3) 國際刑事司法共助 또는 刑事司法共助라고 한다.4) 이러한 

의미의 형사사법공조는 외교채널을 통한 협력으로 ①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② 범죄인인

도 ③ 형사소추의 이송 ④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및 ⑤ 국제경찰협력(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을 포함시키고 있다.5) 

법무당국과 외무당국이 주체인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와 달리 국제경찰협력은 

경찰당국이 주체가 되어 행해지는 협력으로 세 가지 메카니즘이 있다. 즉 ① 전세계적 측

면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CPO-Interpol, 

이하 인터폴) ② 지역적 측면에서 유럽의 유럽폴(European Police Office : Europol)과 

Schengen 경찰협력, 동남아시아의 ASEANAPOL(Asean Chiefs of National Police), 

남아프리카의 SARPCCO(Southern African Regional Police Chiefs Cooperation 

Organization), 그리고 ③ 국가간의 측면에서 범죄인도조약에 인터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제경찰협력을 행하는 경우,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행하는 경우 및 신사

집』, 제6집(법무자료 제85집), 1987, p. 431.

2) 백충현, “형사사건에 관한 국제사법공조”,『현대국제법론』(이한기 박사 화갑논문집), 박영사, 1978, p. 

197.

3) 김주덕,『국제형법』, 도서출판 육서당, 1998, p. 82.

4)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 참조. 백진현․조균석,『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6; 이훈규․신의기,『범죄인인도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5; 신의기,

「형사판결집행에서의 국제공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12 ; Geoff Gilbert, Aspects of 

Extradition Law(Dordrecht/ Boston/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1); David McClean,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Oxford : Clarendon Press, 1992), pp. 119-171; Christine van 

Den Wyngaert and Guy Stessens, in John Dugard and Christine van Den Wyngaert(ed.),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Aldershot․Brookfield USA․Singapore․Sydney : 

Dartmouth, 1996), pp. 283-322; Lorna Harris and Christopher Murray,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e(London : Sweet Maxwell, 2000); Ilias Bantekas, Susan Nash and Mark Mackarel, 

International Criminal Law(London․Sydney :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2001), pp. 181-207.

5) 국제경찰협력이 국제형사사법공조에 포함되는 이유는 ①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국

제경찰협력도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 ② 인터폴의 관점에서만 볼 때 국제경찰협력은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이고, 범죄인인도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 범죄인 

강제송환(퇴거)이 가능하다는 점, ③ Schengen acquis 등에서 경찰이 타국 영토의 일정 부분까지 추적

할 수 있는 追跡權과 타국의 영역에서 범죄자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監視權이 인정되어 국제보통범죄

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경찰의 역할이 타국의 영토까지 외연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 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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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체결하는 협력하는 경우로 나뉘어 진다.6)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국제수배제도와 통신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범죄정보교

환, 국제수사공조, 각종 자료조회, 범죄인 강제송환 및 기타 등을 행하고 있으나 그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

찰협력의 주된 장애 요소의 분석을 통하여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의 이행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이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의 형사사법공

조와 범죄인인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찰

은 인터폴의 비효율적인 요소에 대한 개혁을 주창하여 선진 경찰로 한 걸음 더 도약하

기를 기원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국제보통범죄의7) 예방 및 진압 능력이 크게 향상되길 

바란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80여년의 역사를 지닌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① 전세계적으로 181개국이 회

원국이라는 점, ② 광범위한 관할범죄를 협력의 객체로 하고 있다는 점, ③ X.400과 같

은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고, 좀더 신속하고 현대적인 통신 및 수배제도를 위해서 차세대 

통신시스템인 GCS(Global Communication System)이 수행중에 있다는 점, ④ 긴급체

6) 인터폴, 유럽폴, Schengen 경찰협력, ASEANAPOL 및 국가간 협력 메카니즘에 대해서, 문규석,『경찰

의 지역간 협력 및 아․태폴 창설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 치안연구소(연구보고서 2001-10), 2001. 12, 

pp. 7-104 참조.

7) 모든 국제범죄자는 일정한 재판절차를 통하여 형벌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범죄의 개념도 형벌

의 집행력이 행사되는 재판소를 근거로 국내재판소의 재판을 통해서 형벌이 집행될 수 있는 범죄(국제보

통범죄)와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사실상 형벌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국제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

에서 보충적 관할권을 행사하여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범죄로 이원화하여 ICC의 물적 관할에 속하는 

범죄 및 ICC의 물적 관할권의 확대를 통하여 국제형사범죄로 포함될 수 있는 기타 범죄를 국제형사범죄

라고 하였다. 문규석, “국제범죄 개념의 이원론적 분류에 관한 연구”,『외법논집』, 제7집(1999.12), pp. 

537-586 참조;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국제범죄는 국제보통범죄와 국제형사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고, 

국제보통범죄는 범죄의 실행행위는 물론이고, 범죄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과정에서 사

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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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의미하는 적색수배서 및 각종 수배서가 발행되어 각 회원국에게 배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① 인터폴 설립헌장 및 일반규칙에서 각 회원

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정도가 미약한 軟性法(soft law)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② 

적색수배서의 법적 효력이 미약하다는 점, ③ 느슨한 데이터보호 제도로 인하여 테러집

단에게 범죄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 등에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

효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Ⅱ에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통하여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Ⅲ에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

의 실효적인 이행에 대한 장해 요소로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 즉 연성법 체제, 미약한 

적색수배서의 효력 및 느슨한 데이터보호 제도에 대하여 고찰한다. Ⅳ에서 인터폴을 통

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현행 체제에서와 개혁을 통한 방법으로 나누어서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Ⅴ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각종 문헌을 기초로 행하고자 한다. 이와 병행해서 대한민국 경찰

청 외사업무 담당자와 면담, 인터폴에서 국제경찰협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원과 

E-mail을 통한 정보수집, 인터넷을 통한 자료조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및 

독일 Max Plank Institute on Foreign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에서 자료조

사 등으로 실증적인 연구가 되도록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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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의의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국가간에 형사사법

공조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협력으로서 경찰당국이 주체가 되는 협력을 의미한다.8) 

이러한 국제경찰협력은 국가 대 국가의 一對一의 관계가 아니라 인터폴의 사무총국과 각국

의 국내법에 의해서 구성된 NCB(National Central Bureau)란 기구를 통해서 협력을 행하

고 있다. 즉 인터폴은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수사요원

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범죄사건의 수사 등은 해당국가의 경찰이 행하고, 당해 경찰이 

필요한 정보, 자료, 국제수배 요청, 각종 조회 및 기타 사항은 인터폴 사무총국 및 관련 국

가의 NCB에게 신속한 통신시스템(컴퓨터망, Fax, 국제전화 및 기타)을 통하여 일정한 협력

을 요청한다. 그러면 사무총국과 각국의 경찰은 그 요청된 사항을 조사한 후에 그 경찰협력

을 요청한 국가의 NCB에 통보해 준다. 이러한 협력을 間接履行體制라고 하며, 인터폴을 통

한 국제경찰협력은 간접이행체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2. 인터폴의 연혁, 법적 근거 및 지위

1) 연 혁

인터폴의 연혁은 대략 네 가지 시기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시기로 태동기이다. 1914년 모나코 왕자 Albert I가 제1회 국제형사경찰회의

(First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ngress)를 주최하던 시기이다. 이 회의에서 국

제보통범죄의 진압을 위해서 모든 국가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범죄인 인도절차의 필요성

8) 문규석, “인터폴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국제법평론』, 1999-II(통권 제12호), 1999,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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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표준화, 기록사무소(상설 사무국), 임시체포절차, 신속한 정보교환의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아울러 범죄의 진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각국 경찰당국간의 직접적인 연락

체제는 좀더 표준화되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1916년 8월 루마니아의 수도 Bucharest에

서 제2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제2회 국제형사

경찰회의는 무산되게 되었다.

둘째,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로 창설기이다. 당시 비엔나 경시청장이었고 오스트

리아 공화국의 수상도 역임한 Dr. Johann Schober가9) 1923년 제2회 국제형사경찰회의

를 개최했다. 이 때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쟁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

고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간의 왕래도 빈번해지면서 국제보통범죄가 유럽대륙에서 

다시 활개치던 시기이다. 이 회의에서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헌장에서 상임기관, 사무요

원, 위원회의 본부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여 國際刑事警察委員會(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 : ICPC)가 탄생하였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인터폴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형성

하던 형성기와 나찌 제국에 의해서 인터폴이 사유화되었던 암흑기이다. 즉 국제형사경찰위

원회는 ① 1924년 국제형사기록사무소의 설립, ② 1928년 제5회 총회 이후부터 분담금의 

납부, ③ 1930년 6차 총회에서 총재는 5년, 부총재는 2년의 임기로 다수결에 의한 선출, ④ 

Oskar Dressler에 의해서 “International Public Safety”가 영어, 불어, 독어 및 이태리어

로 발행, ⑤ 정확히 어느 해인지 몰라도 미국의 FBI가 수배서를 발표한 이후 곧 사무총장

인 Oskar Dressler에 의해서 수배자의 목록과 논문이 “International Public Safety”에 게

재되어 수배제도의 개시 및 ⑥ 1934년 범죄정보를 신속히 교환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 개통 

등으로 인터폴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형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

발되기 전과 전쟁 동안에 인터폴이 나찌 정권에 의해서 사유화되었던 암흑기이기도 하다.  

넷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로 성장기이다. 인터폴은 1956년 6월 제25회 비엔

나 총회에서 헌장이 개정되어 國際刑事警察委員會는 현재의 國際刑事警察機構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전하였던 시기이다. 주요 사항을 설명하면, ① 인터폴은 제27회 런던 총회에

서 인구의 수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스위스 프랑을 기준으로 

9) Dr. Johann Schober는 1921-1922 및 1929-1930년에 각각 오스트리아의 수상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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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위(budget unit)에서 60단위 11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회원국이 사무총

장과 협의해서 각 그룹을 선택함과 동시에 매 3년마다 평가하도록 했다.10) ②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집행위원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아프리카 3명, 아메리카 3명, 

아시아 3명 및 유럽에서 4명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11) ③ 1966년에 인터폴 

사무총국을 파리교외에 있는 St. Cloud로 옮기고 1989년 11월에 다시 현재의 인터폴 

본부건물이 있는 리용(Lyons)으로 이전했다. ④ 1971년 UN경제사회이사회와 특별약정

을 채택하여 협의자격(consultative status)을 가진 비정부간기구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

았다.12) ⑤ 1972년 5월 프랑스정부와 인터폴본부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인터폴이 법

적 주체로서 조세면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인터폴의 본부, 문서, 요원 및 통신 등에 관

한 특권과 면제권을 부여받았고, 이를 1984년에 개정하였다.13) ⑥ 1949년에 문장과 기

를 제정할 당시는 인터폴이 유럽지역 중심의 기구라는 지역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가입함에 따라 세계적인 특성

을 가진 旗章으로 1973년 제42회 비엔나 총회에서 바꾸었고, 인터폴의 이름과 旗章도 

1980년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등록함으로서 법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14) ⑦ 1980년 5월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2002. 11) 차세대통신시스템인 GCS가 시험가동 중에 있어서 인터넷 시대에 걸 맞는 

통신망의 첨단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⑧ 1984년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테러범죄도 

10)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70차 총회에서 분담금의 새로운 제도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동결의

(Resolution No AG-2001-Res-02)에 따르면, ① OECD국가는 최소한 현행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고, 

② 최소 분담금은 0.03%로 정했다. ③ 그 밖의 국가의 분담금은 UN분담금의 비율을 기초로 정하고, 매 

3년마다 총회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④ 분담금의 변동폭이 5% 또는 이상인 경우에 총회에 통지하

여 그 회원국의 분담금의 비율은 조정될 수 있고, ⑤ 이 제도는 2002～2006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도입

되고 그 비율은 2006년에 개정된다.     

11) Michael Fooner, Interpol: Issues in World Crime an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New 

York and London : Plenum Press, 1989), p. 83.

12) 1971년 5월 20일(1579 (L)) UN과 인터폴간의 협력을 위한 특별약정(Special Arrang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제

5조 및 제6조 참조.

13) 1972년에 체결된 본부협정은 일반국제기구의 본부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도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고 있지 아니

하였으므로 1982년 11월 개정되어 프랑스 의회에 의해서 1984년 2월 14일 비준되었다. Fenton Bresler, 

Interpol(Auckland, Melbourne, Singapore and Toronto : Sinclair-Stevenson, 1992), p. 131, 171.

14) WIPO에 관한 자세한 것은 다음의 website 참조; http://www.wip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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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게 되었고,15) ICTY(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와 ICTR(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의 소송절차 및 증거규칙 제39

조 (iii) 및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규정 제87조 1항에 의해서 인터폴의 관

할대상 범죄로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등이 포함되었다.16) ⑨ 회원국 

수는 1967년 100개국, 1991년 158개국, 현재(2002. 11)는 181개국으로 전세계의 대부분

의 국가가 가입해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상호협력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인터폴의 법적 근거는 인터폴 헌장과 각국의 국내법 및 국제적인 문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첫째, 인터폴은 각국의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

하여 모든 형사경찰당국간에 최대한 협조를 보장․증진시키고, 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

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설립하고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17) 

또 각국은 인터폴 및 각 회원국들과의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인터폴의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협

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NCB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18) 그 외 

인터폴이 제정한 규정들이 있다.19)

둘째, 각국의 국내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① 대한민국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

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동조에 따르면 인터폴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대하

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인터폴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국제범죄의 동일 증명 및 자료조회, 국제범죄에 관한 

15) Resolution No Agn/53/Res/7 및 Resolution No Agn/54/Res/1 참조.

16) 인터폴 총회 결의(Resolution No AGN/63/Res/9 and Resolution No AGN/66/Res/10) 참조.

17) 인터폴 헌장 제2조.

18) 인터폴 헌장 제31조 및 제32조; 대한민국의 경우 KNCB(Korea National Central Bureau)의 설치 근거

는 경찰청 훈령 제301호(2000. 4. 1)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대한민국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이다.

19) 인터폴의 통신에 관한 규정, 재정에 관한 규정, 국제경찰협력과 인터폴 문서의 통제에 관한 규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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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및 그 조사 등이 이에 속한다. ② 일본의 경우 국제형사수사공조법 제17조, 스

위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9조와 제4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셋째, 국제적인 문서를 찾아보면 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제827호와 제

955호에 의해서 설립된 ICTY와 ICTR의 소송절차 및 증거규칙 제39조 (iii)이다. ②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채택된 ICC규정 제87조 1항 (b),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

약 제16조 3항,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간에 체결한 범죄인인도협약 제22조 3

항, 캐나다와 프랑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3조 1항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인터폴의 법적 지위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 IGO)는 “국제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자신의 의사에 따른 기관이 적어도 하나 이상이 창설되어 있는 국제적 합의에 기초

한 협력의 형태”20) 또는 “조약이라는 형태의 자발적 합의에 의하여 결합된 국제적 실체

로서 국제법상 상설적인 기관을 갖고 일정한 자치능력과 국가간의 협조능력을 가진 국

제법상 법인격자”를 말한다.21) 반면에 비정부간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는 국제적 공리를 위한 비영리 목적으로 어느 당사자의 국내법에 의해서 규율되

는 문서에 의해서 설립되어, 적어도 두 국가에서 영향력 있는 활동을 수행하며, 각 당사

국의 영역에 지부와 어느 한 당사국의 본부에서 운영과 통제 등을 조건으로 하는 단체

(association), 재단(foundation) 및 다른 사적 협회(private institution) 등을 의미한

다.22) 

정부간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 국가간의 합의에 의한 설립조약의 체

결로 탄생한다는 점, ② 회원자격이 국가라는 점, ③ 국제법상 법인격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 ④ 각국이 지불한 분담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⑤ ICJ(International Court of 

20) Henry G. Schermers & Niels M. Blokker, International Institutional Law, 3rd ed., (The 

Hague/London/Boston : Martinus Nijhof Publishers, 1995), p. 23.

21) 김명기,『국제법원론(상)』, 박영사, 1996, p. 290.

22) 비정부간기구의 법인격 승인에 관한 유럽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Recognization of 

the Legal Personality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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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에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⑥ UN헌장 제57조와 제63조를 근거로 

UN과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 및 ⑦ 설립헌장 또는 본부협정의 체결에 의해서 정

부간기구의 본부 및 직원이 특권과 면제 등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반면에 비정부간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 정부간의 합의인 조약이 

아니라 사인 또는 단체간의 합의로 체결된 定款과 같은 자체의 規約이라는 점, ② 회원

은 국가가 아니라 사인 또는 각국의 국내법상의 법인이라는 점, ③ 국제법상의 법인격이 

아니라 NGO의 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상 법인격을 향유하고 있고, 기타 

회원국에 支部가 있는 경우에도 지부가 소재하는 국가의 국내법으로 법인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④ 기구의 운영은 국가가 지불한 분담금이 아니라 각 회원이 자발적으로 기

여한 회비로 운영된다는 점, ⑤ 기구의 운영에 관련된 법률문제는 소재지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해결한다는 점에서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점, ⑥ UN과의 

관계는 UN헌장 제71조를 근거로 약정을 체결하여 일정한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는 점, 

및 ⑦ 본부는 소재지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설립되기 때문에 본부에 소속된 직원은 

외교적인 특권과 면제권 등을 향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점 등이다.

인터폴의 법적 지위는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와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 인터폴헌장은 정부간에 합의한 조약이라고 볼 수 없지만 조약적 성질을 지

니고 있다는 점, ② 회원자격이 국가이지만 각국의 외무부 당국이 참여하지 아니하고 경찰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 ③ 국제법상 명시적인 법인격에 관한 규정이 인터폴헌장 등에

서 찾아볼 수 없지만 프랑스와 체결한 본부협정 제2조에서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④ 국가가 지불한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⑤ ICJ에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

지만 본부 소재지국인 프랑스와의 분쟁은 협의 및 중재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 ⑥ UN과

의 관계 설정은 UN헌장 제71조를 근거로 비정부간기구의 Category Ⅰ에 해당하는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23) ⑦ 인터폴 헌장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본부협정에서 인터폴 사무

총국과 직원이 특권과 면제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의 법적 

지위를 모두 누리고 있다.24) 다시 말해서, ① 회원자격이 국가라는 점, ② 회원국이 지불한 

23) UN헌장 제71조를 근거로 경제사회이사회와 체결한 협의약정에 의한 Category I의 지위는 경제사회이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고, 잠정적 의제를 제출하거나 2000자 이내의 서면진술서

를 제출할 수 있는 일반적 협의지위의 자격을 말한다. 문규석, supra note 8, p. 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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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③ 상설적인 사무국이 있다는 점, ④ 본부협정을 체결하여 

특권과 면제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 등은 외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간기구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반면에 인터폴은 ① 비정부간기구로부터 발전되어 왔다는 점, ② 인터폴 헌장

은 명시적으로 회원국의 서명․비준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25) ③ 국제경찰협력은 회원국

의 국내법으로 조직된 NCB에 의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 ④ UN과의 관계는 UN헌장 

제71조를 근거로 Category Ⅰ에 해당하는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 ⑤ 국내법으로 조직된 

NCB에 의해서 협력을 하고 있으므로 Soft Law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 내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정부간기구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2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터폴은 정

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의 지위를 모두 향유하고 있는 국제기구로 볼 수 있으므로 준정부

간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27)

<표 1>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간의 비교

구  분 정부간기구 비정부간기구

법적 근거 국가간의 합의에 의한 조약 사인간의 합의에 의한 정관

회원자격 국가 자연인, 국내법상 법인

법인격 국제법상 법인격 국내법상 법인격

분담금 국가가 지불 회원이 지불

ICJ에게 권고적 의견 

요청권
있음 없음

UN과의 관계
UN헌장 제57조와 제63조의 근

거로 제휴협정 

UN헌장 제71조를 근거로 경사리

와 체결한 약정

특권과 면제 본부 및 직원 등이 향유 본부 및 직원에게 없음

* 필자가 연구․분석하여 작성함

24) Ibid., p. 63.

25) Michael Fooner, op. cit., p. 45 참조.

26) 문규석, supra note  8, pp. 63-64.

27) 문제는 정부간기구와 준정부간기구, 준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간의 차이점과 분류기준 등이 구체적으

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국제법상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상게논문,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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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단계 및 평가

국제경찰협력은 大協力의 段階(Macro Level), 中間協力의 段階(Meso Level) 및 小

協力의 段階(Micro Level)가 있다.28) 

大協力의 段階는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법이 조화가 이루어진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는 정부의 고위관료가 토론하고 기초적인 이슈를 결의하는 단계로서 주

로 장기적이고, 중요한 결정이 행해진다. 이러한 협력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는 비자협

정, 망명정책, 타국영역에서의 추적권과 감시권 및 범죄인인도절차 등이 포함된다. 즉 입

국의 권리에 관한 기초적인 문제점과 출국에 관한 규칙, 체포, 감금 및 심문 등 경찰권

에 관한 법적 문제 등이다. 中間協力의 段階는 경찰의 작전구조, 관행, 절차 및 각국의 

경찰당국간에 주로 관련된다. 이것은 날마다 경찰업무에서 발생하는 공식적인 체계이다. 

즉 특수한 범죄수사 중에 공통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에 관심이 있는 국가의 중간급 관료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 단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관심은 각

국의 경찰당국간의 통신체제이고, 반대로 주된 걸림돌은 경찰정보체계, 공동데이타베이

스 및 이러한 범죄정보에 대한 공동조정과 접근이다. 그리고 小協力의 段階는 특수한 범

죄의 수사, 특별한 형태의 범죄의 방지와 통제에 관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공질

서위반은 국가간 및 지역간에 매우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이한 문화나 전통은 

다른 형태의 경찰작용을 필요로 하는 여러 유형의 형태를 차별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이 단계의 협력은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에서 효과적이다. 

28) 국제경찰협력의 단계에 관해서는 다음의 자료 참조. John Benyon, Lynne Turnbull, Andrew Wills, 

& Rachel Woodward,ꡒUnderstanding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setting a framework for 

analysisꡓ, in Malcolm Anderson & Monica den Boer(ed.), Policing Across National 

Boundaries(London & New York : Pinter Publishers, 1994), pp. 49-55; John Benyon, Lynne 

Turnbull, Andrew Wills, Rachel Woodward, & Anrian Beck,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An 

Investigation(Leicester : University of Leicester Centre for the Study of Public order, 1995), 

pp. 11-13; Bill Hebenton and Terry Thomas, Policing Europe: Co-operation, Conflict and 

Control(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5), p. 39; John Benyon,ꡒ"The Politics of Police 

Co-operation in the European Unionꡓ,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Vol. 24, 

No. 4, 1996. 12, pp. 357-358; Michael Santiago, Europol and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Criminology Studies, Vol. 11(Lewiston․Queenston․Lampeter : The Edwin Mellen Press, 200),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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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국제경찰협력은 자본, 상품, 서비스, 정보 및 사람의 자유이동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역내 국경폐지와 역외 국경통제에 관련되어서 역기능적

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고위 당국자간의 

협의에 의한 결정과 이를 기초로 체결된 조약에 근거한 국제경찰협력의 필요성이 절실

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단계의 협력은 마약, 테러, 축구경기장의 폭력, 환경범

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국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연락관을 통해서 협력을 

행할 수 있다. 중간단계의 협력은 형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간급 간부간의 직접적인 접

촉과 함께 호환성이 있는 통신수단에 의해서 신속한 협력을 행한다. 그리고 대협력의 단

계는 소단계의 협력과 중간단계의 협력에서 야기되는 경찰제도, 비자, 범죄인인도절차 

등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간 또는 고위당국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형사사법공조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여 법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인터폴은 오랜 역사를 지닌 국제적 실체로서 국제경찰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적

인 사건에 관련된 정보제공 등 각종 국제경찰협력을 위하여 중간협력의 단계의 특징인 

통신망을 전세계적으로 구축해 놓고 있다.29) 또 국제마약거래와 같은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하여 각국의 전문가들이 인터폴 총회, 아시아와 유럽의 지역회의를 통

하여 범죄경향에 대한 토론과 분석을 증진함으로서 소단계와 중간단계의 협력으로 구성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대단계의 협력으로는 볼 수 없다.30) 그 이유는 ① 인터폴의 국제

법상 지위가 정부간기구인지 비정부간기구인지 애매하다는 점, ② 인터폴 헌장도 국제조

약적 성질이 있지만 국제조약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점, ③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

찰협력이 국내법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이라는 점, 

④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이므로 그의 구속력에 의문이 있다는 점 및 ⑤ 어느 회원국이 

인터폴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테러집단에게 누출한 것과 관련하여 데이터보호 제도에 대

하여 문제점이 있다는 점 등이 있기 때문이다.

29) 인터폴은 인터폴 사무총국이 소재하고 있는 프랑스 Lyon에 중앙무선국, 전 세계에 걸쳐 9개의 지역무선

국 및 각 회원국의 NCB에 설치된 무선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0) John Benyon, op. cit., p.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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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내용과 절차 및 한계

1) 내 용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내용은 ① 국외도주 범죄인인도를 위한 수사 및 긴급

구속요청, ②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및 협력요청, ③ 국외도주 범인 수배요청, ④ 

증거송부 및 이를 위한 증인신문 요청, ⑤ 수사상 필요한 자료요청, ⑥ 범죄경력 및 사

실조회, ⑦ 외국경찰 관계기관 방문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⑧ 실종자 소재수사 요청, 

⑨ 각종자료 요청, ⑩ 내국인의 국외범죄에 대한 수사시 관련 수사기록 요청, ⑪ 외국인 

피의자 검거시 신원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 ⑫ 내국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원 및 범죄경

력 조회, ⑬ 해외도피자 소재확인시 강제추방 또는 범죄인인도 요청 등이다.31) 이들 내

용은 각종 정보교환, 국제수사공조 및 각종 자료조회, 범죄인 강제송환 등으로 크게 분

류할 수 있다고 본다.

 

(1) 각종 정보교환 

일반적으로 “정보란 사용자를 위한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의미로 “정보

란 지식이며 조직이고 활동이다”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정보의 최종산물인 지식과 이 

지식을 얻거나 기타의 정보공작을 하기 위한 조직체인 정보기관 및 이 정보기관의 활동 

그 자체를 통틀어 정보라고 한다. 협의의 의미로 지식이라는 개념에 한정시켜 “어떤 일

련의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전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32) 그리고 諜報란 

정보작성에 기초가 되는 모든 사물현상에 관한 지식을 말하며 정보로서 분석․평가되지 

아니한 하나의 생자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첩보는 확인․분석․평가되지 아니한 단편적

인 자료이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허위일 수도 있다.33) 

31) 남궁구,『외사경찰의 국제화 전략』,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1995, pp. 57-58; 경찰청,『국제성 범죄수

사』,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pp. 173-175.

32) 고진영, “정보의 개념과 범죄정보의 수집방법 및 기술”,『검찰』, 제1집, 1994, p. 261.

33) 고진영, 상게논문, p. 262; 문정인, “국가안보와 국가정보-바람직한 정보기구 모색을 위하여-”,『국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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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는 범죄정보와 경찰정보로 한정해서 설명하면, 범죄정보는 범죄의 구성요

건만 성립하면 되는 모든 종류의 범죄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인터폴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범죄정보는 국제마약관련 범죄, 국제조직범죄, 테러리즘, 그밖에 국내치안의 위

협요소로서 모든 범죄활동에 관련된 일체의 첩보나 정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찰

정보는 보통범죄의 구성요소, 수사와 예방, 위반자에 대한 소추와 형벌, 지문확인, 국제

수배여부 확인, 실종자와 신원미확인 변사체 등에 관련된 모든 정보 등을 말한다. 그러

나 정치적․종교적․군사적․인종적 성격의 국제보통범죄에 관한 정보, 특정한 형사사건

과는 관련이 없는 정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관련이 있을지 모르는 일반사람들과 법인

체 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는 정보 등은 제외된다.34)  

(2) 국제수사공조 및 각종 자료조회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35) 국제수사공

조는 각국의 수사기관이 국제보통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상호협력하는 활동으로 수사에 

관련되는 정보의 교환에서부터 참고인에 대한 조사, 전과․지문 조회,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파악, 서류의 송달 등 그 범위에 있어서 다양하다. 인터폴은 이러한 국제수사공조를 

위해서 국제수배제도가 확립되어 현재 각종 국제수배서와 팜플렛을 발행하고 있다.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는 국외도피범, 실종자, 우범자, 장물, 수배 

대상자에 대한 인적․물적 사항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각 회원국에 통보하여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사무총국 및 각 회원국간에 각종 국제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배대상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다.36) 현재 인터폴 

사무총국은 개인수배서(적색, 청색, 녹색, 황색, 흑색수배서)37), 장물수배서, 범죄수법수

략』, 제2권 1호(1996년 봄․여름호), p. 44.

34) 인터폴 헌장 제2조 (b), 제3조 및 Rules on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nd on the 

International Control of Interpol's Archives 제2조 (b) 참조.

35) 李在祥,『형사소송법』, 박영사, 1995, p. 185. 

36) 경찰청, 전게서, p. 161.

37) 수배서에는 도망자의 이름, 가명, 직업, 출생지와 생년월일, 외모의 특징묘사, 모국어, 지문, 그리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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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회보, 약식보도 및 기술팜플렛 등이 있다.  

국제보통범죄자에 대한 수사가 적색수배서에 의해서 범인을 체포한 경우에 범인을 체

포한 수사기관은 자국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자국법에 의해서 집행한다. 그렇지 아

니하면 해당국에게 범죄인인도 또는 추방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다. 수사공조가 범죄인에 

관련된 전과조회나 기타 조사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를 행한 후 해당국에게 회신을 

하면 된다. ICTY, ICTR 및 ICC가 요청한 협력도 기존의 국제보통범죄자에게 행한 협

력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된다. 

(3) 범죄인 강제송환

어느 국가에서 마약관련 범죄, 조직범죄행위, 테러행위 및 기타 각종 보통범죄 등에 

관련된 자가 법익침해지 국가로부터 타국으로 도피하여 체류하고 있는 중에 법익침해지 

국가로부터 범죄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게 범죄인인도를 요청 받는다. 이때 범죄인인

도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동 조약에 따라서 인도가 가능하고,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 그러나 상호주의의 원칙은 상대국가에게 범죄인인

도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협력을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범죄인의 국적국은 여권의 무효

화 조치 등을 취하고, 체류국이 그 범죄인을 추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그 범

죄인이 체류국에서 추방을 하면 수사요원을 파견하여 추방된 그 범죄자는 강제로 송환

된다.   

2) 절차

대한민국의 NCB(경찰청 외사3과 국제공조계)는 자국민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

역 내에서 범죄행위를 한 후 도망한 국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록을 통해서 파악하

등이 기록된 용지이고, 이 용지는 오른쪽 위 모퉁이의 여백에 적색, 청색, 녹색, 흑색, 황색 등 다섯 가

지 색상으로 가로 3.3cm 세로 4cm 정도 크기의 4각 마크가 붙어 있다. 색상은 일종의 코드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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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범죄자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NCB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그 범죄인의 범죄에 관

련된 기록을 제공함과 아울러 협조요청을 한다. 또 프랑스 리용(Lyon)에 있는 인터폴 

사무총국에게 연락해서 국제수배를 요청한다. 인터폴 사무총국은 그 범죄자의 범죄내용

에 따라서 수배의 내용에 합당한 수배서를 발행하고, 이 수배서를 회원국에게 배포한다. 

범죄발생지 국가는 인터폴 사무총국이 발행하는 수배서가 회원국들에게 배포되는 시간

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성이 요구될 때 몇몇 대상 국가를 선정해서 수배서를 

배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인터폴 수배서가 발행되기 이전의 중간조치에 해당한

다. 그리고 범죄인 체류국은 범죄행위지 국가의 공조요청 사항을 그 국가의 NCB를 통

해서 이행해 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흐름도로 나타나면 <표 2>와 같다.  

<표 2> 국제경찰협력 절차  

  

경찰(검찰) 각국의 NCB 범죄인 체류국의 NCB에게 

국제경찰협력 요청

인터폴사무총장에게 국제경찰협력 

요청

각국의 NCB → 범죄인 체류국의 경찰당국

범죄인 체류국의 경찰당국

* 필자가 연구․분석하여 작성함

3) 한계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인터폴은 그의 설립헌장 제2조 1항에서 “각국의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형사경찰당국간에게 

최대한 협조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요청된 국

제경찰협력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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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첫째, 인터폴의 법적 지위가 UN 등과 같은 국제법상 주체인 정부간국제기

구로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비정부간기구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각국의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협조

를 보장․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제경찰협력의 의무는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위임

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어느 인터폴 회원국이 국제경찰협력을 다른 회원국에

게 요청하면 요청받은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얼마든지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

기 때문에 Soft Law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인터폴 헌장 제3조는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띤 사항에 대

해서 어떤 간섭을 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

적, 종교적, 군사적 또는 인종적 성격의 범죄가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런

데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국제테러를38) 인터폴

의 관할범죄로 결의하였다는 점은39) 국제테러의 규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는 협력을 행하고 있는지 판

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넷째, ICTY, ICTR 및 ICC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범죄, 즉 국제형사범죄에 대하여 인

터폴 역할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형사범죄도 국제테러와 마찬가

지로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또는 인종적 성격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이다. 

다섯째, 국제경찰협력은 각국의 법률문화, 경찰제도 및 외교채널과 다른 경찰당국간의 

채널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경찰과 검찰간의 역할 관계, 형사관할권에 대한 각국의 민감

한 반응, 데이터보호의 수준에 대한 국가별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은 ① 국제경찰협력을 요청하는 국가와 이에 응

하는 국가간에 요청된 협력을 이행해야 할 구속력의 정도, ②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하고 있는 협력의 범위, ③ 관할범죄의 범주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단지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협력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 ④ 

38) 국제테러에 대해서 다음의 자료 참조. 문규석, “국제법상 국제범죄자에 대한 집행력행사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2, pp. 64-68.

39) 테러리즘에 관한 인터폴의 결의에 대해서, Michael Fooner, op. cit., pp. 233-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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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Y, ICTR 및 ICC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범죄는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또는 인종적 

성격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므로 국가간에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 ⑤ 각국

의 법률문화, 경찰제도 및 외교채널과 다른 경찰당국간의 채널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경

찰과 검찰간의 역할 관계, 형사관할권에 대한 각국의 민감한 반응 및 데이터보호의 수준

에 대한 국가별 차이가 있으므로 그 이행에 대한 법적 의무화를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5.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과 형사사법공조와의 비교

현대의 국제화, 정보화, 탈국경화 시대에 범죄자의 범죄활동의 범위는 외연적인 측면

에서 전세계의 모든 국가로 확장되었고, 犯罪人도 자국민뿐만 아니라 다국적의 국민이 

범죄행위를 행할 수 있으며, 犯罪도 사소한 보통범죄에서부터 마약거래, 국제조직범죄, 

해외도피 및 사이버범죄 등 다양하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범죄인

을 각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형사사건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간의 형

사사법공조(협의의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형사소추의 이송 및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국제경찰협력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국가간에 형사사법공조의 일환

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협력으로서 경찰당국이 주체가 되는 협력의 의미로 각종 정보교

환, 국제수사공조, 각종 자료조회, 범죄인 강제송환 및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외국영토의 

일정한 부분까지 범죄인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권과40) 타국 영토 내에서 체류중인 범죄

자에 대한 동태파악을 위한 감시권41) 등이 있다. 그러나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형사소추의 이송, 외국의 형사판결의 집행, 추적․감시권은 제외되고 있다. 인터폴을 통

한 국제경찰협력은 형사사법공조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40) 문규석, supra note  6, pp. 75-79 참조.

41) 상게서, pp. 72-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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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상의 차이점

광의의 형사사법공조는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를 의미하고, 최광의의 형사

사법공조는 광의의 형사사법공조(협의의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에다 형사소추의 이

송 및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이 포함한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도 형사사법공조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련된 활동이므로 형사사법공조의 범주, 즉 최광의 

형사사법공조의 의미속에 국제경찰협력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42) 그런데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은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협력으로서 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범

죄자의 동일인 증명 및 자료조회, 범죄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그 조사 등을 비롯하여 해

외도피사범에 대한 강제송환 등으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각종 정보제공,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와는 그 신분상의 지위, 법적 근거, 소

요된 기간, 행해지는 시기 및 기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범죄인 강제송환43) 등으로 

한정되고 센겐이행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추적권과 감시권은 제외된다.

2) 주체상의 차이점

형사사법공조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명칭에 차이가 있다할지라도 대

부분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주된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문제를 담당하는 외무부

는 자료의 전달 및 형사사법공조의 대외적인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각국의 경찰당국이 주체가 되어서 수행하고 있

다. 이러한 협력은 인터폴 헌장 제32조와 각국의 국내법에서 정한 경찰당국의 한 부속

기관인 NCB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42) “경찰에 의한 수색 및 동일인 소재확인 등은 고유한 의미의 사법공조는 아니나 수사의 始發이 되고 형

사소송절차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사법공조의 범주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백충현, 전게논

문, p. 203; 이 견해는 국제경찰협력이 외교채널을 통한 사법공조는 아니어도, 즉 고유한 의미의 사법공

조는 아니어도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사법공조의 일 분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라고 생각한다. 

43) 범죄인인도와 강제송환(퇴거)과의 차이는 각주 2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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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체상의 차이점

형사사법공조의 객체는 각국의 국내재판소에서 일정한 재판절차를 통하여 형벌이 부

과될 수 있는 국제보통범죄이다. 그 이유는 첫째, 협의의 형사사법공조를 의미하는 형사

사법공조조약의 경우 “형사사건에서의 일체의 범죄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의미하고 

형사사건은 조세, 관세, 외환규제 또는 기타 재정문제 관련 범죄와 관계된 수사 또는 재

판을 포함한다”고44)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보통범죄라는 점이다. 둘째, 범죄인인도조약

에서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인도범죄는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

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서 미수범, 음모범 또는 공범 등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국제보

통범죄라는 점이다.45) 셋째, 형사소추의 이송은 범죄인인도가 거부되었을 때 소추를 보

장하기 위한 보충적인 제도라는 점에서46) 어느 국가의 국내재판소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국제보통범죄라는 점이다. 넷째, 외국형사판결의 집

행도 타국의 국내재판소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의 인수 또는 집행을 청구하

는 제도이므로 국제보통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형사범죄자는 기존의 협

의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

면 국제형사범죄는 전쟁범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침략죄 및 기타 등으로 

범죄행위의 특성, 양태, 주체, 보호법익, 피해자의 숫자 및 처벌법규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47) 

반면에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의 대상은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와 마찬

가지로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이 적용되어 정치적․군사적․종교적․인종적 성격의 범죄

가 제외된 국제보통범죄이다. 그러나 ICTY, ICTR의 증거와 절차규칙 및 ICC규정에 

의하여 이들 국제재판소의 관할에 해당하는 국제형사범죄까지도 확대되었다.  

  

44)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제1조 3항과 4항.

45)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2조.

46) 이병기․신의기,『유럽의 형사사법공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p. 140.

47) 따라서 범죄인인도(extradition)와 이송(surrender or transfer)은 의미상에 차이가 있다. 문규석, 

“ICTY에서 유고연방대통령에 대한 형벌의 집행가능성에 관한 연구-ICTY로의 이송을 중심으로-”,『국

제법학회논총』, 제44권 제2호(1999. 12), p. 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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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상의 차이점

형사사법공조는 타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위해서는 협의의 형사사법공조를 의미하는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해서 그 조약에서 정한 절차로서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하고 있다.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相互

主義에 의하여 협력을 행하고 있고,48) 이 상호주의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외국에 요청한 범죄인인도 절차를 그리면 <표 3>

과 같다.

반면에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앞의 <표 2>와 같이 외교적인 공식통로가 아

니라 각국의 NCB를 창구로 한 경찰당국과 인터폴 사무총국과의 협력이거나 경찰당국과 

경찰당국간의 직접적인 협력이다.    

 

<표 3> 범죄인인도 절차

   검사 범죄인인도청구서작성  → 대검찰청 경유

→ 범부부장관, 청구여부결정  → 외교통상부장관

→ 피청구국 주재 한국대사관  → 피청구국 외무부장관

→ 피청구국 법무부장관  → 피청구국 법집행기관

→ 청구대상자 검거  → 피청구국 법원의 인도재판 

→ 인도결정  → 청구국에 신병인계

* 자료 : 경찰청,『인터폴』, 2002, p. 91.

48)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4조 및 범죄인인도법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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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요기간상의 차이점

형사사법공조는 수사기관(경찰․검찰), 법무부, 외무부 등 일정한 국가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공조를 저해하고 있다. 즉 海外逃避事

犯이나 기타 국제범죄에 관련된 자의 자료나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거나 요청받기 위해서 

작게는(약식절차인 경우) 2-3개월에서 2-3년이 걸린다. 왜냐하면 해외도피사범 등 국제

보통범죄에 관련된 자가 타국으로 도망간 경우 이를 체포하거나 송환하기 위해서 출입

국관리기록 및 탐문수사를 통해서 도피국가를 파악하고 법무부가 외무부를 통해서 해당

국가에게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면 다시 그 국가는 그 국가의 사법절차를 밟아서 범죄인

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49) 

반면에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각국의 NCB, 전세계에 걸친 9개의 지역무선국 

및 인터폴 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무선국을 통해서 X.400 및 GCS과 같은 통신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외교적인 통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동성이 있다.

     

6) 법적 근거상의 차이점

형사사법공조는 주로 양자조약 또는 지역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조약을 통해

서 협력을 이행하고 있고, 조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구속력이 있다. 만약 형사사법공조에 

관련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각국의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犯罪

人引渡法에 규정된 상호주의를 근거로 협력을 행한다.50) 

반면에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첫째,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인터폴 

헌장과 회원국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행하고 있다.51) 둘째, UN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설립된 ICTY․ICTR, ICC규정 및 기타 여러 다자 또는 양자

조약에 근거하여 협력을 행하고 있다. 셋째, 대한민국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의 

규정과 같은 국내법에 근거하여 협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양자조약 

49) 이장희,『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방안』, 치안연구소(연구보고서 97-10), 1997, p. 49.

50) 대한민국 국제형사공조법 제4조, 범죄인인도법 제4조. 

51) 인터폴 헌장 제2조 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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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자조약 및 국내법을 근거로 협력을 행하고 있고, 국제경찰협력은 인터폴 헌장, 

국내법, 국제조약 및 국제재판소 규정을 근거로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

점을 표로 그리면 <표 4>와 같다.

<표 4> 국제형사사법공조와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비교

구   분 국 제 형 사 사 법 공 조 국 제 경 찰 협 력

의      미 최광의의 의미

최광의의 형사사법공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정보교환,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강제송환) 

주      체 국가(법무부 및 외무부) 국가(경찰당국), 인터폴

객      체 국제보통범죄

국제보통범죄(정치적․군사적․종교적․

인종적 성격의 범죄 제외) 또는 국제재

판소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국제형사범죄

절      차 외교적인 경로(법무부․외무부) 인터폴 사무총국과 각국의 NCB

소요  기간 장기간 컴퓨터 등을 통한 신속성

법적  근거 양자조약 또는 다자조약 및 국내법
인터폴 헌장, 국제재판소규정, 다자 또는 

양자조약 및 국내법 

* 필자가 연구․분석하여 작성함 

6. 평 가 

최광의의 형사사법공조는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형사소추의 이송 및 외국

형사판결의 집행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52) 이러한 형사사법공조는 양자조약 

52) 백충현, 전게논문, pp. 197-198; 정형근,『국제테러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원, 1992, pp. 

264-265; 백진현․조균석,『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p. 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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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자조약을 체결하여 협력절차상 각국의 법무부와 외교부(대한민국은 외교통상부)

가 관련되어 있다. 각국이 형사관할권을 주권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업

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와 국가간의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교부가 관여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형사사법공조에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체계가 다르고 인권

보호의 정도,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따라서 양자

조약 또는 지역국가간에 다자조약을 체결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공고히 한다는 점은 

사법정의의 구현 또는 범죄가 없는 국제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한 형사사법공조는 구속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

점도 있다. 그 단점은 ① 협의의 형사사법공조를 의미하는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

도조약을 체결하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53) ②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체결하

였는데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가 있고, 또 그와 반대로 범죄인인도조약

은 체결하였는데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도 있다는 점이다. ③ 형사사

법공조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와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협력을 할 수 있

지만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을 거부한 국가도 있으므로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에

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④ 실무적인 입장에서 외교채널을 통하여 범죄인인도제

도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실적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54) 

『국제형사업무 자료집(형사사법공조편)』, 1994, pp. 8-9; 정동기,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한

국법학원,『저스티스』, 제29권 제1호, 1996. 6, p. 51; 제성호, “국제범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세계국

제법협회한국본부,『국제법논총』, 제8권, 1996. 12, p. 218; 김주덕, 전게서, p. 83.

53)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2002. 11) 발효중인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련된 조약은 다음과 같다. 형사사법공

조조약은 호주(1993. 12. 19), 캐나다(1995. 2. 1), 프랑스(1997. 3. 8), 미국(1997. 5. 23), 몽골(2000. 1. 

27), 홍콩(2000. 2. 25), 중국(2000. 3. 24), 뉴질랜드(2000. 3. 30), 러시아(2001. 8. 10) 등이다. 이중에서 

양자의 조약을 모두 체결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미국, 몽골, 중국, 뉴질랜드뿐이다.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 현황은 각주 289 참조.

54)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협의의 형사사법공조)에서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건수는 1996년 

19건, 1997년 8건, 1998년 20건, 1999년 42건, 2000년 26건, 2001년 27건이고, 외국에 대하여 공조요청

을 한 건수는 1996년 21건, 1997년 29건, 1998년 19건, 1999년 19건, 2000년 17건, 2001년 19건이다. 

대한민국이 외국으로부터의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은 건수는 1996년과 1997년에 한 건도 없고, 1998년 1

건, 1999년도 역시 한 건도 없고, 2000년 2건, 2001년 1건이다. 대한민국이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건수도 1996년 2건, 1997년과 1998년에 한 건도 없고, 1999년 5건, 2000년 10건 2001년 3건이

다. 대검찰청,『검찰연감』, 2002, p. 236, 238; 그런데 형사사법공조의 경우에 2002년과 1999년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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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형사사법공조에 소요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협력을 요청한 국가와 요청받은 국

가의 국내적 절차와 이들 양 국가의 국제적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는 점이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도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와 비교해 볼 때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 장점은 ① 회원국이 181개국이기 때문에 세계의 대부분 국가와 국제경

찰협력을 행할 수 있다는 점, ② 컴퓨터망 등을 통하여 협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

요된 기간이 외교채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는 점, ③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

간의 협력 또는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간의 협력을 인터폴 사무총국이 중계해 주거나 또

는 필요한 협력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점 및 ④ 

실무적인 측면에서 수많은 정보교환, 각종 조회 및 범죄인 강제송환 등을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반면에 그의 단점은 ①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으로서 그 구속력의 정도는 각

국의 국내법의 범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 즉 ② 국내법과 국제법이 조화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경찰협력이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외교채널에 의한 협력보다 그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 ③ 정치적․군사적․종교적․인종적 성격의 범죄를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국의 국내 정치상황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 ④ 

데이터 보호제도가 선진국 및 유럽폴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또한 

테러지원국을 통하여 데이터가 유출된다는 비난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연감의 통계가 차이가 있다. 즉 1999년도의 검찰연감은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의 건수는 1996년 10건, 

1997년 6건, 1998년 17건이고, 외국에 대한 공조를 요청한 건수는 1996년 5건, 1997년 3건, 1998년 7건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검찰청,『검찰연감』, 1999, p. 212; 반면에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원희룡 의원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0년 이후 해외도피 사범은 2천372명으로 이중 64.1%인 1천 

521명이 2000년 이후 달아난 것으로 집계됐다. 즉 2000년 514명, 2001년 614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

들어 상반기에만 393명이 해외로 달아났다. 도피 국가별로는 미국이 7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80

명, 중국 353명, 홍콩 82명, 기타 683명 등이다. 한편 89년 이후 우리나라는 43명에 대해 범죄인인도를 

청구해 15명의 신병을 넘겨받았으며, 외국으로부터 8명의 인도청구를 받아 5명을 인도한 것으로 파악됐

다. 조선일보, 200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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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에 

대한 주된 장애 

1. 서

Ⅱ,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이 있다. 이러한 단점이 인터폴이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을 방해하는 장애요소이

다. 이 장애요소는 총론적인 측면에서 인터폴이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가 이루어진 대

협력 단계가 아니라 중간협력의 단계에서 국제경찰협력이 이행되고 있으므로 야기되는 

문제로 보인다. 각론적인 측면에서는 인터폴의 연성법적 체제,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

련되어 제기되는 문제 및 느슨한 데이터보호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Ⅲ에서 

왜 인터폴의 연성법적 체제 및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가 국제경

찰협력의 장애요소인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또한 인터폴의 데이터보호 제도를 고찰한 후

에 유럽폴의 데이터보호 제도와 비교하여 왜 느슨한 데이터보호 제도이고, 왜 선진국들

이 데이터보호 제도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2. 인터폴의 연성법적 체제 

1) 연성법의 의의 

Soft Law는 서면의 형식으로 규정된 규범이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재량

적이므로 그 성립조건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가국의 의

사에 달려 있는 성질을 지닌 법이다.55) 즉 법이라는 흰 면과 非法이라는 검은 면 사이

55) Patricia W. Birnie & Alan E.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Oxford : 

Clarendon Press, 1992),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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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회색의 지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56) 법적 구속력이 완화된 형태로서 불완전한 

또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법규범,57) 명백히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국가에게 일정한 법

적 결과를 필요로 하는 규범58) 및 엄격한 의미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치적 당위성이 있으면서 법과 정치 사이에 존재하는 회색의 지역에서 작용

하는 규범을 말한다.59)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공동체 전체의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규범을 창

설할 수 있는 입법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새로운 법규범의 창설은 각국의 동의를 주된 

요소로 한다. 그러나 각국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및 역사적인 측면

의 다양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규범의 내용에 대한 각국의 동의를 도출하는 것

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법

적 구속력이 다소 완화된 형태의 규범이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연성법은 두 가지 형태

로 존재하고 있다.60) 하나는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를 위해 협력한다”와 같이 

체결된 조약상의 각 규정의 문구가 지극히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형태로 범규

범의 구속력이 그 내용에 의해서 완화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한 법 원칙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할지라도 구속력이 없는 문건인 선언, 권고, 결의에 

담겨져서 그 구속력이 형식에 의해 완화된 경우가 있다.       

2) 연성법적 근거

인터폴에 의해서 수행되는 국제경찰협력의 법적 근거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인터폴 헌장, 인터폴이 제정한 제 규정, 총회의 결의, 회원국의 국내법, ICTY․

56) D. J. Harris,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5th ed., (London : Sweet & Maxwell, 

1998), p. 64. 문규석, “국제환경법의 법원 -Soft Law를 중심으로-”,『외법논집』, 제2집(1995. 12). pp. 

436-437 참조.

57) 김석현, “국제법에 있어서 Soft Law”,『국제법평론』, 1997-I(통권 제8호), 1997, p. 22. 

58) Ingrid Detter,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Aldershot․Brookfield USA․Singapore․Sydney : 

Dartmouth, 1994), p. 213.

59) Peter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ed.,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1997), p. 54.

60) 김석현, 전게논문,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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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R․ICC와 같은 국제재판소규정, 범죄인인도조약 및 기타 국제범죄에 관련된 다자조

약 등이다.61) 인터폴이 어떠한 근거로 연성법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다

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터폴 헌장, 인터폴이 제정한 제 규정 및 총회의 결의

인터폴은 경찰관의 모임인 비정부간기구에서 발전해 왔고 인터폴의 설립근거인 인터

폴 헌장은 조약적 성질은 지니고 있지만 일반 국제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

의 조약으로 보기 어렵다.62) 마찬가지로 인터폴이 제정한 제 규정과 총회의 결의는 인

터폴 본부에게는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만 각 회원국에게 부과된 의무는 사실상 권고적 

성질을 지닌 형태로 법적 구속력이 완화된 규범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각 회원국의 활동이 각국의 현행 법률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다.63) 따라서 원칙적인 측면에서 총회의 결정에 대한 이행은 사무총국과 모든 회원국이 

부담하고 있지만 그 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각 회원국은 

권한의 범위 또는 허용된 법률의 범위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요청된 의무는 회원국의 

국내법상의 의무와 양립해야 한다는 점이다.64) 또한 인터폴의 헌장에서도 각 회원국이 

총회의 결의 및 제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제재조치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65) 다시 말해서, 인터폴 본부와 각 회원국 및 각 회원국간의 관계는 각국의 국

61) 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제827호와 제955호에 의해서 설립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임시재

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임시재판소의 소송절차 및 증거규칙 제39조 (iii) 이다. 국제조약은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87조 1항 (b), 2000년 12월에 채택된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 제18조 13항, 범죄인도조약에 관한 유럽협약 제16조 3항,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제15

조 5항, 범죄자의 조건부 선고 또는 석방의 감독에 관한 유럽협약 제27조 3항, 교통사범의 처벌에 관한 

유럽협약 제15조 3항, 국제형사판결의 유효성에 관한 유럽협약 제15조 2항, 형사소추이송에 관한 유럽협

약 제13조 2항,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간에 체결한 범죄인인도협약 제22조 3항, 미국과 이탈리

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 캐나다와 프랑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3조 1항, 프랑스와 오스트

레일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b),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등을 

들 수 있다. 

62) 문규석, supra note  8, p. 50; Michael Fooner, op. cit., p. 45.

63) 인터폴 헌장 제2조 1항.

64) 인터폴 헌장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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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법의 범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으로 인터폴 헌장 제3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정치적․종교적․군사적․인종적 성격을 지닌 범죄에 대한 간섭 및 활동만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터폴 사무총국은 인터폴 헌장 제3조를 어떻게 해석하

느냐에 따라서 국제경찰협력의 범주가 확대 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66) 

(2) 각 회원국의 관련 국내법 

각 회원국의 국내법은 다른 회원국이 요청하는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근거이다. 따라서 그 효력 범위는 각 회원국의 국내라는 범주로 한정되고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상 각 회원국의 수만큼 다양한 범주가 존재하고 있다. 즉 국내법상 구속

력이 있으나 국제적인 측면에서 구속력이 있는 부분은 모든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관

련되는 사항에 한정되고 그 외의 사항은 국내법상 연성법적 성질만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총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느 회원국의 국내법상 관련 근거 또는 규정이 

있다면 구속력이 있지만 그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에 대하여 입법이 이행되기 

이전에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인터폴 총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에서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유효한 

국가와 연성적 성질을 지닌 국가로 분류된다. 또한 어느 회원국이 요청한 국제경찰협력

이 인터폴 본부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해도 일부 회원국은 국내법상 여전히 연성적 성질

을 지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국내법상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범죄인인도

조약에서 긴급한 경우에 인터폴 채널을 통하여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 조약과 그러한 규정이 없는 조약이 있다. 인터폴 채널을 통한 긴급인도구속의 

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인터폴 채널을 통한 청구는 구속력이 없고, 다만 인터

폴 채널을 통하여 청구받은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구속력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연성적 성질만 지니고 있다.67)  

65) 인터폴 헌장 제9조; 다만 회원국이 지불해야할 분담금의 5%이상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에 총회에서 투표

권 행사중지, 총회유치 금지 및 기타 등등의 제재조치 등에 관한 규정은 있다. 인터폴 일반규정 제52조.

66) 인터폴 헌장 제3조의 해석에 관한 다음의 인터폴 총회의 결의 참조; Resolution No AGN/53/Res/7, 

Resolution No AGN/63/Res/9, Resolution No AGN/66/Re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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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범죄 관련 조약 및 국제재판소 규정  

국제범죄에 관련된 조약, ICC규정 및 UN결의로 탄생한 ICTY 및 ICTR의 규정 등

에서 인터폴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즉 ① 외교채널을 통

한 협력절차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소요된 기일이 장기간이 걸리므로 인터폴의 채널을 

통하여 사법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요청한 사항은 

외교채널을 통해서 요청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그 요청 자체는 법적 측면에서 효력이 있

다는 점이다. ③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요청된 사법공조는 국제범죄 관련 조약의 체약국

간에 효력이 있다는 점이다. ④ ICTY, ICTR 및 ICC와 같은 국제재판소에서 발부된 

영장 및 소환장이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외교채널을 통해서 전달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요청 자체는 효력이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국제범죄 관련 조약에서 인터폴 채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

다. 이러한 경우에 각국의 국내법에서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전달된 공조요청이 국내법

에 따라서 구속력이 있는 경우와 그 공조요청이 국제법상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법상 연성법적 성질만 지닐 수도 있다.   

3) 인터폴 관련 규정의 연성법적 효력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성법의 성질은 서면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규정된 내용에 대한 해석이 자유재량적이라는 점, 따라서 그 성립조건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적용되어야 하는 지는 참가국의 의사가 좌우한다는 점,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당사국은 그 규범에 대하여 구속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연성법은 국가간의 다양한 법체제, 형사사법제도, 

인권보호 기준, 각국의 국내법상 경찰제도의 다양성 및 기타의 제원인으로 인하여 국제

법과 국내법이 상호 조화될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연성법은 약한 구속력 또는 불완전한 구속력을 지닌 규범으로서 완전한 구속력이 

67)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 인터폴 헌장 제31조, 제32조,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0조 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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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제조약의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 차선책으로 나타나는 규범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폴의 헌장 및 제 규정을 포함하여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제 규정은 구

속력이 있는 부분과 구속력이 없이 단지 권고적 성질만을 지닌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

다. 먼저 구속력이 있는 부분은 인터폴 총회가 결의한 내용중에서 각국의 국내법의 범주

에 해당하는 사항, 범죄인인도조약 및 국제범죄 관련 제 조약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 

ICC․ICTY․ICTR의 경우에 동 재판소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등이다. 그 구속력이 미

약하거나 불완전한 사항은 인터폴 총회가 결의한 내용중에서 각국의 국내법의 범주를 

벗어난 사항, 국제범죄 관련 제 조약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국제재판소규정에

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등이다. 분명한 것은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과 관련

된 제조약 및 규정에서 기존의 외교채널 이외에 인터폴 채널을 인정하고 있고,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요청된 사항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그 요청된 협력의 이행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 요청 자체는 효력이 있다는 점이다.

4) 인터폴의 연성법 체제가 제기한 국제경찰협력의 장애   

외교채널과 인터폴 채널에 의한 사법공조는 모두 일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

은 같으나 그 요청의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차이가 있다. 즉 외교채널은 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주의 내용이라면 효력이 있으나 인터폴 

채널은 그 국가의 국내법의 범주로 사실상 제한이 되어 있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

력은 어느 국가의 국내법적인 문제와 국제법이 상호 조화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므로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범죄 관련 국제조약 및 국제재판소규

정에서 규정한 인터폴에 관련된 규정은 인터폴 채널을 통하여 관련된 국가 및 여러 회

원국들에게 긴급 메시지 또는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 사실상 전부

이고, 그의 법적 구속력은 각국의 국내법과 다자 또는 양자조약인 범죄인인도조약에 의

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는 ① 어느 국가에서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

주하고 있는 국가, ②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 및 ③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요청하여 발행한 적색수배서만이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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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68) 이것은 범죄인도조약을 근거로 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서가 외교채널을 통해서 전달되면 효력이 있지만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면 

효력이 없는 국가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

은 인터폴 헌장, 인터폴의 제 규정, 각국의 국내법, 범죄인인도조약, 국제범죄 관련 조약 

및 국제재판소규정을 기초로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사실

상 자국의 국내법이 결정하고 있고, 범죄인인도조약은 국내법과 연계되어 그 구속력의 

범위를 확대 또는 강화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인터폴의 연성법 체제는 국제경찰협력의 실

효적 이행에 대한 장애요소로 볼 수 있다.  

3. 적색수배서의 효력에 관련된 문제

1) 의 의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는 수배서의 발행을 인터폴 사무총국에게 요청한 국가가 

자국의 사법기관 등에서 발행한 구속영장을 근거로 그 수배된 자를 기소하거나 또는 형

을 복역하게 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에게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하는 일종의 국제영장,69) 

또는 각 회원국의 구속영장 또는 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배포하는 수단, 즉 범죄인인

도의 목적으로 자행된 범죄에 대한 기소․재판 또는 수배서 발행요청국에 의해서 이미 

부과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배자의 체포를 요청하는 수단을 말한다.70) 따라서 적

색수배자를 발견한 각 회원국은 국내법 및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형

의 법적 효력이 있다. 첫째, 적색수배서가 외교채널로 전달된 긴급인도구속 요청서와 같

은 효력이 있는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둘째, 긴급인도구속 요청서

로 간주하므로 회원국은 적색수배자를 발견한 즉시 체포하여 최저 18일에서 최고 60일

68)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Report on the legal  value of red notices and the new 

system, October 1998, pp. 8-10. 

69) 문규석, supra note 6, p. 132. 

70)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Interpol Red Notices”,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Review, No. 468, 199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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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구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71) 셋째,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신속하게 인터폴 사무총국 

및 적색수배서의 발행요청국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간에는 범죄

인인도절차를 개시하게 한다는 점이다.72) 넷째, 적색수배서 발행요청국과 범죄인인도조

약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 또는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할 수 없는 국가는 

그의 동향을 감시하거나 또는 추방을 하여 적색수배서의 발행요청국으로 송환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73)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적색수배서가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되어 일정한 기간 구금하고, 그 구금기간에 범죄인인도절차를 개시한다고 하여도 구

체적으로 인도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내법원의 판결 또는 범죄인인도 대상자가 동

의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 없이 인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적색수배서는 ① 이름, 가명, 출생지, 출생일, 국적, 육체적 특징묘사, 여권번호, 

직업, 모국어, 제2외국어 및 기타 등으로 범죄자의 신원확인에 관련된 개인의 신상정보

(identity particulars), ② 사건개요, 공범여부(공범이 있는 경우에 그 공범의 생년월일

과 적색수배서의 File 및 Control 번호), 혐의 사항, 위반된 법규정, 최대 형량, 기소의 

유효기간 또는 구속영장이 만료하는 날자, 발부번호․일자․기관 및 발행 요청국 등에 

관한 사법정보(judicial information), ③ 적색수배자를 체포했다면 통지해야 할 기관과 

취해야 할 조치(action to be taken if traced) 및 ④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채취된 경

우) 등이 기록되어 있다.74) 

중요한 사실은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현재 모든 인터폴 회원국이 이 적색수배자를 체

포, 구금하여 범죄인인도 또는 추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취해야 할 조

치도 전적으로 각 회원국 국내법 및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 회원

국의 재량사항에 속한다는 점이다.75)

71)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16조 4항에서 긴급구속기간은 18일에서 40일까지, 범죄인인도에 관한 미

주협약 제14조 3항은 60일 이내,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4항은 60일 이내로 규

정하고 있다.

72) 경찰청, supra note  31, p. 164; 경찰청,『인터폴』, 2002. p. 60.

73) 경찰청, supra note  31, p. 164; 상게서, p. 60.

74)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supra note 68, p. 6 참조; ICTY의 요청으로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 File No : 1999/29606, Control No. A-518/7-1999 및 대한민국의 요청으로 발행한 File 

No : 2001/10335, Control No. A-148/3-2001 참조.

75) Michael Fooner, op. cit.,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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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색수배서의 연혁 및 발행의 법적 근거 

(1) 연 혁

적색수배서의 연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946년 이전의 수배제도로서 

조회서(Bulletin of Enquiries) 또는 개인수배서로 발행되었다. 이 조회서는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Review의 전신인 ‘International Public Safety’에 도피자에 대한 설명(이

름, 인상착의 등)을 기재한 체포영장과 수배자의 체포로 취소된 수배서 등을 게재하였다.76) 

둘째, 현행 수배제도의 기초로서 1946년 11월 25일에 사무총국이 행한 결정 No. 230

이다. 1946년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Ducloux는 조회서가 배달되는 속도가 느리고 다루

기가 힘들며 비실용적이어서 개인수배서가 좀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개인수

배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No. 230은 현재의 수배서와 같이 여러 색상으로 수배자에 

대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사항, 사진, 지문 등의 정보가 포함된 수배서를 발행하기로 결

정하였다.77)

셋째, 수배자의 신원확인에 관련된 정보 및 범죄에 관한 사항을 좀더 자세히 규정하

게 한 1975년의 Resolution AGN/44/Res/3(부에노스아이레스)이다. 이 결정은 국제수

배서가 수배자의 신원확인에 관한 정보(출생일, 출생지, 국적, 부모의 주소, 여권 번호, 

여권의 발행일․발행지, 현주소, 지문 및 기타)와 범죄에 관한 사항(사건 발생일, 혐의, 

체포경력, 전과, 법원의 결정 및 기타)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78)

(2) 발행의 법적 근거

현재 적색수배서는 각 회원국에서 발행한 구속영장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적색

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하는 국가의 NCB가 일정한 양식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록한 후 

사무총국에게 전송하고, 사무총국은 이들 서류가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 아랍어, 영어, 

76)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supra note 70, p. 8. 

77) Ibid., p. 9.

7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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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스페인어로 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적색수배서 발행의 법적 근거는 각 회원국의 

측면에서 각 회원국의 법집행기관이 발행한 구속영장 또는 법원의 판결이고,79) 인터폴

의 측면에서 1946년과 1975년의 총회결의 No. 230 및 Resolution AGN/44/Res/3이다.  

 

3) 적색수배서의 발행 절차상 신청서류의 검토 또는 심사권 여부

긴급구속 영장을 의미하는 적색수배서는 인터폴만이 발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

폴은 NCB가 제공한 정보가 적색수배서를 발행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대

하여 절차상 검토 또는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몇 부의 적색수배서, 인터폴 헌장 및 일반규정 등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인터폴은 형

식적 검토와 심사를 행하고, 사법심사는 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인터폴은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한 국가가 적색수배서의 발행에 있어서 필요

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즉 정형화된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상정보, 사법정보, 

적색수배자를 체포했다면 통지해야 할 기관과 취해야 조치 및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 등

으로 구성된 적색수배서에서 기본적인 개인의 신상정보, 사법정보, 통지해야 할 기관 및 

사진 등은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 외에 신상정보 중에서 수배자 부모의 성과 이름, 인상 

착의, 특이한 신체적 특징, 기타 추가적인 신상정보, 사법정보에서 공범여부 및 지문의 

채취 등에 관한 사항은 유연성(기록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이 있다.    

둘째, 적색수배자의 범죄가 인터폴 헌장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인가에 대한 

심사이다. 인터폴은 역사적으로 헌장 제3조에서 규정하고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인종

적 성격의 범죄에 대하여 간섭 또는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왔고, 제3조의 해석

도 총회결의를 중심으로 유권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제3조의 해석과 관련된 현재까지

의 총회 결의를 살펴볼 때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성격을 띠고 있는 테러,80) ICTY, 

79) 한국의 경우 적색수배 대상자는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 중에서 ① 살인, 강도, 강간 등 강

력범죄 관련 도피사범, ②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의 도피사범, ③ 다액(50억원 이상) 경제범죄 도피사

범이다. 2002년 10월 말 현재 유효한 적색수배자는 총49명이다. 경찰청,『국제범죄-동향과 대응-』, 제

26호(2002. 10), p. 31.

80) 인터폴 헌장 제3조의 적용 및 국제테러와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에 관한 총회결의 Resolut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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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R 및 ICC의 관할범죄에 해당하는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살해죄, 전쟁범죄를 인터

폴의 관할범죄로 하였다는 점을81) 볼 때 제3조의 해석의 범주는 확대되어 왔다.     

셋째, 인터폴 사무총국이 적색수배서를 발행하기 전에 적색수배서의 발행에 필요로 하

는 정보의 충족 여부를 실질적 검토 또는 사법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적인 측면과 현실

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법적인 측면은 어느 국가가 발행한 구속영장의 합법성에 대

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의 위반된다.82) 또한 인터폴 

헌장, 제 규정 및 적색수배서의 발행에 관련된 결의에서도 인터폴 사무총국이 적색수배

서의 발행을 요청한 서류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한 법적 근거가 없다. 현실적인 

측면은 인터폴 사무국이 181개 회원국의 법집행기관에서 발행한 구속영장의 합법성의 

유무에 대하여 일일이 실질적 또는 사법적 심사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한 국가는 적색수배 대상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정형화된 서류에 작성하여 사무총국에 전송하고, 사무총국은 그 적색수배에 해당하는 범

죄가 헌장 제3조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그 신청서류에 기재된 사항에서 필요

적 기재사항의 흠결 여부에 대한 형식적 검토를 행한 후에 적색수배서를 발행하고 있다. 

4) 적색수배서의 법적 구속력의 여부에 대한 각국의 현황

인터폴 사무총국이 발행한 적색수배서의 발부건수는 1993년 633건, 1994년 620건, 

1995년 787건, 1996년 739건, 1997년 700건, 1998년 640건, 1999년 882건, 2000년 

1087건, 2001년 1333건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83) 이러한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AGN/53/Res/7, Resolution No AGN/54/Res/1 참조.

81)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 인터폴 헌장 제3조의 적용에 관한 총회결의 

Resolution No AGN/63/Res/9 참조.

82) UN헌장 제2조 7항.

83) 1993년과 1994년의 자료는 Interpol, “Progress Report 1994”,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Review, No. 454/455, 1995, p. 12; 1995년, 1996년 및 1997년의 자료는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supra note  70, p. 9.; 1998년에서 2001년까지의 자료는 경찰청,『국외도피사범 실태분석 

및 송환방안』, 2002, p. 56; 1997년 경우 인터폴 자료는 700건, 경찰청 자료는 458건으로 기록되어 있

다. 경찰청 자료도 인터폴 사무총국에 문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한 통

계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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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사무총국은 총회 결정으로84) 적색수배서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각 회원국의 입

장을 문의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85)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답변한 110개 국

가86) 중에서 적색수배서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인터폴 사무총국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는 국가

이다. 이러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독일, 헝가리, 룩셈베르크, 노

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카

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세네갈, 차드, 이디오피아, 르완다 및 기타 국가로 

36개국이다.87) 이들 국가는 범죄인인도조약, 자국의 국내법인 범죄인인도법 또는 형사사

법공조법을 기초로 인정되고 있다.88)   

둘째, 양자 또는 다자조약인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요청한 적색수배서만이 긴급

인도구속 요청서로 인정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는 그리스, 이스라엘, 이태리, 리투아

니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터키, 보츠와나, 말라위, 뉴질랜드, 싱가폴, 

잠비아, 짐바브웨, 쿠웨이트, 모리타니아, 오만, 수단, 튀니지, 말리, 이란 및 기타 국가로 

43개국이다.89) 이들 국가가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요청한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

구속요청서로 인정하는 이유는 인터폴 채널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 국가에게 관련된 양

자 또는 다자의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긴급인도구속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범죄인인도조약으로 유럽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아랍조약, 

84) Resolution AGN/66/Res/7.

85) 적색수배서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각국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1차(Red Notices), 2차(Report on the 

legal status of red notices), 3차 보고서(Report on the legal value of red notices and the new 

system)가 있고, 2차 보고서는 1차 보고서, 3차 보고서는 2차 보고서가 각각 업데이트된 것이다.

86) 홍콩과 같은 특수지역도 하나의 국가처럼 취급되어 있다.

87)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supra note 68, p. 9; 몰타,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우크라이나는 적

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요청서로 간주하기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동 보고서의 부속서 1, pp. 

14-15.

88) 예를 들면, 독일은 유럽범죄인인도법 제16조 2․3항 및 형사사법공조법 제16조, 오스트리아는 범죄인인

도 및 형사사법공조법 Section 27, 덴마크는 범죄인인도법 Section 13․19, 사법행정법 Section 

762(1)(1), 감비아는 1986년 범죄인인도법 Section 9, 인디아는 형사소송법 Section 41(G), 인도네시아

는 범죄인인도에 관한 인도네시아법 Nr.1/1979의 제8조 1항, 나미비아는 1996년 범죄인인도법 Section 

11(2), 르완다는 인터폴 헌장 제2조 등을 근거로 가능하다.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supra 

note 68, pp. 부속서 I의 4-8.

89)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supra note 68,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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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간에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 미주범죄인인도조약 및 기

타 양자조약 등이다.90)

셋째, 인터폴 사무총국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인정하지 아니

한 국가이다.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브라질, 영국, 일본, 타이, 칠레, 카메룬, 파나마, 

홍콩 및 기타 국가로 31개국이다.91) 그 이유는 국내법 또는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규정

이 없고, 긴급인도구속요청서로 간주하기에 필요로 하는 정보 또는 절차적 조치가 기록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범죄인인도법에서 긴급인도구속요청서의 

경로가 외교채널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법 또는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 아일랜드와 대한민국의 경우에 적색수배서에 기재된 정보가 충분

하지 않다는 것이다.92) 사실 대한민국의 형사법 관련 어느 법조문에도 적색수배자를 긴

급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다.93) 다만 몇몇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터폴 채널을 통하여 긴

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4) 

5) 적색수배서의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이유 

인터폴 사무총국의 조사보고서와 같이 적색수배서는 긴급인도구속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 간주하지 아니한 국가 및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요청한 적색수배서만이 

긴급인도구속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즉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

서를 근거로 모든 회원국의 법집행당국이 적색수배자를 체포․구금하여 추방 또는 범죄

90)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16조 3․4항, 범죄인인도에 관한 미주협약 제14조 1․3항, 영연방국가간 

도피사범인도에 관한 약정 제4조 1항 참조.  

91)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supra note 68, pp. 9-10, 동 보고서 부속서 1의 pp. 15-17.

92) Ibid., 부속서 1의 pp. 15-17 참조;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한 경우에도 그 필요한 정

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Ibid., 부속서 1의 p. 17.

93) 형사소송법 200조, 200조의 2․3․4․5 참조. 

94) 예를 들면, 캐나다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

9조 1항, 대한민국과 파라과이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및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간

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등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와 뉴질랜드 경찰청간에 직접 

발송될 수 있고(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대한민국의 법무부와 중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에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과 중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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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도를 행할 의무가 없고, 취해야 할 조치도 전적으로 각 회원국의 재량이다. 

그렇다면 왜 인터폴 사무총국이 발행한 적색수배서의 효력이 국내법상 자국에서 발행

한 구속영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가? 또 왜 범죄인인도조약 당사국이 

요청한 적색수배서만이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되고 있는가? 적색수배서의 법적 구

속력이 미약한 이유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인터폴의 연성법 체제 및 국내법 범위의 국제경찰협력의 이행

정부간기구 또는 국제기구는 ① 국제적 합의인 조약, ②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관의 

존재, ③ 국제법하에 설립, ④ 자치능력 및 협조의 기능을 구성요소로 결합된 국제적 실

체로서 법인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정부간기구는 설립헌장에서 부여하는 권능의 범위 

내에서 입법적 기능을 지니고 있고 각 회원국은 제정된 법규범에 의거하여 일정한 권리

를 부여받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인터폴의 법적 지위가 준정부간기구로서 연성법 

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폴 사무총국이 발행한 적색수배서가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긴급구속영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인터폴 헌장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 회원국의 영역에서 

인터폴의 활동은 각국의 국내법의 범주로 한정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

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는 각국의 국내법 또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서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할 수 있거나 또는 단지 위험인물에 대한 경고조치 정도로 인식할 수도 

있다.  

또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각국의 고유한 형사관할권을 고려하여 각 회원국

의 법집행기관에게 상호주의의 원칙에 상응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이행체제 방식이

다. 마찬가지로 인터폴 사무총국이 어느 회원국에게, 어느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게 경

찰협력을 요청하면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설립된 NCB를 통하여 협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① 어느 회원국에게 요청된 협력이 국내법의 근거로 이행하지 아니하

면 이를 강제할 만한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인터폴 헌장에 없다는 점, ② 인터폴 헌장 

제2조도 각 회원국의 국내법의 범주로 국제경찰협력이 이행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③ 

국제범죄관련 조약 및 국제재판소규정에서도 인터폴 채널을 언급하고 있다고 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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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사법공조요청서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만 규정하고 있다

는 사실로 볼 때 적색수배서의 법적 효력이 국내법에 따라서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

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  

(2) 중간단계의 국제경찰협력의 한계

중간단계의 국제경찰협력은 경찰의 작전구조, 관행, 절차 등이 관련되어 범죄수사 및 

기타 협력을 위하여 주로 중간급 경찰간부간에 접촉하고 경찰당국간에는 통신체제가 갖

추어져 있다. 그러나 대단계의 협력과 같이 국제법과 국내법이 조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

니다. 즉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국제법상의 문제, 형사관

할권의 문제 등에 대하여 회원국간에 법적인 측면의 조화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라 단

지 국내법의 범위라는 한계의 테두리에서 그 협력이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인인도조약은 범죄인인도에 관련된 기본원칙(쌍방가벌성의 원칙, 자국민불

인도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인도가능한 범죄와 형량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조약당사국간에 국내법과 국제법이 조화를 이룬 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를 범죄인인도조약에 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하면 적

색수배서는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의 효력이 미약한 이유는 국내법과 국제법간에 조화가 이루어진 대협력의 단

계가 아니라 중간협력의 단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3) 쌍방가벌성의 원칙에 관련된 문제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의 법적 기초는 발행요청국에서 발행한 구속영장이므로95) 

여기에는 쌍방가벌성의 충족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 雙方可罰性의 原則은 형사사법공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 중

에서 요청국과 피요청국이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어야 한다. 즉 범죄인인도를 

95) http://www.interpol.int/public/ICPO/FactSheets/FS200105.asp (visited on 7 Jun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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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한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를 요청받은 국가에서도 범죄이어야 형사사법공조가 가

능하다. 쌍방가벌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접근방식과 두 가지의 접

근방식이 있다.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은 양 국가에서 ① 기소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일정한 행위가 형

사상 범죄행위로서 혐의가 있어야 하고, ② 혐의도 있고 기소할 수 있어야 하며, ③ 혐

의가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으며, 유죄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96) 두 가지의 

접근방식은 추상적 쌍방가벌성과 구체적 쌍방가벌성으로서 양 국가의 형법규정상 추상

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쌍방가벌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과 양 국가에서 형

법상 구체적으로 동일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에 기재된 사법정보는 사건개요, 공범여부, 혐의 사항, 위

반된 법규정, 최대 형량, 기소의 유효기간 또는 구속영장이 만료하는 날자, 발부번호․일

자․기관 및 발행 요청국 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각 회원국은 범죄인인도에서 요구

되고 있는 쌍방가벌성의 충족 여부를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범죄의 명칭과 

범죄의 구성요건까지 같을 필요는 없다할지라도 實體的 類似性(substantial similarity)

이 없어서 쌍방가벌성의 원칙이 충족되지 아니한 적색수배서의 경우이다.97) 따라서 이

러한 경우에 적색수배서는 긴급인도구속요청서로 간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4) 자국민불인도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

적색수배서는 범죄인인도에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국가간에 이견이 있는 자국민불인

도의 원칙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범죄행위후 

대한민국으로 도피하였고, 인터폴은 미국의 요청으로 그 범죄자에게 적색수배서를 발행

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찰이 적색수배서의 근거로 그를 체포하였다면 그를 미국으로 범죄

인인도 또는 추방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96) M. Cherif Bassiouni, International Extradition: United States Law and Practice, 3rd ed., (New 

York : Oceana Publications, Inc, 1996), p. 390.

97) Robert Jennings & Arthur Watt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 I, (London : 

Longman, 1992), p. 958 참조; 김정건,『국제법』, 박영사, 2000. 2, p. 5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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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國民不引渡의 原則이란 범죄인인도를 요청받는 국가는 자국민이 도망범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타국에게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미법계 국가는 자국민

이라도 타국에게 인도하는 입장을 취하고, 대륙법계 국가는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범죄인인도에 관련된 국내법, 양자 또는 다자조약의 형태로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 

국제조약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채택된 국제형사임시재판소규정의 소송절차 및 증거

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98) 

첫째,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즉 “체약국은 그의 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6조 1항을 비롯하여 프

랑스범죄인인도법 제5조 1항, 일본과 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 일본도망범죄인인

도법 제2조 9항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해외에서 범죄행위 후 자국으로 도피한 자라 할 지라도 범죄는 범죄지국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인도하는 예가 있다. 즉 “인도가 청구되는 자의 국적은 

인도청구를 받은 당사국의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거부의 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범죄인인도에 관한 미주협약 제7조 1항, 미국과 멕시코간의 범죄인인도조

약 9조, 미국과 이탈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4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국법원에 기소하거나 아니면 절대적 거절 사유가 

아닌 임의적 거절 사유로 해당국가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이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1항,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 제9조 1항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ICTY 및 ICTR의 소송절차 및 증거규칙 제58조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ICTY․ICTR규정의 소송절차와 증거규칙은 ICTY․ICTR로의 移送을 거부하는 

사유로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봉쇄하는 규정이다. 

다섯째, 2000년 12월에 채택된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 제16조 10항, 11항, 12항의 

경우이다. 동 협약은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을 적용하여 범죄인인도를 거절한다면 자국법에 

의해서 기소할 의무가 있고, 자국민을 인도요청국에게 인도할 경우에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을 위해서 피요청국으로 이송해야 하며, 자국민을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에 범죄인인도를 요

청한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부과된 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98) 문규석, “국제법상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국제보통사이버범죄를 중심으로-”,『국제법학회논총』, 제46

권 제1호(2001. 6), p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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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색수배서가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요청서로 간주하더라도 그 수배자를 발행

요청국에게 범죄인인도 또는 추방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모든 회원

국이 긴급인도구속요청서로 간주할 수 없다. 또한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자국민을 적색수

배서의 발행요청국으로 추방할 법적 근거도 없고, 국제인권법적인 측면에서 자국민의 추

방을 인정하고 있는 국제조약도 찾아보기 어렵다. 

(5)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

특정성의 원칙은 적색수배서에 기재된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소추되거나 처벌되며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99) 이 원칙은 범죄인인도에 있어서 오

늘날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조약 또는 국내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적용되어야 한다.100) 예를 들면, 정치범의 강제송환을 위해서 일

반 형사범으로 기재된 적색수배서를 발행하여 그 정치범을 강제송환하여 정치범으로 처

벌하려는 경우 또는 기타 다른 형벌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적색수배서가 국내법상 긴급구속영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 수배자

를 발행요청국에게 추방을 한다면 특정성의 원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증의 문제가 제

기된다. 범죄인인도법 및 범죄인인도조약에서 특정성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와 달리 인터폴 헌장, 인터폴의 규정 및 결의에서 특정성의 원칙의 보장을 위한 보증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101) 따라서 범죄인인도조약의 비당사국이 요청한 적색수배

서는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은 수긍이 간다.

99)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첫째, 인도청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의 범위안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 범죄인이 인도된 후에 행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 범죄인이 인도된 후 청구

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범죄인이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및 대한민국이 동의하는 경우이다.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 제10조.

100) 이훈규․신의기, 전게서, pp. 62-63.

101) 예를 들면,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 제10조,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5조 및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7조는 특정성의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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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형량의 문제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는 범죄인인도의 요청국과 피요청국에서 각각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일치하지만 그 최소 형량에 대해서 각국의 

국내법 또는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다르다. 따라서 적색수배서를 기

초로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형량은 몇 년 또는 몇 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

제가 있다.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각국의 국내법인 경우에 대한민국 범죄인

인도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102) 일본 도망범죄인인도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

는 금고,103) 프랑스 범죄인인도법은 장기 2년 이상이거나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에 요청국의 법원이 선고한 형이 2개월 이상의 구금형에 해당되어야 한다.104) 

둘째, 양 당사국간에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인 경우에 한국과 미국간의 범죄인인도조

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어야 한다.105) 미국과 이탈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서는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복역할 형의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106) 멕시

코와 프랑스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2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형의 

집행을 위해서 잔여 형기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107)

셋째, 다수 당사국간에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인 경우에 유럽범죄인인도협약은 1년 이

상의 구금명령 또는 그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고, 유죄의 판결과 감옥형이 선고되거나 또

는 형벌이 부여된 요청국에서 구금명령이 행해졌을 때 그 기간은 적어도 4개월 이상이

어야 한다.108) 영연방국가간 도피사범인도에 관한 약정에서도 2년 또는 그 이상의 중형

102)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 제6조.

103) 일본 도망범죄인인도법 제2조 4항.

104) 프랑스 범죄인인도법 제4조 1항 2호.

105) 한국과 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 제2조 1항과 5항.

106) 미국과 이탈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2조 1항.

107) 멕시코와 프랑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2조.

108) 유럽범죄인인도협약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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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한다.109) 범죄인인도에 관한 미주협약도 당사국의 법률상 2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고 판결의 집행을 위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도 잔여 형기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한

다.1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의 형량에 대하여 각 국내법 및 

조약마다 차이가 있다. 범죄인인도조약의 체약국간에는 범죄인인도조약, 범죄인인도조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간에는 자국의 국내법인 범죄인인도법을 기준으로 인도가능 여

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쌍방가벌성의 원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및 특정

성의 원칙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의 형량에 대하여 각 국가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적색수배서를 일률적으로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7) 적색수배서 발행에 따른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미비

적색수배서 발행요청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실수 또는 착오로 잘못된 정보(대

한민국의 경우에 검찰이 오류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포함됨)를 전달한 경우 또는 고

소된 사건의 피고소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이유로 적색수배서가 발행되어 강제송

환된 경우에 잘못된 정보 또는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면, 피의자 이00(당 48세, 여)는 2천만원 편취 혐의와 관

련하여 98. 3. 24일자로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사기혐의로 수배된 자로 98. 9. 22. 우즈베

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 광주서부경찰서의 공조수사 요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인터폴과 

공조하여 99. 10. 9. 피의자를 송환하였으나 조사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

다.111) 미국에서도 잘못된 신원확인의 결과로 인터폴에 의해서 배포된 적색수배서에 범

죄자로 기재되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건과 인터폴이 오류의 정보를 전달하여 독일 

프랑크프르트에서 잘못 체포되어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건이 있다.112) 

109) 영연방국가간 도피사범인도에 관한 약정 제2조 2항.

110) 범죄인인도에 관한 미주협약 제3조 1․2․3항.

111) 경찰청, supra note 83, p. 64. 

112) Steinberg v.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1981) and Sami v. United States(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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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의 경우에 적색수배서를 발행한 인터폴을 상대로 피해보상 또는 배상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113) 또한 다른 회원국이 법적 또는 사실상 오류가 있는 

정보의 전달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의 손해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은 국가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회원국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6) ICTY, ICTR 및 ICC의 요청으로 발행된 적색수배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의 효력이 긴급인도구속의 요청

서로 간주할 수 없다면 현재 활동중인 ICTY․ICTR114) 및 아마도 2003년도에 제 기능

을 발휘할 ICC가 요청하여 발행된 적색수배서를 일반 보통범죄자에게 발행한 적색수배

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

하는 이유는 ICTY, ICTR 및 ICC의 관할범죄는115)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

Malcolm Anderson, Policing the World: Interpol and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Oxford : Clarendon Press, 1989), p. 63. 

113) 인터폴 헌장, 제규정 및 프랑스와 체결한 본부협정에서도 인터폴에 의해서 자연인의 인권이 침해된 경

우에 인터폴을 피고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자연인은 계약

적 의무, 인터폴의 관용 차량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배상, 교통신호 위반의 결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서 자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터폴과 프랑스 정부간에 체결한 본부협정 

제5조.

114)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제827호 및 제955호에 의해서 설립되어 활동중인 ICTY․ICTR 및 2003

년 3월 11일부터 활동할 ICC가 동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행하여 

인터폴에게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인터폴은 적색수배서를 발행하여 각 회원국에게 배

포할 수 있다. ICTY 및 ICTR의 소송절차 및 증거규칙 제39조 (iii), ICC규정 제87조 1항 참조; 구 유

고슬라비아 전 대통령이었던 슬로보단 밀라세비치에 대하여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 Control No. 

A-518/7-1999, File No. : 1999/29606 참조; 인터폴은 2001년 5월 16일 기준으로 ICTY 및 ICTR의 

요청에 의해서 각각 총 73건과 10건의 적색수배서를 발행하였다. 문규석, supra note 6, p. 26.

115) ICTY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ICTR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ICC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참조; 침략죄는 ICC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현재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개념은 정

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ICC가 침략죄에 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 즉 ICC규정이 발효된 후 7년이 되면 어느 당사국이 ICC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거

나 혹은 UN사무총장이 이 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기 위한 검토회의의 소집을 통하여 침략죄의 개념이 

정립된 이후에 ICC의 관할범죄가 될 수 있다. ICC규정 제5조, 제121조 및 제123조 참조; 침략죄에 대

해서는 1974년 12월 14일에 채택된 UN총회결의 3314(XXI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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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죄 등으로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에 해당하여 모든 국가가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여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이다.116) 또한 이들 범죄는 경

찰과 군대와 같은 국가기관이 대통령․군사지도자 또는 정치지도자의 지시․명령 또는 

이들의 묵인․방조하에 자행될 수 있는 성격의 범죄라는 점이다. 따라서 보통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포, 범죄인인도와 위의 국제재판소의 관할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포, 이송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117) 

ICTY, ICTR 및 ICC의 요청으로 발행한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긴급인도구속의 요청

서로 간주하는 국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요청한 

적색수배서만이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인정하는 국가와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인정하

지 아니한 국가는 이 적색수배서를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가? ICTY, ICTR 및 ICC의 

요구로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는 모든 국가에서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위의 재판소의 물적 관할에 해당하는 범죄가 국제법상 대세적 의무

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모든 국가가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

는 범죄로서118) 자국의 국내재판소의 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116) 대세적 의무는 예를 들면, 침략죄, 집단살해죄와 같이 보편주의의 범주에 포함되는 범죄행위가 단지 가

해국 대 피해국의 관계가 아니라 가해국 대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모든 국가가 국제사회의 일반

적 보호법익을 위하여 訴의 이익도 있다는 의미로 모든 국가가 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 따

라서 대세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불법이고 효력이 없으며 직접 피해국 외의 당사국도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보편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제기구의 제재가 행해지거나 또는 당해 위법행

위의 실행자 개인에 대하여 국제조약을 근거로 처벌이 행해질 수도 있다고 한다. 대세적 의무에 대해

서는 다음의 자료 참조. 김찬규․김영준,『국제법개설』, 법문사, 1998, pp. 348-349; 김대순,『국제법

론』, 삼영사, 2000, pp. 80-82;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범죄에 관한 연구”,『국제법평론』, 창간호

(1993), pp. 89-91; Maurizio Ragazzi,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Erga 

Omnes(Oxford : Clearendon Press, 1997), pp. 1-17, 43-50; Case Concerning the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ICJ Reports, 1970(I), p. 32; Andre dé Hoogh, 

Obligations Erga Omnes and International Crimes(The Hague/London/Boston :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p. 49-56 참조.

117) 문규석, supra note 47, pp. 89-104 참조. 

118) 국제관습법과 국제조약에 의해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된 범죄는 집단살해죄(집단살해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6조), 전쟁범죄(1949년 제네바 제1협약 제49조), 인도에 반한 범죄, 테러(폭탄테러 억제협

약 제6조 5항, 테러자금조달 억제 협약 제7조 6항), 고문행위(고문방지협약 제5조 3항), 해적행위(UN

해양법협약 제105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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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들 범죄자를 체포한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면 

그 범죄자를 위의 재판소로 이송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119) 따라서 국

내법 및 범죄인인도조약 등이 적색수배서에 대해서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고 있

는 것과 관계없이 ICTY, ICTR 및 ICC의 요구로 발행된 적색수배서는 일반 보통범죄

와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국내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국제법상 대세적 의무간에 법적 효력의 조화

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현실이다. 즉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효력

이 없으므로 국제법상 구속력의 이행을 위해서 일종의 편법이 요청되는 상황으로 해석

된다. 다시 말해서, 적색수배서가 국제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적색수

배자의 긴급인도구속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 적색수배자를 발견한 법

집행기관은 그 적색수배자를 추방하여 위의 국제재판소로 이송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7) 미약한 적색수배서의 효력이 제기한 국제경찰협력의 장애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터폴 사무총국은 2000년 1087건, 2001년 1333건의 적색

수배서를 발행하였지만 그 적색수배서의 효력은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하고 있

는 국가, 그렇지 아니한 국가 및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요청한 적색수배서만이 긴

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또한 적색수배서가 긴급인도구

속의 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다면 국내법상 긴급체포 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었고, 그 범죄

자가 체포되었다면 범죄인인도가 개시되는 동안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서 최소 18일에

서 최고 60일간까지 구금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적색수배서가 각국에서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되어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의 법적 근거로 활용이 된다면 전세계적인 측

면에서 어느 정도로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자 또는 해외도피사범을 체포할 수 있는

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적색수배서가 어느 국가에서나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된다면 그의 위력을 짐

119) ICTY규정 제29조, ICTR규정 제28조 및 ICC규정 제86조-10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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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할 수 있는 반면에 적색수배서가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가 있

다. 그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폴이 연성법적 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즉 

국내법과 국제법이 조화를 이루지 아니한 중간단계의 국제경찰협력 체제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한계가 있다는 점, 범죄인인도에 관련된 기본원칙(쌍방가벌성의 원칙,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이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120) 어느 정도의 

형량에 해당하는 적색수배자를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해야할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 및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로 침해된 개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이 있다. 

따라서 적색수배서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적색수배서가 범

죄인인도조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적색수배서가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준수되고 있는 기본원칙(쌍방가벌성의 원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및 수배자의 형량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기 때문에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요청하여 발행한 적색수배서만을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적색수배서가 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와 관계없이 각국은 적색수

배자를 일단 범죄자로 사실상 간주 또는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따라서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범죄

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가 요청하여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색수배자

를 발견한 법집행당국은 그 수배자의 동향을 조사하거나 또는 이민당국의 협조를 얻어 

추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허위의 정보에 의해서 발행된 적색수배서에 의해서 혐의자 또는 범죄자의 인

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적색수배자가 범죄인인도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다른 국가로 도망갈 가능성

이 있고, 긴급구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인인도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석방될 가능성

120) 따라서 적색수배서는 범죄인인도의 기본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다만, 정치

범불인도의 원칙은 인터폴 헌장 제3조와 관련되어 있고, 동조에 의해서 인터폴 사무총국은 적색수배서

가 발행되기 이전에 인터폴 헌장 제3조 및 제3조의 근거하에 총회 결의를 중심으로 적색수배서의 신청

서류에 대하여 절차적인 측면에서 형식적 검토 또는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이 제

기할 수 있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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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자국에서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지 아니한 

국가가 인터폴 사무총국에게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하고 그 수배서가 발행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즉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지 아니한 국가가 요청하여 

발행된 적색수배서가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에게 배포된 경우에 

발행 요청국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수배서가 배포된 국가에서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

로 둔갑하는 비논리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의 내용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적색수배서

의 효력은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이것은 현행 인터폴 체

제가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가 이루어진 대협력의 단계가 아닌 중간협력의 단계에 기

인하므로 협력의 범주가 각국의 국내법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연성법적 

성질을 지닌 인터폴 헌장 및 관련 제 규정에 국제경찰협력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규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의 

주된 장애가 아닐 수 없다.    

    

4. 데이터보호 제도

1) 의의

Ⅱ, 4, 1)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의 내용 중에는 사

무총국과 각국의 NCB, 또는 각국의 NCB간에 각종 경찰정보, 즉 보통범죄의 구성요소, 

범죄의 수사와 예방, 위반자에 대한 소추와 형벌, 지문확인, 국제수배여부 확인, 실종자

와 신원미확인 변사체 등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정보의 수집, 기

록, 분석, 검증, 수정, 보관, 삭제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처리를121) 

위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다.122) 이와 같이 인터폴이 경찰정보

121)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2조 (b) 참조.

122)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2조 (a) 및 사무총국에서 선택된 데이터베이스 및 NCB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접근을 규율하는 규칙 제1조 1항; 현재 인터폴은 경찰정보를 처리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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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련된 경찰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목적, 즉 인터폴 헌장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종교적․군사적․인종적 성격의 범죄에 대

하여 간섭이나 활동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헌장 제2조 (b)에서 규정

하고 있는 보통범죄의 예방과 수사, 범죄자에 대한 소추, 실종자의 발견 및 사체의 신원

의 확인, 국제수배서 및 각종 메시지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함이다.123) 이와 동시에 데이

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저장된 정보의 수정, 데이터의 보유기간, 일정한 보유기간이 경과

한 데이터에 대한 삭제 및 저장된 데이터의 유출 및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

치된 감독기관 등 데이터보호 제도에 관한 일정한 규칙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EU 회원국이 역내 국경의 폐지에 따라서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범죄자의 자유이동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에게 추적․감시권을 부여한 Schengen 경찰협력은 국경에서 조사와 통제, 

경찰 및 세관조사 등의 목적으로 자동검색이 가능한 센겐정보통신망(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을 설치․운영하고 있음과 동시에 데이터 보호에 관한 일련의 규정이 규정되어 

있다.124) 유럽폴도 유럽폴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저장, 수정, 이용을 위

해서 수집된 정보를 컴퓨터화 하여 관리하는 시스템(Computerized System of Collected 

Information), 즉 범죄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음과 동시에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일련

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125) 

문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중인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보관중

인 데이터의 유출 또는 데이터보호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126) 

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사무총국의 일반형사기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General Secretariat's general criminal records) 및 도난 당한 미술품의 텍스트와 사진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database comprising text and photos of stolen works of art)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23)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4조.

124) 센겐이행협약 제102조-제119조 참조.

125) 유럽폴 협약 제9조-25조 참조.

126) Malcom Anerson, Monica Den Boer, Peter Cullen, William C. Gilmore, Charles D. Raab, and 

Neil Walker, Policing the European Union : Theory, Law, and Practice(Oxford : Clarendon 

Press, 1995), p. 52; John Benyon, et al., op. cit., p. 129; Michael Santiago, op. cit., pp. 20-21; 

Ilias Bantekas, et al., op. cit., pp. 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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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자료처리에서 발생하는 소망스럽지 못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예방

조치,127) 또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때 적용되는 기준 및 그러한 기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서 따르는 관행이 포함된 데이터보호가128)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

서 보호되고 있는 수준으로 데이터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폴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보호 제도가 왜 국제경찰협력의 장애로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데이터보호의 목적 

인터폴 사무총국은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경찰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각국의 NCB, 비회원국의 법집행기관,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정부간기구, 법인 및 

일반 사인으로부터 경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129) 이러한 경찰정보는 일정한 유형의 

데이터로 분류되어 일정한 기간동안 컴퓨터에 저장되어, 적절히 업데이트가 되며, 필요

한 경찰정보를 요청하는 회원국의 NCB, NCB의 동의하에 형사법집행 또는 경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국가의 다른 법집행기관 및 기타 기관에게 그 정보가 제공된다. 따라

서 인터폴 사무총국은 보통범죄의 진압에 있어서 국제센터로서의 역할130) 및 NCB 등 

법집행기관이 제공한 경찰정보의 유일한 저장소의 역할을 수행한다.131) 반면에 경찰정보

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유형과 구조에 대하여 결정권이 있으며, 동시에 경찰정보의 처

리에 있어서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한다.132)  

인터폴의 데이터보호 목적은 인터폴 헌장 제2조에 규정된 인터폴의 목적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연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어떠한 위협을 피하여 국제경찰협력 체제 내에서 처

리되어 전송된 경찰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133) 즉 경찰정보가 데이터

127) 변재옥, “서독에 있어서의 개인자료보호법 개관”,『영남대 논문』, 제12집, 1978, p. 146.

128) Rosemary Jay & Angus Hamilton, Data Protection : Law and Practice(London : Sweet & 

Maxwell, 1999), p. 1.

129)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

130) 인터폴 헌장 제26조 (b) 및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131)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3항. 

132)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3조 1,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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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에 보관․관리함으로 인하여 인터폴의 업무를 신속히 이행함과 동시에 경찰정보

를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소망스럽지 못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

능한 모든 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유럽폴의 범죄정보시스템 및 센겐경찰협력의 센겐

정보시스템이 데이터보호와 관련하여 기기 접근 통제, 자료매체 통제, 자료 접근 통제, 

이용의 통제, 사용자 통제, 전송의 통제, 자료입력의 통제, 자료전달의 통제 등 데이터 

보호에 관련된 일련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감시․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기

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도 데이터보호 및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134)

3) 데이터보호의 법적 근거 

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국제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터폴은 사무총국이 소

재하고 있는 프랑스 리용에 경찰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of selected information)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설치․운영, 접근방법, 데

이터의 보관기간, 정보의 삭제, 감독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터폴의 데이터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는 인터폴 헌장을 모법으로 한 일반규정의 부속서인 ① 국제경찰협력 및 인터폴 문서의 내

부 통제에 관한 규칙(Rules on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nd on the Control of 

Interpol's Achives: 이하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135) ② 인터폴 사무총국의 선

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및 NCB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접근을 규율하는 규칙

(Rules Governing the Database of Selected Information at the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and Direct Access by NCBs to that Database: 이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

칙),136) 국제경찰협력 및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5항, 제9조 1항, 3항 및 

133)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조.

134) 유럽폴 협약 제23조-제25조 및 센겐이행협약 제102-제118조 참조.

135) 동 규칙은 1982년 제51회 총회(AGN/51/Res/1)에서 채택되었고 1984년 2월 14일에 발효되어 1990년 

제59회 총회(AGN/59/Res/10), 1991년 제60회 총회(AGN/60/Res/8) 및 1994년 제63회 총회(AGN/ 

63/Res/17)에서 개정되었다.

136) 동 규칙은 1990년 제59회 총회(AGN/59/Res/7)에서 채택되었고 1992년 2월 1일에 발효되어 제60회 

총회(AGN/60/Res/7)와 제63회 총회(AGN/63/Res/19)에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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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1항을 근거로 제정된 ③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Rules on the 

Deletion of Police Information held by the General Secretariat)이 있다.137) 또한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를 위한 감독기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인터폴과 프랑스정부간에 서명한 ④ 인

터폴이 보유한 문서의 내부 통제 기구에 관한 교환문서(Exchange of Letters concerning 

Organiz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of the Archives held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CPO-Interpol: 이하 교환문서)138) 및 ⑤ 위의 제 규칙의 제․개정 등에 

관련된 인터폴 총회의 결의13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데이터의 내용

(1) 의 의

1998년 영국의 데이터보호법에서 데이터는 ①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연산하

는 장비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 ② 이러한 장비에 의하여 처리될 목적으로 기록되는 것, 

③ 관련 파일시스템의 일부로 기록되거나 이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는 것, ④ 

①, ②, ③에 속하지는 않지만 건강, 교육경력, 주거 및 사회보장 기록 등으로 접근 가능

한 기록을 의미한다.140) 1994년에 개정된 독일연방데이터보호법에서도 데이터 파일(data 

file)은 자동화된 절차로 구체적 특성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개인데이터, 구체

적 특성에 따라 유사하게 조직되어 있고, 이에 따라 배열, 재배열, 평가할 수 있는 일련

의 非個人 데이터를 의미하나 자동화된 절차로 재배열․평가할 수 없는 기록 및 일련의 

기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41) 인터폴의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제 규칙에서 데이터

137) 동 규칙은 1986년 제55회 총회(AGN/55/Res/2)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1987년 3월 4-6일 제84회 집행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1987년 4월에 발효되었고, 1994년 제63회 총회(AGN/63/Res/19) 및 2001년 제70

회 총회(AG-2001-Res-10)에서 개정되었다.

138) 동 교환문서는 1982년 11월 3일에 인터폴과 프랑스간에 서명되었다.

139) 앞의 각주 135-137에서 기술하고 있는 데이터 보호에 관련된 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총회의 

결의를 의미한다. 

140) 동법 제1조 1항 및 제68조 참조.

141) 동법 제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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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데이터는 인터폴의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제 규칙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각종 문서, 경찰정보, 개인 및 비개

인정보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고자 한다.

(2) 데이터의 사용 목적

경찰정보에 관한 데이터는 범죄의 예방과 수사, 범죄자를 재판하여 형벌의 집행, 실종

자의 발견 및 사체의 신원확인 등을 용이하게 함과 아울러 국제수배서 및 메시지의 전

달 등과 같은 내부운영목적으로 사용한다.142) 

(3) 데이터의 종류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는 경찰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그 경찰정보는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point 1))와 비개인정보(non-personal information(point 2))로 나뉘어 진다. 

개인정보는 다시ꡐ전적으로 point 1.2에 기재된 사람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수 

있는 항목ꡑ(only the following information, relating exclusively to the persons listed 

under point 1.2 below, may be entered in the database of selected information(point 

1.1))과ꡐ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될 일정한 사항의 유형으로 전적으로 사람에 관한 정보ꡑ(only 

information exclusively relating to persons in the categories listed below may be 

recorded in the database of selected information(point 1.2))로 나뉘어 진다.     

따라서 사무총국의 일반형사기록(General Secretariat’s general criminal records)에 

기록되지 아니한 어떠한 개인정보도 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지 아니한다.143) 예를 들

142)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143)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1조 2항; 사무총국의 일반형사기록(General Secretariat's general 

criminal records)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 없으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와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즉 양자는 서로 동시에 또는 별도로 입력될 수 있고, 사무총국

의 일반형사기록이 변경, 수정 및 삭제된다면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도 변경, 수정 및 삭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변경, 수정, 삭제에 관한 규정은 양자 모두 동등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사무총국의 

일반형사기록에 개인정보의 항목(point 1)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1조 2항, 제2조 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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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개인의 민감한 정보로서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성생활, 인종, 정치적 견

해, 종교적 믿음 또는 기타 다른 신념을 드러내는 사항,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 및 기타 

등을 의미한다.144)  

가.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 point 1)

전적으로 point 1.2에 기재된 사람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수 있는 항목

은 ① 성과 이름, ② 출생일, 출생지 및 소속 국가, ③ 부모의 성과 이름, ④ 가명, ⑤ 

국적, ⑥ 여권 및 신분증 번호, ⑦ 신원 확인 여부, ⑧ 추정된 범죄의 유형, ⑨ 데이터베

이스에 입력될 수 있는 항목으로 전적으로 사람에 관련된 정보가 관련된 개인에게 적용

되는 유형, ⑩ 정신병, 무기 소지, 전염병, 자살, 마약중독, 폭력성 등에 대한 경고, ⑪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수 있는 항목으로 전적으로 사람에 관련된 정보가 언급된 국제

적 통지사항의 본문 내용, ⑫ 이미지(또는 사진)와 지문, ⑬ 사무총국의 일반 범죄기록

의 참조 번호, ⑭ 정보를 제공한 NCB, ⑮ 그 정보의 입력 날짜 등이다.145)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될 일정한 사항의 유형으로 전적으로 사람에 관한 정보는 ① 체포의 

목적으로 국제수배서가 NCB의 요청으로 사무총국에 의해서 배포된 사람, ② 소재지 파악, 

추적 또는 조회 수배서가 NCB의 요청으로 사무총국에 의해서 배포된 자로서 범죄를 자행

한 혐의가 있는 사람, ③ 소재지 파악, 추적 또는 조회 수배서가 NCB의 요청으로 사무총국

에 의해서 배포된 자로서 실종된 사람, ④ 사무총국이 발행한 경고수배서의 대상자, ⑤ 체포

의 목적으로 국제수배 메시지가 NCB에 의해서 배포된 사람, ⑥ 소재지 파악, 추적 또는 조

회 메시지가 NCB에 의해서 배포된 자로서 범죄를 자행한 혐의가 있는 사람, ⑦ 소재지 파

악, 추적 또는 조회 메시지가 NCB에 의해서 배포된 자로서 실종된 사람, ⑧ 위의 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나 사무총국이 경찰에게 그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에 그 자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허가한 사람에 관한 정보146) 등이다.147)

144) 영국의 데이터보호법 제2조 및 개인자료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보호를 위한 유럽이사회의 협약 제6조 

참조.

145) 인터폴 사무총국에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및 NCB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접근을 규율

하는 규칙의 부속서 Point 1.1.

146) 사무총국이 경찰에게 그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에 그 자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허가한 사람에 

관한 정보는 하나 또는 수 개의 형사사건이 연계되고 이에 관련된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요약 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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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non-personal information: point 2)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수 있는 비개인정보는 ① 도난 당했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습

득한 동일 물품에 대한 이미지가 포함된 묘사, ② 모조 또는 위조된 화폐 및 문서의 이

미지가 포함된 묘사, ③ 범죄수법의 묘사, ④ 국제적인 범죄활동의 실행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혐의가 있는 자동차, 비행기, 배 또는 기타 다른 교통 수단에 대한 묘사 등이

다.148)

(4) 데이터의 보유기간

가. 수배 및 신원확인 수배서

① 일차적 보유기간 

체포 또는 소재파악의 목적으로 발행한 개인의 수배, 사람 또는 사체의 신원확인, 사람에 

관한 정보 입수(조회), 목적물에 대한 조사 또는 확인에 관련된 수배서가 NCB의 요청으로 

발행되었을 때 사무총국은 언제든지 그 수배서가 유효한 것인지 문의할 수 있다. 또 그 수

배서가 발행된 날짜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수배서가 유효한 것인지 문의하고, 

3개월 이내에 아무런 회신이 없으면 두 번째 문의를 한다. 두 번째 문의를 발송한 날짜의 3

개월 이내에 관련된 NCB가 그 수배서의 유효성에 대해서 아무런 회신이 없으면 그 수배서

는 취소된다. 따라서 체포 또는 소재지 파악의 목적으로 발행한 개인의 수배, 사람 또는 사

체의 신원확인, 사람에 관한 정보 입수(조회), 목적물에 대한 조사 또는 확인에 관련된 적색, 

청색 및 흑색수배서는 일차적으로 최장 5년 6개월간 유효하다.149)  

석보고서가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요약 및 분석보고서는 형사사건이 조직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또는 조

직범죄로 간주되는 중대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

한 규칙 제7조 5항 참조.

147)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의 부속서 Point 1.2.

148)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의 부속서 Point 2.

149)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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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차적 보유기간

일단 관련 NCB가 그 수배서의 유효성을 확인했다면 5년이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동

안 그 수배서의 취소는 연기된다. 그 수배서의 취소가 연기된 유효기간의 종기에 관련 

NCB에게 그 유효성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아무런 회신이 없으면 재차 

문의를 한다. 두 번째 문의를 발송한 날짜의 3개월 이내에 아무런 회신이 없으면 그 수

배서는 취소된다. 따라서 적색, 청색 및 흑색수배서는 발행된 수배서가 연장된 경우에 

이차적으로 최장 10년 6개월간 유효하다.150) 이차적으로 5년이 연장된 이후에 동 수배

서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동 규칙 제3조 3항

의 의미로 파악해 볼 때 사무총국의 문의에 대하여 NCB가 유효하다고 회신을 보내면 

연속적으로 그 수배서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그에 관한 데이터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③ 수배서가 취소된 경우

가족의 요청으로 수배자의 소재지 파악, 목격자 또는 희생자에 대한 조사 또는 확인, 

사체의 신원확인 및 목적물에 대한 조사 또는 확인에 관한 수배서는 그 수배서가 취소

되면 그 정보는 삭제된다.151) 수배서가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정보를 입수한 때로

부터 그 수배서가 취소될 때까지 최장 10년간 보유된다.152) 

④ 보유기간의 연장 사유

사람의 범죄활동에 관한 정보의 보유기간 및 그 자에 대한 경고수배서의 유효기간은 

그 자가 구금시에 보냈던 기간동안 연장된다. 따라서 구금기간이 3개월이었다면 10년 3

개월이다.153) 사무총국이 어떤 사람의 범죄활동에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보유할 때 이들 

정보는 그 일련의 정보에서 각 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보유된다.154) 또한 그 

일련의 정보가 범죄사건과 관련될 때 범죄자 또는 혐의자로서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에 

150)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2항, 3항.

151)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a). 

152)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b).

153)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b) 및 제7조 1항. 

154)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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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각 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이들 정보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2년간 더 연장하기로 사무총국이 결정한다면 그 연장 사유를 정당화할 수 있

는 서면 성명서가 준비되어야 한다.155) 마찬가지로 사무총국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

라 조직범죄에 관련되고 간주되는 몇몇 중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일련의 정보를 보유할 

때, 범죄자 또는 혐의자로서 하나 이상의 사건에 관련된 조직체를 구성하고, 관련된 사

람에 관한 각 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이들 정보의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보

유할 수 있다. 2년간 더 연장하여 보유하기로 사무총국이 결정하고자 한다면 그 결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서면성명서를 준비하여야 한다.156)

하나의 형사사건 또는 수 개의 연계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에 기초한 요약 또는 분

석보고서는 일련의 정보가 범죄자 또는 혐의자로서 사람에 관련된 요약 및 분석보고서

와 일련의 정보가 범죄자 또는 혐의자로서 조직범죄에 관련되고 간주되는 몇몇 중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요약 및 분석보고서가 있다. 전자 및 후자의 요약․분석보고서는 각 정

보의 보유기간이 만료할 때에 취소되거나 삭제되고, 2년간 더 연장하기로 사무총국이 결

정하고자 한다면 그 연장 사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서면성명서를 준비해야 한다.157) 

나. 사람에 관한 보충정보를 입수할 목적으로 발행한 수배서

사무총국의 형사기록에 기재된 사람의 범죄활동에 관한 보충정보를 입수할 목적으로 

사무총국이 자발적으로 발행하여 모든 NCB 또는 하나 이상의 지역에 배포된 국제수배

서는 일단 1년의 기간이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유효하고, 그 유효기간의 취소를 지

시하는 문서는 발행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수배서가 기초하고 있는 정보와 그러한 수

배서의 결과로 입수한 정보는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본 규칙의 다른 규정의 적용에서 허용되는 기간동안 보관되고 그 

이후에 삭제된다.158) 즉 NCB의 요청으로 발행한 적색, 청색 및 흑색수배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차적으로 5년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되고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159) 

155)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7조 3항.

156)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7조 4항.

157)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7조 3, 4, 5항.

158)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정 제3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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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요청서와 그 응답에 대한 기록 

경찰정보의 요청서는 그 요청에 대하여 응답하기에 필요로 하는 기간동안 보관된

다.160) 그러나 그 정보요청서에서 사무총국이 보유해야 하거나 또는 보유해야 한다고 결

정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요청서는 관련된 정보가 삭제될 때까지 보유한

다.161) 또한 사무총국은 NCB의 요청에 따라서 또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전송할 때마다 

전송된 정보가 기초하고 있는 정보의 항목이 삭제될 때까지 전송된 정보의 사본을 보유

해야 한다.162) 이때에 정보요청서의 보유기간은 정보요청에 대하여 행한 답변의 사본에 

적용되는 기간보다 단축되지 아니한다.163) 그러나 정보요청에 대한 응답에서 그 응답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고 표시하는 경우에 그 응답한 사본은 보관되지 아니한다.164)  

따라서 사무총국은 정보요청서와 그 응답에 대한 기록을 삭제할 때 그 정보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NCB에게 다음의 경우에 통지해야 한다. 즉 실질적 삭제에 앞서 3개월 동

안 삭제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될 항목이 개인정보인 경

우 및 경찰에게 국제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이다.165) 또한 사무총국이 그 정보를 전송한 

모든 기구, 실체, 개인 및 그 정보를 전송받은 NCB는 그 전송이 삭제 이전에 3년의 기

간사이에 행해졌다면 통지되고 실제적 삭제에 앞서 3개월 동안 NCB에게 삭제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고지했다면 통지하지 아니한다.166) 물론 모든 NCB 또는 하나 이상

의 지역에 소재한 NCB에 대한 통지 또는 고지는 문서로 한다.167)  

라.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데이터의 경우 

사무총국의 형사기록에 기재된 사람의 범죄활동에 관한 보충정보를 입수할 목적으로 

159)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1, 2항 참조.

160)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8조 1항.

161)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8조 1항.

162)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8조 3항.

163)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8조 2, 3항.

164)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8조 4항.

165)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8조 5항 (a). 

166)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8조 5항 (b).

167)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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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국이 자발적으로 발행한 국제수배서와 NCB의 요청으로 발행한 수배서가 동일인

에 관한 사항이라면, 즉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데이터인 경우에 좀더 장기간 보유하도록 

규정된 기간동안 보유할 수 있다.168)

마. 사무총국이 보유기간을 넘어서 보유하기 위한 조건

사무총국이 일정한 보유기간을 넘어서 데이터를 보유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그 정보

가 과학적, 범죄학적인 측면에서 조사목적의 중요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사법 또는 행

정절차의 맥락에서 인터폴 및 그의 요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

러한 데이터는 삭제를 발표했거나 또는 3개월 이내에 삭제될 문서의 사본으로서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행정파일시스템(administrative filing system)에서 보관

된다.169) 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데이터, 즉 접수하고 전송한 문서의 날자와 

참조, 그러한 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관한 데이터는 본 규칙에서 규정된 삭제기일을 

넘어서 보관되는 기간 동안 사무총국이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보유할 수 있다.170) 

바. ICTY, ICTR 및 ICC의 요청으로 발행한 수배서

ICTY, ICTR 및 ICC의 요청으로 발행한 수배서에 관한 데이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현 규칙에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나 NCB가 요청한 수배서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

다. 즉 수배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문의한 후 그 유효성에 대하여 답변한 경우에 그 

유효성은 5년의 간격으로 무한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한 시효불적용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171) 제1조 및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시

168)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2조 4항.

169)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 삭제를 발표했거나 또는 3개월 이내에 삭

제될 문서의 사본은 행정파일시스템에서 5년간 보유된다. 동 규칙 제2조 2항 및 제8조 7항; 사무총국

의 형사기록(General Secretariat's Criminal Records)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무총국이 범죄수사의 맥

락에서 사용되는 것을 허용되지 아니한다. 동 규칙 제2조 2항.

170)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2조 3항.

171) 동 협약은 1968년 11월 26일 UN총회의 결의(2391(XXII)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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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불적용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172) 제1조에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는 범죄실행의 날짜에 관계없이 어떠한 법적 시효가 적용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터폴과 ICTY, ICTR 및 ICC의 국제

재판소간의 국제경찰협력은 UN의 결의를 기초로 채택된 재판소의 규칙 및 국제조약을 

근거로 이행되고,173) 그의 관할범죄도 보통범죄와는 판이하게 성격이 다른 보편적 관할

권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이다. 셋째, 보통범죄자에 대한 적색수배서와 달리, ICTY의 

요청으로 인도에 반한 범죄 및 전쟁범죄의 혐의로 발행한 전 유고연방대통령 슬로보단 

밀라세비치(Slobodan Milosevic)의 적색수배서는 기소의 유효기간 또는 체포영장의 만

료기간이 특별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174)    

5) 데이터의 입력, 접근, 수정 및 삭제

(1) 입 력 

사무총국에 전송된 경찰정보의 어떠한 항목도 그 정보를 제공한 NCB의 명확한 동의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지 아니한다.175) 즉 NCB는 사무총국에게 경찰정보를 제공

하고 그 제공된 경찰정보는 그 NCB의 동의하에 사무총국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입

력된다. 이때 관련 데이터는 개인 및 비개인정보이다.

어느 국가의 NCB 또는 그 국가의 다른 법집행기관은176) 자신의 비용으로 터미널을 설치

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177) 첫째, 입력될 수 있

172) 1974년 1월 25일에 체결된 ETS No. 82. 

173) ICTY 및 ICTR의 소송절차 및 증거규칙 제39조 (iii) 및 ICC규정 제87조 1항 참조.

174) Control No. A-518/7-1999 및 File No.: 1999/29606 참조; 반면에 전 대우그룹 회장 김모씨에 대하

여 발행한 적색수배서의 기소 또는 체포영장의 만료기간은 2002년 3월 5일로 설정되어 있다. Control 

No. A-148/3-2001 및 File No.: 2001/10335 참조. 

175)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1조 3항.

176) 여기서 다른 법집행기관은 어느 국가의 NCB 이외에 경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집행기관으로, 예를 

들면, 검찰, 마약수사대 등을 의미한다. 

177)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1조 4항, 제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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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의 부속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비개인정보(point 2)이

어야 한다. 둘째, 입력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관련 NCB 또는 다른 법집행기관이 부담

한다. 셋째, 경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법집행기관은 그 국가의 NCB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직접 접근하는 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넷째, 사무총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한

계 내에서 직접 입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섯째, 그 입력된 데이터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NCB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 NCB 또는 다른 법집행기관은 

자신이 지출한 비용으로 그 데이터의 업데이트 및 삭제에 책임이 있다.178) 

  

(2) 접 근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자는 ① 사무총국, ② 각국의 NCB, ③ 

NCB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 그 국가의 다른 법집행기관,179) ④ 유럽폴과 같은 제3자이다.180) 

그렇다고 해서 모든 NCB가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정보

를 제공한 NCB는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직접 접근이 가능한 NCB를 지정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181) 따라서 경찰정보를 제공하는 NCB는 그 제공된 정보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모

든 법집행기관의 목록을 사무총국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사무총국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

이 허용되지 아니한 NCB, 다른 법집행기관 및 그 밖의 제3의 당사자가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82) 

(3) 수정․삭제

원칙적으로 사무총국은 정보를 제공한 관련 NCB의 동의없이 제공된 정보를 수정․

178)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2조 4항.

179) NCB는 그 국가의 다른 법집행기관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직접 접근을 허용할 권리가 있을뿐더러 

그 접근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도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3조 3항.

180) 인터폴과 유럽폴간의 협력 협정(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Interpol and Europol) 제6조 7

항; 유럽폴 사무국에 설치된 터미널을 통해서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

터폴 사무총국에 파견되어 있는 연락관을 통해서 접근한다. 동 협력 협정 제4조.

181)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182)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3조 4,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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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할 수 없다. 즉 정보를 제공한 NCB가 그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수정․삭제를 요청

하면 사무총국은 그 정보를 수정․삭제하고, 또 관련 NCB로부터 수정․삭제하도록 승

인받은 데이터만이 수정 또는 삭제된다.183)  

사무총국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정보를 제공한 NCB 또는 다

른 NCB에 의해서 그 정보가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아니한 경우,184) ② 일정한 보유기

간이 경과한 경우, ③ 일정한 보유기간을 경과하여 사무총국이 관련 NCB에게 그 데이터의 

유효성을 재차 문의하였는데 그 문의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사무총국이 낡은 정보

로 판단하는 경우,185) ④ 수배서의 발행 목적이 가족의 요청으로 수배자의 소재지 파악, 목

격자 또는 희생자에 대한 조사 또는 확인, 사체의 신원확인 및 목적물에 대한 조사 또는 확

인인 경우에 그 수배서가 취소되는 경우,186) ⑤ 수배서가 취소되었음에 불구하고 10년의 기

간동안 보유된 경우 또는 데이터 보유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187) ⑥ 사

무총국의 형사기록에 기재된 사람의 범죄활동에 관한 보충자료를 입수할 목적으로 사무총국

이 발행하여 모든 NCB 또는 하나 이상의 지역에 배포된 수배서가 1년의 기간이 초과한 경

우,188) ⑦, ⑥의 경우에 있어서 그 수배서가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

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즉 NCB의 요청으로 발행한 적색, 청색 및 

흑색수배서와 같이 일차적으로 5년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189) 등이다. 

데이터가 삭제되는 방법에 있어서도 ① 데이터가 종이 또는 마이크로 필름에 기록되

어 있을 때에는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및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

의 삭제에 관한 규칙에 상응하여 사무총국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를 파괴함이 없

이 그 정보가 기록된 재료를 파괴함으로서 삭제된다.190) ② 데이터가 종이, 마이크로필

름, 또는 비슷한 유형의 재료에 기록되고,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및 사

183)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3항.

184)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6항.

185)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5항,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

3조 4, 5항, 제6조 5, 9항 및 제7조 5항 참조.

186)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a).

187)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b) 및 제7조.

188)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5항.

189)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1, 2, 5항 참조.

190)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9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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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에 상응하여 보관될 수 있거나 또는 보관

될 때, 그리고 그 업무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과 많은 업무의 양으로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관련된 문서는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실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는 표

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191) 물론 이러한 데이터는 사무총국이 형사수사의 맥락에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아니한다.192) ③ 관련되지 아니한 수많은 정보의 항목 또는 일련

의 정보가 종이, 마이크로 필름 또는 비슷한 재료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삭제될 정보

에 대하여 접근하도록 부여한 색인 부분을 파괴한다.193) 마찬가지로 사무총국이 형사수

사의 맥락에서 관련된 그 정보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아니한다.194) 마지막으로 ④ 

그 정보가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기록매체에 관한 정보를 지움에 의해서 삭제

된다.

6)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사무총국과 NCB의 권리의무

(1) 사무총국

가. 의 무

① 안전과 기밀유지 및 필요한 예방조치 의무

사무총국은 ① 경찰정보의 안전과 기밀을 보호하고, 그 정보가 불법적 또는 부적당하

게 처리되거나 또는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

다.195) 이와 동시에 사무총국의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기밀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196)

191)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9조 (b).

192)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9조 (b).

193)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9조 (c).

194)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9조 (c).

195)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196)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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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의 처리, 전송 및 발행의무

NCB 및 형사법의 집행과 관련된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송된 경찰정보를 처리, 전송 및 

발행할 의무가 있다.197) 

③ 정보원의 보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왜곡금지 및 분석된 정보와 사실과의 구별 

의무

제공된 경찰정보의 전송 및 발행 의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NCB가 정보원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즉 정보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198) 또 경찰정보를 전송할 때 그 정보의 내용을 왜곡하지 말아야 하고, 그 정보원

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199) 사무총국이 분석하여 작성한 정보의 요약 또는 그 경

찰정보로부터 도출된 추론 또는 결론을 전송할 때 그 추론․결론은 그 정보의 사실

(fact)과 명확히 구별해야 할 의무가 있다.200) 

④ 수정 또는 삭제 의무

정보를 제공한 NCB가 그 전송한 정보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할 경우에 수정 

또는 삭제, 사무총국이 접근 가능한 정보, 비회원국의 법집행기관이 제공한 정보 및 공

적 의무를 수행하는 정부간기구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에 그 정보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의무,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정보, 즉 보유기간이 만료한 

정보를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201) 

⑤ 통지 의무

여러 NCB로부터 전송받은 동일한 정보를 어느 한 NCB가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사무총

국에게 요청하면 그 요청에 유의하여 그 정보를 제공한 NCB 및 사무총국이 그 정보를 전

197)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 제7조 1항. 

198)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7조 4항; 어느 NCB가 그 정보원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그 

정보원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고 답해야 한다. 동 규칙 제7조 4항.

199)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7조 5항.

200)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7조 5항.

201)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3․5항, 제6조 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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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 다른 관련 NCB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202) 또한 경찰정보를 전송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기간에 삭제 또는 실체적으로 수정된 정보는 그 정보를 전송했던 

NCB, 모든 기구, NCB외의 법집행기관, 법인, 사인 등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203)

⑥ 정보의 정확성 및 업데이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접근 가능한 정보원, 비회원국의 형사법집행에 관련된 공공기관,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정

부간기구, 사인 및 법인체 등이 전송한 정보가 부정확하고 더 이상 정확하지 아니하다면 정

확하고 최신의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204) 

⑦ 기록의무

사인 또는 법인에게 제공받은 정보,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경찰정보의 요청 및 전송한 내용에 대한 기록 의무가 있다.205) 

⑧ 정보요청에 대한 제공 또는 거절 의무

경찰정보의 요청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거나 경찰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 요청을 거절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정당한 근거가 있고 경찰정보를 처리하

는 목적에 일치되면 그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206)

⑨ NCB의 허가없이 경찰정보의 전송 및 발행 금지 의무 

 NCB가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정보, 낡은 정보,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외하고 NCB의 허가없이 경찰정보의 전송 및 발행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207) 

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접근 금지에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직접 접근이 허가되지 않은 NCB, 다른 법집행기관 및 제3자

202)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4항.

203)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9조 2․3․4항.

204)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6조 2․3항.

205)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제9조 1항.

206)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8조 1항, 제3조 4․5항.

207)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8조 5항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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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208)

⑪ 감독위원회의 기록 보관

사무총국은 일정한 기간동안 감독위원회의 증명, 수사 및 결정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

야 한다.209)

나. 권 리

① 경찰정보 처리, 전송 및 발행권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입수된 정보, 인터폴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형사법집행에 

관련된 공공기관이 전송한 정보 및 공적의무를 수행하는 정부간기구에서 전송한 정보의 

처리 및 인터폴의 목적에 관련된 정보, 즉 보통범죄의 예방, 진압, 범죄자에 대한 기소, 실

종자의 발견 및 사체의 신원확인에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전송 및 발행할 권리가 있다.210) 

사인 또는 법인에게 제공받은 정보도 관련된 다른 정보와 함께 해당 국가의 NCB에게 전

송할 권리가 있다.211) 그러나 비회원국의 형사법집행기관 또는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정부

간기구가 보낸 정보는 그 정보원과 협의나 그의 견해를 고려함이 없이 사무총국의 독자적

인 판단하에 그 경찰정보를 다른 NCB에게 전송 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212)

② 수정 또는 삭제권

정보를 제공한 NCB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아니한 정보,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

부터 입수된 정보, 인터폴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형사법집행에 관련된 공공기관이 전송

한 정보 및 공적의무를 수행하는 정부간기구가 전송한 정보가 부정확하고 더 이상 정확

하지 아니하며, 업데이트가 되지 아니한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권리가 있다.213) 또한 

일정한 보유기간이 경과한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있다.214) 

208)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209)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21조 6항.

210)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 제7조 1항 및 제8조 2․5항. 

211)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212)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 (b) 및 제8조 4항.

213)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6항, 제6조 2항, 제8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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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CB에 대한 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요청권

정보를 제공한 NCB가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무총국은 그 

정보를 수정하거나 또는 적절하다면 삭제하도록 관련 NCB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215)

④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및 사인․법인에 대한 정보의 불요청권

NCB에게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요청할 권리는 있으나 일반 사

인 또는 법인에게 경찰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는 없다.216)

(2) NCB

가. 의 무

① 정확 및 최신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NCB는 사무총국에게 또는 NCB의 동의하에 NCB 이외의 다른 법집행기관이 사무총

국에게 전송한 경찰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정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217)

② 전송한 정보의 기록 보관 의무

사무총국에게 전송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간동안 전송된 기록

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218) 그 국가의 다른 법집행기관이 사무총국에게 전송한 정

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동안 기록해서 보관해야 한다.

③ 정보요청시 그 사유를 제시할 의무

NCB는 사무총국에게 경찰정보의 전송을 요청할 때 그의 사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219)

214)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2조 3․4항 제3조 4․5항, 제4조 4항 및 제5조 2항 

참조

215)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2항.

216)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217)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2항.

218)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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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실 정보와 그 사실로부터 도출된 추론 또는 결론과 구별의무

NCB는 사무총국에게 경찰정보를 전송할 때 사실 정보와 그 사실로부터 도출된 추론 

또는 결론과 명확히 구별해야 할 의무가 있다.220)

⑤ 직접 접근이 승인된 목록 제출의무

사무총국에게 경찰정보를 제공한 NCB는 그 정보에 대하여 직접 접근이 가능한 국가

를 지정하고 또 취소할 수 있으며, NCB 이외의 다른 법집행기관이 직접 접근의 허용 

또는 취소도 가능하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접근이 승인된 경찰임무를 수행

하는 법집행기관의 목록을 사무총국에게 제출한 의무가 있다.221)

나. 권 리

①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요청권

사무총국에 전송된 정보가 부정확하고 또한 더 이상 정확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았

을 경우에 그 정보에 대한 수정 및 삭제 요청권이 있다.222)

② 정보원 보호 요청권

사무총국에게 보낸 경찰정보의 정보원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권

리가 있다.223)

③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접근, 입력, 지정 및 취소권

자신이 지출한 비용으로 설치한 터미널을 사용하여 사무총국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

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권리가 있고, 정보를 제공한 NCB는 그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직

접 접근할 수 있는 NCB를 지정할 수 있다.224) 즉 일정한 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NCB

219)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8조 1항.

220)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2항.

221)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3조 6항.

222)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2․3․4항.

223)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7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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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 접근이 허용한 NCB를 지정할 수 있는 반면에 지정되지 아니한 NCB는 그 정

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 

NCB가 제공한 개인 및 비개인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한 NCB의 동의하에 사무총국

이 입력하지만 비개인정보만은 NCB, NCB 이외의 다른 법집행기관도 일정한 조건하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직접 입력할 수 있다.225) 이 조건은 ① 다른 법집행기관은 경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② 그 자신이 지출한 비용으로, ③ 그 국가의 NCB의 동의하

에 직접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④ 사무총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방법으

로, ⑤ 회원국의 NCB 또는 법집행기관이 그 정보에 대하여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

용하여야 한다. NCB는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법집행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직접 

접근을 승인할 수 있는 반면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226) 

④ 동의 및 철회권

사무총국에 전송된 경찰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한 NCB의 동의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지 아니하고, 그 제공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철회할 수 있다.227) 즉 제공

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될 수 있다.  

⑤ 통지받을 권리

사무총국이 경찰정보를 전송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기간에 삭제 또는 실체적으로 

수정된 정보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228)

224)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3조 1․2․3․4항

225)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1조 3․4항

226)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3조 3․4항

227)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1조 3항, 제2조 1항.

228)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9조 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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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보호에 관한 감독위원회 

(1) 설치 목적 및 근거

감독위원회는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를 위해서 설치하고,229) 그 근거, 위원회의 구

성, 위원의 선출방법, 임무 및 기타 등은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및 교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230)

 

(2) 구 성

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첫째,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문제

에 있어서 공평성과 능력의 견지에서 또는 사법관련 고위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회

원국이 지명한 후보자의 명단 중에서 집행위원회에서 임명한 사람,231) 인터폴 본부 소재

지국인 프랑스가 임명한 사람 및 인터폴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임명된 사람이다.232) 인터

폴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임명된 사람이 동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의 임명에 대

해서 인터폴과 프랑스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국에 

의해서 임명된다.233) 둘째,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임명된 1명의 인터폴 집행위원회 위원

과 인터폴이 제출한 5명의 후보의 명단 중에서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에 의해서 임명된 

전자데이터처리 전문가 등이다.234) 

위원이 임명되는 절차와 동일하게 임명된 위원의 대리인은 위원이 회의를 참석할 수 

없을 때 그 위원을 대신하고, 위원이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사임한 경

우에 그 위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대리인이 수행한다.235)  

229)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5조

230)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6조 및 교환문서 제1조-제7조.

231)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8조 1항.

232)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 2항.

233)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 2항.

234)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6조 (b)․(c) 및 교환문서 제1조, 제2조.

235)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8조 5․6항 및 교환문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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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과 임기 

회원국의 국민이 되어야 하고, 이들 위원의 국적이 서로 달라야 하며, 적어도 하나 이

상의 사무총국의 실무언어에 능통해야 한다.236) 또한 데이터 보호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

서 공평성과 능력의 견지에서 사법관련 고위직이거나 또는 역임했던 자, 현행 집행위원

회의 위원인 자 및 데이터처리 전문가 등이어야 한다.237) 

동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승인된 경우에 예외적인 상황을 제

외하고 한 번 더 임명될 수 있다.238) 임기의 개시는 위원회에서 다섯번째로 위원이 임

명되는 날짜에 개시되고 그의 대리인은 위원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239)

 

(4) 임무

감독위원회는 인터폴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하여 검증하는 업무가 있다. ① 개인정보가 기구의 헌장의 규정과 기구의 적절한 기관

에 의해서 부여한 해석에 상응하여 입수되고 처리되었다는 것, ② 개인정보가 특수한 목

적을 위해서 기록되고 이들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것, ③ 개인정보가 정확하다는 것, ④ 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상응하여 제한된 기

간동안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240)  

(5) 위원의 권리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터폴의 문서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

야 하고, 인터폴 사무총장, 사무국의 직원 및 집행위원회의 위원 및 각국의 NCB와 협

의할 수 있고, 진술 청취권도 있다.241) 또한 인터폴 사무총장 또는 그의 대표로부터 위

236)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 1항, 제18조 3항 및 교환문서 제1조.

237)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교환문서 제1조.

238)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8조 3항.

239)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8조 3항.

240)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교환문서 제5조.

241)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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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업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242) 

위원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 또는 기구로부터 지시를 요청하거

나 받아서도 아니 되고, 임무수행의 결과 또는 임무와 관련하여 그들이 알았던 모든 사

실은 비밀로 간주해야 한다.243)  

(6) 회 의

인터폴 사무총장 또는 그의 대표와 협의한 후에 위원회는 위원장에 의해서 적어도 1

년에 한번 회의를 개최한다.244) 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대리인을 포함

하여 4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하고, 위원회의 결정은 단순과반수에 의해서 결정되며, 동

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245)   

8)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분쟁 해결

NCB간 또는 NCB와 사무총국간에 제기된 분쟁은 합의된 조치(concerted action)로 

해결되어야 한다. 만약 이 합의된 조치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문제는 집행위원회, 그

리고 필요하다면 총회에서 해결하게 된다.246)

9) 데이터보호 제도에 대하여 유럽폴과의 비교

(1) 문제의 제기 

이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폴이 보관중에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문의하는 과정에서 테러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관한 정보가 특

242)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21조 4․5항.

243)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9조.

244)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21조 1항.

245)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21조 2․3항.

246)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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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가로부터 몇몇 사건에 관련된 테러리스트들에게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247) 또한 

네덜란드 경찰의 어느 조직범죄대책반은 인터폴과 마약거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을 꺼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약운송에 협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어느 국가의 법집

행기관요원의 손에 마약관련 정보가 넘어갈 것 같다는 우려 때문이다.248) 이와 같은 비

판에서도 인터폴 집행위원회는 데이터보호에 관한 유럽의 실무단이 초안한 두개의 권고

안을 거절한 바 있다.249) 반면에 인터폴의 데이터보호 제도는 유럽폴과 비교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도 있다.250) 따라서 데이터보호 제도에 대해서 인터폴과 유

럽폴을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유럽폴과의 비교

인터폴과 유럽폴의 데이터보호제도에 대한 비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에 한

정하고자 한다. 

첫째, 데이터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이다. 유럽폴은 유럽연합조약을 기초로 체결된 유

럽폴 협약의 제5조-제25조, 기밀보호에 관한 규정 및 기밀보호 위반에 관련된 각 회원

국의 국내법이다. 

반면에 인터폴은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폴 헌장을 모법으로 한 일반규정의 부

속서로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인터폴문서의 내

부 통제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및 프랑스 정부와 체결한 교환문서 등이다. 따라서 인터폴의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제 

규정은 Soft Law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고, 유럽폴은 Hard Law인 국제조약이다.

둘째, 데이터의 안전조치에 관련된 규정이다. 유럽폴은 허가없는 자가 ① 개인자료처리를 

위해서 사용된 기기에 대한 접근방지(기기 접근 통제), ② 데이터 매체의 읽기, 복사, 수정 

247) John Benyon et al., op. cit., p. 129.

248) Michael Santiago, op. cit., p. 21.

249) Malcolm Anderson et al., op. cit., p. 52.

250) Souheil El Zein, “Striving Towards Common Goals: Can European Organizations Work 

Together”,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88),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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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삭제 방지(데이터 매체 통제), ③ 개인자료의 입력, 조사, 수정 또는 삭제 방지(저장통제), 

④ 데이터 전송장비의 사용 방지(사용자 통제), ⑤ 개인자료가 전달중에 읽기, 복사, 수정, 

삭제를 방지해야 한다(이송 통제). ⑥ 허가받은 자만이 접근이 허용된 자료에 접근 보장(데

이터 접근 통제), ⑦ 데이터 전송장비로 개인자료가 어느 기관에게 전송되는지 입증가능성

의 보장(전송 통제), ⑧ 어떠한 개인자료가 입력되고 언제 누구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입력

되었는지에 대한 입증가능성의 보장(입력 통제), ⑨ 설치된 시스템이 정지되는 경우에 즉시 

복구 보장(복구) 및 시스템은 흠결이 없이 업무의 수행(신뢰성) 및 ⑩ 문제점이 발견시 즉

시 보고되어 저장된 데이터는 오작동으로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251)

반면에 인터폴은 유럽폴과 같은 규정은 없고 다만 경찰정보가 불법적 또는 부적당하

게 처리되거나 또는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 정보원

의 보호의무, 정보의 내용에 대한 왜곡금지 의무, 직접 접근이 금지된 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데이터보호를 위한 감독위원회이다. 유럽폴은 범죄정보시스템에 입력이 가능한 데이

터인지 여부, 검색, 유럽폴과 개인자료를 주고받은 내용을 모니터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

의 침해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설치된 국내감독기관(National 

Supervisory Body)이 있다. 또한 유럽폴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저장, 처리 및 사용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럽폴이 전송하는 데이터가 전송가능한 데

이터인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행하는 공동감독기관(Joint Supervisory Body)이 있다.252)  

반면에 인터폴은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를 위하여 감독기관(Supervisory Body)이 

있으나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가능한 데이터인지 여부, 검색, 인터폴과 개인

자료를 주고받은 내용을 모니터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

기 위하여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설치된 국내감독기관은 없다. 

넷째, 기밀유지에 관한 규정이다. 유럽폴은 기밀유지에 관하여 ① 유럽폴에 의해서 입수된 

또는 주고받은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② 유럽폴 운영위원회

에서 제안한 기밀유지에 관한 적절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253) ③ 민감한 활동에 관련된 

251) 유럽폴 협약 제25조.

252) 유럽폴협약 제23조, 제24조.

253) 유럽폴협약 제31조 1항; 이 규정을 근거로 유럽폴 정보의 기밀유지에 관한 규칙과 그의 부속서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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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담당자에게 위임한 반면에 국내법 규정에 상응하여 수행된 기밀의 안전성 검사를 유

럽폴 사무총장의 요구로 착수하여 관련기관이 그 결과를 유럽폴에게 통보해야 한다.254) ④ 

유럽폴의 기관, 직원, 사무국의 부총장, 연락관 및 기타 기밀유지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는 그들의 의무 또는 업무 수행중에 알게된 사실 또는 정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 

또는 일반대중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255) ⑤ 그 의무는 업무를 중단하거나 사직

한 이후에도 적용된다.256) ⑥ 업무상 취득한 기밀에 대하여 유럽폴 직원은 사무총장, 사무총

장은 운영위원회의 허가없이 재판도중에 또는 재판정 밖에서 증언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진

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257) ⑦ 각 회원국은 기밀보호 의무의 위반에 대한 국내법을 도입하

여 관련 규정이 업무상 유럽폴과 접촉하는 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258)  

반면에 인터폴 사무총국은 경찰정보가 불법 또는 부적당하게 처리되거나 또는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사무총국의 직원도 업무상 취득

한 기밀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259) 그러나 유럽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밀하

고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의무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다섯째, 데이터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이다. 유럽폴은 유럽폴에서 

저장 또는 처리된 데이터에서 법적 또는 사실상 실수의 결과로 개인에게 야기한 손해에 대

하여 국내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회원국

이 부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하였다고 항변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260)

반면에 인터폴은 경찰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또는 사실상의 실

되었다. Council Act of 3 November 1998 adopting rules on the Confidentiality of Europol 

Information(OJ C 26, 30/01/1999, pp. 10-16) 및 Annex to the Rules on the Confidentiality of 

Europol Information(OJ C 86, 16/03/2001, p. 1) 참조. 

254) 유럽폴협약 제31조 2항.

255) 유럽폴협약 제32조 2항.

256) 유럽폴협약 제32조 2항.

257) 유럽폴이 보유한 기밀과 관련된 사건이 있는 경우에 사무총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관련 사법기관에게 

접촉하여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적용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그 정보의 기밀을 보호하

기 위하여 증언절차를 조정할 수 있고, 또는 국내법상 허용되고 유럽폴과 어느 회원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면 관련된 데이터의 전달을 거절할 수도 있다. 유럽폴협약 제32조 3항.

258) 유럽폴협약 제32조 4항.

259)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4조.

260) 유럽폴협약 제3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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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결과로 발생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

을 도표로 그리면 <표 5>와 같다.     

<표 5> 데이터보호에 대한 유럽폴과 인터폴간의 비교

구  분 유럽폴 인터폴

법적 근거

유럽폴은 유럽연합조약을 기초로 체

결된 유럽폴 협약의 제5조-제25조, 

기밀보호에 관한 규정 및 기밀보호 

위반에 관련된 각 회원국의 국내법 

  

인터폴 헌장을 모법으로 한 일반규정

의 부속서로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

에 관한 규칙,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및 프랑스 정부와 

체결한 교환문서 

안전조치

기기 접근 통제, 데이터 매체 통제, 

저장통제, 사용자 통제, 이송 통제, 

데이터 접근 통제, 전송 통제, 입력 

통제, 사고시 즉시 복구,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점이 발견시 즉시 

보고 및 오작동으로 인한 데이터의 

왜곡금지

유럽폴과 같은 규정은 없음. 다만 경

찰정보가 불법적․부적당하게 처리․

전송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 정보원

의 보호의무, 정보의 내용에 대한 왜

곡금지 의무, 직접접근이 금지된 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의무 

감독위원회

회원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설치된 

국내감독기관과 유럽폴협약에 의한 

공동감독기관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를 위한 감독

기관은 있으나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설치된 국내감독기관은 없음. 

기밀유지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 기밀유지에 관한 규칙의 제정, 

기밀의 안전성 검사 및 그 결과 통

보, 기밀누설의 금지, 허가없이 재판

도중에 또는 재판정 밖에서 증언 및 

진술 금지, 기밀보호 의무의 위반에 

대한 국내법을 도입하여 유럽폴과 

접촉하는 자에게 적용함

일반적으로 직원의 업무상 취득한 기

밀보호 의무 등은 규정하고 있고 유럽

폴과 같은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법적, 사실상 실수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내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필자가 연구․분석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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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느슨한 데이터보호 체제가 제기한 국제경찰협력의 장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다는 점,261) 개인의 신분, 인권, 

사생활 및 개인적 또는 공적인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262) 각국

의 데이터보호법이 제정되었다고 본다면 인터폴과 유럽폴도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인터폴과 유럽폴은 범죄정보 또는 경찰정보가 조직범죄집단 또는 테

러집단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폴은 나름대로 데이터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데이터의 종류, 보유기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입력, 접근, 수정, 삭제, 감

시․감독을 위한 감독위원회, 분쟁해결 방법 등 일련의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유

럽폴과 비교해 볼 때 인터폴은 데이터의 안전조치, 데이터보호를 위한 감독위원회, 기밀

유지에 관한 조치,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 그에 대한 구제제도 등에 있어서 제

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터폴의 데이터보호는 1987년의 유럽이사회의 권고에서263) 규정하고 있는 필

요조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도화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유럽국가들이 요구하는 데이터

보호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견해는264) 다섯 가지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유럽폴과 센겐이행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규정은 연성적 

성질을 지닌 유럽이사회의 권고가 경성적 성질을 지닌 국제조약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연성적 성질을 지닌 권고가 경성법으로 전환되었다. 반면에 인터폴의 데이터

보호제도는 여전히 연성법적인 토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점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요구

하는 데이터보호의 수준에 달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NCB가 사무총국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인터폴의 제규정이 사무총국과 사무총국의 직원들에게 구속력

261) 독일연방 데이터보호법 제1조.

262) 프랑스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조.

263) 정확한 명칭은 다음과 같다: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No. R 

(87) 15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264) Souheil El Zein, op. cit.,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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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할지라도 이들 제규정이 각 회원국의 입장에서 연성적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문의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가 악용될 여지가 있다. 

셋째, 인터폴 사무총국에 데이터보호를 위한 감독위원회가 있으나 각국의 NCB에 접

근하여 주고받은 내용을 모니터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의 침해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설치된 국내감독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넷째, 유럽폴의 직원은 업무를 중단 또는 사직한 이후에도 업무수행 중에 획득한 기

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재판중 또는 재판정 밖에서 증언 또는 진술할 의무

가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사항이 인터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유럽폴은 경찰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또는 사실상 실

수의 결과로 발생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구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인터폴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데이터보호 제도는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평가

Ⅲ, 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경찰협력은 대협력의 단계, 중간협력의 단계, 

소협력의 단계가 있다. 인터폴은 중간협력의 단계로서 사무총국과 각 회원국, 그리고 각 

회원국간에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고, 사무총국에서 경찰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

이스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중간 간부급의 각종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경찰협력을 

이행하고 있다. 문제는 인터폴이 국제법과 국내법이 조화가 이루어진 대협력의 단계가 

아니라 연성법적 성질을 지닌 중간협력의 단계라는 점이다. 따라서 연성법적인 체제하에 

운영되고 있는 인터폴은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에 있어서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애는 첫째, NCB에게 요청된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에 대한 구속력이 각 회원

국의 국내법으로 제한된다. 

둘째, 일종의 국제영장으로서 각 회원국에게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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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수배서가 국내법상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 그리고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요청하여 발행한 수배서만이 효력이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인터폴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범죄 및 경찰정보에 관한 데이터보호 제도가 유

럽폴과 같은 수준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데이터의 유출에 대하여 선

진국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폴 및 선진국들은 중요한 경찰정보 또는 범죄정

보를 인터폴과 공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미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행

되고 있는 형사사법공조와 같이 복잡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총국과 NCB, 각 회원국의 NCB와 NCB간에 연결된 채널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에 있어서 소요되는 기간이 외교채널과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짧고, 범죄정보 또는 경찰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전세계 181개국과 국제경찰

협력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도피사범과 같은 국제보통범죄, 각종 국제적 관련

성이 있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각국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차이로 야기되는 법

제도의 상이성으로 말미암아 국제법과 국내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80여년의 역사를 지닌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 체제는 현실적인 측

면에서 제기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할 수 있는 방

안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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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

1. 현형 체제에서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방안 

1) 국내적 측면의 강화방안

(1) 적색수배서의 효력을 위한 관련법 개정 및 제정 

대한민국은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적색수배서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

이 없다. 따라서 적색수배서는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볼 수 없고, 긴급구속영장과 같은 

효력도 없다. 또한 대한민국이 여러 국가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긴급인도구속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관련된 서류가 대부분 외교경로 통해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측면에서 효용가치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외교채널을 통하여 적색수배자

의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하는데 필요한 소요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설사 적색수배자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자료의 전달에 필요한 소요기

간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래 걸리므로 그 효용가치가 감소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현

재 대한민국 내에서 발견된 적색수배자는 경찰이 그의 동향을 조사하거나 또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견된 경우에 추방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긴급인도구속을 할 수 없다.265)

비록 적색수배서가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

더라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여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적색수배서 발행의 법적 근거가 각 인

터폴 회원국의 법원의 판결 또는 법집행기관이 발행한 구속영장이라는 점이다.266) 

265) 적색수배서자에 대한 법적 조치에 관한 법무부의 견해도 ① 적색수배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적 조치

를 취하고 있지 한다. ② 다만,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공식적으로 범죄인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우

리나라 범죄인인도법 또는 요청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에 의거하여 가능한 경우에 적색수배자를 요청국

에 인도할 수 있고, ③ 적색수배자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하여 불법체류하는 경우에 동법에 

따라 외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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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적색수배서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각국의 현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적색수배서

를 근거로 긴급구속이 가능한 국가는 36개국이고,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이 요

청한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긴급인도구속이 가능한 국가는 43개국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적색수배서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답변한 110개국 중 79개국이 긴급구

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답변한 사실에 유의하자는 점이다. 

셋째, 대한민국이 여러 국가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외교경로를 통하여 긴급인

도구속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에 소요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치고 도망가는 수

법의 해외도피사범에 대하여 외교채널은 사실상 효용가치가 없다. 즉 범죄인인도 절차상 

필요한 소요기간은 제트비행기에 의한 수송수단과 초스피드의 통신수단의 아니라 마차

나 증기선에 의한 시대와 같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이다.267) 게다가 검찰이 

과연 범죄인인도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범죄인인도를 청구

한 실적이 너무 적다.268) 따라서 국제전화 또는 Fax 등을 이용하여 현재 해외로 도피중

인 자 또는 해외도피사범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터폴의 채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점이다.  

넷째,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지 아니한 국가가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하여 긴급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는 국가에게 배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지극

히 모순이라는 점이다. 즉 대한민국이 요청하여 발행한 적색수배서가 국내에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포된 여러 국가에서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된

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지극히 모순이고, 이러한 모순적인 현실을 탈피하자는 점이다. 

다섯째, ICTY․ICTR 또는 ICC가 요청하여 발행한 적색수배서는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적색수배자를 국내에서 발견한 경우에 법집행당국

이 직접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266) 대한민국이 요청하여 발행한 적색수배서 Control No. A-148/3-2001, File No.: 2001/10335은 서울지

방법원이 2001년 3월 6일에 발부한 체포영장 No. 361이고, Control No. A-405/5-2000, File No.: 

2000/18681은 부산지방법원이 1999년 9월 21일에 발부한 체포영장 No. 660이다; Usama Bin Laden

에 대하여 미국이 요청하여 발행한 적색수배서 Control No. A-326/4-2000, File No.: 1998/20232도 

뉴욕의 사법기관에서 1998년 12월 16일에 발행한 체포영장 No. S6 98 CR-1023을 근거로 한 것이다. 

267) Geoff Gilbert, Aspects of Extradition Law(Dordrecht/Boston/London : Martinus Nijoff 

Publishers, 1991), p. 1.

268) 앞의 각주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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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중국과 스페인은 대한민국이 요청하여 

발행한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보고 있음에 반하여 대한민국은 그러한 요

청서로 간주하지 아니한 것은 상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범죄자의 진압이라는 공동의 이익과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

하여 적색수배서가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와 같은 효력이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서 적색수배서가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되고, 적색수배자를 긴급인도구

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할 3개의 법률과 제정되어야 할 法令 

名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규정된 긴급체포에 사유에 적색수배자를 포함시키는 

방향 또는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준현형범인의 유형에 적색수배자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네 가지의 조건이 전제된다. ① 대한민국 국민

이 해외에서 체류중에 자행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행된 적색수배자가 국내에서 체포된 

경우에 국내법상 속인주의의 원칙 및 자국민불인도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과 일치되어야 

한다.269) ②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쌍방가벌성의 원칙․특정성의 원

칙, 인터폴 제3조의 규정과 유사한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이 준용되어야 하고,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어야 한다. ③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발행된 적

색수배자가 대한민국에서 발행요청국으로 추방 또는 인도된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에 대

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④ 반대로 대한민국이 

요청하여 발행된 적색수배서에 의해서 그 수배자가 대한민국으로 범죄인인도 또는 강제

송환되어 그 적색수배자에게 부여된 혐의를 조사한 후에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

면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요청한 적색수배서만이라도 긴급인도구속 요청

서로 간주하기 위하여 범죄인인도법 제24조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수 있다고 

제시할 수 있다. 즉 제24조의 기존의 조문은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경찰청

장은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를 전달받은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69) 형법 제3조; 범죄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요청국에 대한 인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법은 임의적 

인도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범죄인인도법 제9조 1항); KNCB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타국이 대한

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적색수배서를 발행한 건수가 2002년 9월 24일 기준으로 현재 11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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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제26조에서 2항을 신설하여 “검사는 제24조 2항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하

여 법무부장관의 긴급인도구속명령이 있는 때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제26조 2항은 제3항이 되는 것이다. 이

와 같이 개정한다면 적색수배서도 외교채널에 의해서 전달된 긴급구속요청서와 마찬가

지로 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범죄인인도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70) 다시 말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적색수배서, 예를 들면, 쌍방가벌성의 

원칙․특정성의 원칙․자국민불인도의 원칙과 관련된 사항이 충족된다는 조건, 대한민국

의 국내법상 인도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범죄인인도법 및 범죄인인도조약에서 범죄인

인도가 가능한 형량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하여 긴급

인도구속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셋째,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규정된 강제퇴거 대상자의 범주에 적색수배자도 포함시

켜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한 국가에게 추방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271) 마찬

270) 범죄인인도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 참조. 

271) 물론 출입국관리법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된 자”의 범주에 적색수배자도 포함될 수 있

다고 해석하여 강제퇴거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 입국 이전에 체류국 또는 본국에서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입국시 또는 입국한 후에 출입국관리법

을 위반한 사유에 의하여 추방하는 강제퇴거와 긴급인도구속에 의하여 인도되는 범죄인인도는 강제로 

체류국의 영역으로부터 퇴거된다는 점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양자는 명확히 다르다. 그 차이

는 첫째, 외국의 요청 여부이다.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상호주의를 근거로 범죄인인도를 

요청한 국가가 외교채널 또는 인터폴 채널을 통하여 반드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반면에 강

제퇴거는 외국의 요청이 없이도 관계당국이 관련 법률 위반시에 자발적으로 행한다. 둘째, 출입국 통제

지역을 떠날 때에 신분상의 지위이다. 범죄인인도는 범죄자로서 출국하고, 강제퇴거는 자유인의 신분으

로 출국한다. 경찰청, supra note 31, p. 109 참조; 셋째, 법적 근거이다. 범죄인인도는 범죄인인도조약

이라는 국제조약을 전제로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범죄인인도법에 규정된 상호주의를 근거로 행한다. 

반면에 강제퇴거에 관한 국제조약은 없고 단지 각국의 국내법(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행한다. 넷째, 

어느 국가의 법을 위반한 범죄자인지 여부이다. 범죄인인도는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는 요청국의 국내법

의 위반이므로 이미 요청국에서 자행된 범죄를 전제로 행해진다. 반면에 강제퇴거는 본국 또는 체류국

의 국내법 위반(즉 대한민국의 입국전, 입국시 또는 입국한 후에 국내법을 위반)한 자이므로 이미 외국

에서 자행된 범죄뿐만 아니라 국내법의 위반을 전제로 행해진다. 다섯째, 외국의 법집행기관이 발행한 

구속영장이 있는지 여부이다. 범죄인인도는 외국의 사법집행기관이 발행한 구속영장 또는 법원의 판결

을 기초로 행해진다. 반면에 강제퇴거는 외국의 사법집행기관이 발행한 구속영장과 관계없이 출입국관

리법에서 규정한 강제퇴거의 요건에 해당하면 된다. 여섯째, 심사․결정의 주체 및 적용된 기본원칙이 

다르다. 범죄인인도는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쌍방가벌성의 원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심사한 후에 결정으로 인도여부가 결정된다. 반면에 강제퇴거는 범죄인인도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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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적색수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 공항에 도착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규정된 입국의 금지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적색수배자의 대상이 자국민인 경우에 국내

법상 추방조치 및 입국 금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경찰협력법을 제정하여 적색수배자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긴급인도구속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없이 강제퇴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조사, 심문하여 요건 해당여부에 

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출입국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심사한 후에 강제퇴거 여

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출입국관리법 제58조 및 60조). 일

곱째, 양자가 행해지는 시기이다. 범죄인인도는 이미 입국하여 일정기간 국내에서 체류중에 행해진다. 

반면에 강제퇴거 외국인이 국내 입국시에 또는 입국한 후에 행해진다. 여덟째, 주체의 대상과 사람의 

국적이다. 범죄인인도는 인도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사람과 물건이 모두 포함되고, 사람의 국적은 자국

민도 될 수 있다(영미법계). 반면에 강제퇴거의 주체는 외국인이라는 사람에 한정되고 입국시에 발견된 

총포, 화약류 및 기타 불법적으로 소지한 물건은 압수된다. 아홉째, 소요된 기간이다. 범죄인인도는 소

요된 기간이 몇 개월에서 장기 2-3년이 걸릴 수도 있으나 강제추방은 이의신청까지 포함하더라도 한 

두달 정도 밖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표 6> 범죄인인도와 강제퇴거의 비교   

구  분 범죄인인도 강제퇴거

외국의 요청 여부 외교채널 또는 인터폴 채널을 

통하여 요청함

외국의 요청이 없이도 

자발적으로 행함

신분상의 지위  범죄인 자유인

법적 근거 범죄인인도 및 범죄인인도조약 출입국관리법

어느 국가의 법을 위반한 

것인지
요청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자

본국 또는 체류국에 입국 

전․후에 체류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자

외국의 법집행기관이 발행한 구

속영장이 있는지 여부
있음 있거나 또는 없음

심사․결정의 주체 및 적용되는 

기본원칙

법원, 범죄인인도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 범죄인인도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행해지는 시기 국내에서 체류중에 행해짐 입국시 또는 입국 후에 행해짐

주체의 대상 및 국적 사람과 물건, 자국민도 가능함
사람에 한정되고 그 사람은 

외국인임

소요된 기간
장기간

(몇 개월에서 장기 2 내지 3년) 
단기간(1․2개월 정도)

     * 필자가 연구․분석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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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추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272)

(2)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유럽폴(Europol)과 Schengen 경찰협력, 남아프리카의 

11개 국가간에 행해지고 있는 SARPCCO(Southern African Regional Police chiefs 

Cooperation Organization)에273) 의한 국제경찰협력 등 국제적으로 국제경찰협력은 강

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법적인 측면에서 국제경찰협력을 강

화하는 측면으로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국제형사사법공

조법 제3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이미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각종 정보교

환, 각종 조회, 국제수사공조, 적색수배서를 포함하여 기타 수배서 배포 등은 협의의 형

사사법공조의 범주로 볼 수 있으나 추방조치를 통한 강제송환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274) 그렇다고 범죄인인도로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

는 대한민국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협의의 형사사법공조법에 관련된 사항인데 반하여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범죄인인도와 여러 가

272) 국제경찰협력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73) 동 협정은 1997년 10월 1일 서명되어 1999년 7월 29일 발효되었다.

274) 추방조치를 통한 강제송환은 외국에서 강제퇴거(추방) 당한 자를 KNCB 요원이 추방조치를 취한 국가

에 파견되어 강제로 송환하는 방법으로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죄인인도와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현재 KNCB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일정한 수의 해외도피사범을 강제송환시키고 있

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표 7> 국제수배 및 해외도피사범 송환현황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수배자 18 29 28 106 105 146 168 162 103 125

강제송환자 2 12 15 13 28 27 28 24 34 39

     * 출처 : 경찰청,『경찰백서 2002』,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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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차이가 있는 강제송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폴을 통한 강제송환이 사실상 편법

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범죄인인도를 요청받은 경우에 이 

범죄인인도의 요청이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범죄인인도법에서 긴급인도구속요청서가 인터폴의 채널로 전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

는데 반하여 캐나다, 스페인,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과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

터폴 채널을 통해서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75) 

(3) 검찰 등 여타 부서에서 KNCB에 협력관 또는 연락관 파견 

국제경찰협력의 외적 장애요소로 검찰과 경찰간의 권한배분과 역할분담에 따라서 각 

조직간의 부조화나 갈등이 효율적인 협력을 침해하여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

한 신속한 대응이 방해될 수 있다. 즉 실무적인 측면에서 경찰과 검찰간의 부조화나 갈

등이 신속한 협력에 대한 장애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276) 

따라서 인터폴 채널을 통한 국제경찰협력 뿐만 아니라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

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경찰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KNCB에 유관기관, 예를 들면, 법무

부(검찰), 국가정보원, 출입국관리소 및 기타 기관 등에서 파견된 협력관 또는 연락관으

로 하여금 신속히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것이다.277)

275) 대한민국이 캐나다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 및 스페인, 파라과이 및 아르헨티나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의 각 제9조 1항 참조.

276) 예를 들면,  피의자 황00(53년생, 남)은 91억 8천만원을 분양대금으로 편취한 후 1992년 6월 10일 미

국으로 도주하였고, 1992년 7월 3일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가 되었다. KNCB는 1992년 8월 4일 미국 인터폴에 공조수사 요청한 후 2000년 7월 11일 인터폴 

사무총국에 그 자에 대한 적색수배서를 요청하였다. 2001년 7월 13일 미국 인터폴에서 그 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KNCB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요청하여 2001년 7월 27일 경찰청에서 범무부에 범죄인인도 청

구 등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2002년 5월 현재까지 법무부의 추가 조치가 없었다. 반면에 2001년 12월 

13일과 2002년 2월 22일에 미국 인터폴에서 범죄인인도청구를 독촉한 적이 있다. 또한 피의자 홍00(당

시 62세, 남)은 처를 살해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고, 1996년 2월 14일 서울 북부서에서 살인죄로 지명

수배되었다. 1996년 2월 17일 경찰은 미국의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였고, 1999년 1월 15일 인터

폴의 적색수배서도 발행하였다. 2000년 2월 10일 법무부에서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여 2002년 2

월 14일 그 자는 미국에서 체포되어 동년 6월 20일 범죄인인도가 되었다. 그러나 경찰청과 법무부간 

공조미비로 경찰청에서는 그 자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및 체포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후 

인터폴을 통한 송환노력을 중지한 바 있다. 경찰청, supra note  83, pp. 47-48; 위의 두 사례는 약간

의 단어를 첨가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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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경찰주재관의 파견 증가

 해외 경찰주재관은 해외공관에 파견되어 교민들의 형사상 권익보호,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송환 업무, 경찰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 수집 및 주재국 경찰과의 경찰협력 등을 

목적으로 파견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주재관은 국제보통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활

동, 국내 치안에 관련되는 자료 수집, 국내 경찰 현대화를 위한 자료 수집, 마약․테러 

및 국제범죄 관련 자료수집,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및 기타 경찰업무관련 하명

사항 조사 등이다.278) 즉 해외 경찰주재관은 교민 관련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주재국

의 경찰과의 협조 및 경찰청과의 공조로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반

면에 경찰주재관이 없는 공관에서는 외교통상부의 영사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형사법 및 수사절차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주재국 경찰과의 협조체제 미비로 신속한 대

처가 미흡한 실정이다.279) 비록 현재 경찰청은 9개국 16지역에 16명의 해외 경찰주재관

을 파견하고 있다고 하나 이 숫자는 일본이 80개국에 140명, 미국 FBI가 44개국에 125

명, 캐나다 21개국에 34명을 파견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하므로 파견국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280)  

(5) 국제경찰협력 관련 전문가 양성․채용 및 보직순환제 예외 검토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국제경찰협력의 외적 

장애요소의 하나인 언어(영어)의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관련된 실무를 포함하여 국제

법(국제형사법)과 국제경찰협력에 대한 기본 지식, 국제회의 또는 국제세미나에서 토론

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 상대국의 대표와 협상 능력 및 파티에서 필요로 하는 매

너까지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문가의 양성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277) Ibid., pp. 47-48 참조;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형사사법공조에 관련된 부서(검찰 4과)에 경찰관을 협력

관으로 파견하여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기여하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278) 해외주재관업무처리규칙 제6조(2000. 10. 20. 예규 제277호).

279) 경찰청, supra note 83, p. 49.

28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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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와 훈련이 필요하고 인터폴 협력관 및 주재관으로서 해외 파견근무와 같은 실전 경

험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① 1996년 11월 5일, 2000년 9월 19일 및 2001년 3월 29일에 각

각 서명된 대한민국 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한․중 합의서), ② 대한민국 경찰청과 일본국 경찰청간의 경찰업무 협력에 관한 협의문

(이하 한․일 협의문) 및 ③ 대한민국 경찰청과 러시아연방 내무부간의 협력에 관한 약

정서(이하 한․러 약정서) 등을 체결한 바 있다.281) 경찰청이 국제경찰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를 위해서 인접 국가인 중국, 러시아 및 일본과 체결한 합

의서, 협의문 및 약정서는 인접 국가와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한․러 약정서에서 긴급한 경우에 구두로도 경찰협력의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치고 도망가는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규정이다.282) 

그런데 이들 합의서, 협의문 및 약정서는 전문가에 의하여 국내 및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들 합의

서, 협의문 및 약정서가 국내법 및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효력이 없는 신사협정이기 때문

이다.283)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국내법 및 국제법(국

제형사법) 전문가에 대한 양성 또는 채용이 중요하다. 특히 경찰대학에서뿐만 아니라 경

찰청에서도 국제법(국제형사법) 교수 또는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

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아울러 채용 또는 양성된 전문가는 관리의 차원에서 순환근무라

는 이름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국제경찰협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경찰서에서 근무하

게 한다는 것은 행정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6)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 협상 과정에서 인터폴 전문가의 참여 

인터폴이 발행하는 적색수배서는 국제보통범죄 또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예

281) 문규석, supra note 6, pp. 95-100 참조

282) 한․러 약정서 제5조 2항 참조.

283) 문규석, supra note 6, p. 95 각주 288 참조.



534   治安論叢(第19輯, 2003)

방과 진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교채널에 의한 범죄인인도와 인터폴 채널

에 의한 범죄인 강제송환에 관한 통계 및 채널의 절차를 고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

다.284) 그런데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할 때 긴급인도구속의 요청과 관련하여 인터폴의 

채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285) 이것은 범죄인인도조

약의 체결 협상 과정에서 경찰청 소속의 인터폴 전문가가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발생되

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경찰청은 외교부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 협상 과정에서 

인터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한국 및 협상 파트너 대표들에게 인터폴 채널의 효용성에 관한 설명, 관

련 자료 전달 및 협조공문을 보내어 인터폴 채널의 유용성에 대하여 역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로비도 하여 인터폴 채널에 관한 규정이 대한민국과 캐나

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과 같이 규정되어야 한다.  

2) 국제적 측면의 강화방안

(1) 범죄인인도조약에 인터폴 활용 규정 삽입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도 법무부․외교통상부를 경유한 형사사법공조와 마찬가

지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 주된 목적이다. 특히 각국의 법집행당국(경찰당국)은 인터폴 

사무총국 및 각국의 NCB에서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범죄발생 이전에 사전 예방적 조

치를 취할 수 있고, 또 범죄발생 이후에도 예상 도주로 등을 차단하여 국제수사공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경찰협력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① 회원국

이 181개국이기 때문에 전세계 대부분 국가와 국제경찰협력을 행할 수 있다는 점, ② 

컴퓨터망을 통하여 협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된 기간이 외교채널과는 비교할 수 

284) 각주 54 및 274 참조.

285) 인터폴 채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한다는 것 자

체는 일단 구속력이 없으나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구속력을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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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정도로 짧다는 점, ③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간의 협력,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간의 

협력을 인터폴 사무총국이 중계해 주거나 또는 필요한 협력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번

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점, ④ 실무적인 측면에서 수많은 정보교환, 국제수사

공조, 각종 조회 및 범죄인 강제송환 등을 행하고 있다는 점 및 ⑤ 사무총국이 발행한 

국제수배서에 의한 사전 예방적 조치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286)

대한민국에서 경찰의 지위가 검찰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과 관계없이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특특한 장점과 유용성이 있다. 특

히 인터폴 채널은 컴퓨터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직접 각 회원국의 경찰당국에게 각종 메

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과 NCB간에 국제전화 및 Fax로 긴급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치고 도망가는 수법의 해외도피사범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287) 

그런데 대한민국이 여러 국가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긴급인도구속의 요청과 

관련하여 인터폴 채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

면, 캐나다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에서 “체약당사국은 긴급한 경우 국제

형사경찰기구(인터폴)나 기타 수단을 통하여 인도청구된 자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대한민국과 파라과이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및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86) 2002년 월드컵 기간동안에 월드컵 공항대책반은 인터폴과 각국의 수사기관에서 테러 용의자 6천 7백여

명과 악성 홀리건 2천 7백여명의 명단을 입수하여 이들의 입국을 막았다. 특히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

치고 있는 영국 훌리건 3명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돌려보냈고, 이들보다 덜 위험한 프랑스․영국인 훌리

건 4명은 체류기간 내내 감시되었다. 중앙일보, 2002. 7. 3, p. 29.

287) PC방에서 대우증권과 거래중인 현대투신운용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 오프라인 계좌를 온라인으로 등

록해 달라고 요구하고, 거래를 튼 뒤 수분만에 모 회사 주식 500만주(2백58억원어치)를 100만주씩 5회

에 걸쳐 잇달아 대량 매수주문을 낸 뒤 2시간이 채 안되어서 부인과 함께 태국의 방콕으로 도피한 사

건이 발생하였다. 인터폴은 그가 스위스 취리히를 경유하여 영국에서 잠적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내고 

즉시 영국의 NCB에게 그자의 입국금지 및 추방을 요청하였다. 영국의 경찰은 그를 스위스로, 스위스

는 그들을 다시 방콕으로 추방하였고, KNCB의 요원은 방콕에서 그를 체포하여 강제송환한 사건이 발

생하였다. 이와 같이 치고 도망가는 범죄자가 현재 목적지를 향해서 비행중일 때 인터폴은 관련 국가

들의 NCB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 참조. 경찰청,『국제

범죄-동향과 대응-』, 제25호, 2002. 9, pp. 25-29; 경향신문, 2002. 8. 27, p. 19; 중앙일보, 2002. 8. 

26, p. 2, 31; 한계레, 2002. 8. 27,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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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 제10조 1항에서 

“긴급인도구속은 법무부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직접 송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터폴의 경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규정은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범죄

인인도조약 제10조 1항,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 대한민

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1조 1항,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범죄

인인도조약 제11조 1항,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1조 1항, 대한

민국과 호주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1조 1항, 대한민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제11조 1항,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대한

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0조 1항 및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 범

죄인인도조약 제10조 1항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폴 채널을 통하여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

약은 현재 도피중인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인터폴의 채널을 활용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조약은 인터폴의 채널에 접근할 수 없다. 즉 인터폴 

채널을 통하여 범죄인인도에 관련된 협력 요청(예를 들면, 긴급인도구속)을 하는 경우에 

그 요청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288) 따라서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할 때에, 예를 들

면, 캐나다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과 같은 규정을 삽입하도록 하여야 한

다. 또 이미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터폴 채널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 추가 의정서 또는 교환문서의 교환을 통하여 인터폴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확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와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범죄인인도에 대한 

협력을 할 수 있지만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을 거부한 국가도 있고, 그의 요청에 대하여 

구속력도 없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한 것이 현

288) 다만, 인터폴 채널을 통하여 요청한 사항은 요청받은 국가의 국내법상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국

제경찰협력의 맥락으로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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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따라서 현재(2002. 10. 30) 대한민국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수는 

16개국에 달하고 있으나,289) 그 숫자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290) 

그 필요성은 첫째,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바와 같이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호주의에 의한 범죄인인도를 위해서 상대국의 

보증, 보증에 관련된 여러 서류가 있어야 하고, 그의 구속력도 보장할 수 없으며, 상호

주의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 KNCB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사범의 숫자는 현재(2002. 10. 31) 총 

729명이고, 도피 국가도 미국(309명), 중국(93명), 필리핀(66명), 캐나다(45명), 일본(37

명), 태국(30명), 호주(24명), 인도네시아(17명), 브라질(12명), 뉴질랜드(11명), 홍콩(9

명), 베트남(9명), 페루(4명), 스리랑카(4명), 과테말라(4명), 프랑스(4명)를 비롯하여 기

타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각 지역의 여러 국가로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의 재산적 피해도 1992년 조사 당시 1조 370억원, 99년 12월에도 1조 

289)                     <표 8>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의 현황

     

체결국가 서명일 발효일

호주 1990. 9. 5 1991. 1. 16

캐나다 1994. 4. 15 1995. 1. 16

스페인 1994. 1. 17 1995. 2. 15

필리핀 1993. 5. 25 1996. 11. 30

파라과이 1996. 7. 9 1996. 12. 29

칠레 1994. 11. 21 1997. 10. 1

멕시코 1996. 11. 29 1997. 12. 27

미국 1998. 6. 9 1999. 12. 20

몽고 1999. 5. 31 2000. 1. 27

아르헨티나 1995. 8. 30 2000. 11. 9

태국 1999. 4. 26 2001. 2. 15

브라질 1995. 9. 1 2002. 2. 1

중국 2000. 10. 18 2002. 2. 1

뉴질랜드 2001. 5. 15 2002. 4. 17

일본 2002. 4. 8 2002. 4. 17

인도네시아 2000. 11. 28 미발효. 2001. 1. 11 국회비준

      * 외교통상부 사이트(http://www.mofat.go.kr) 참조함

290) 물론 협의의 형사사법공조를 의미하고 있는 형사사법공조조약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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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억원에 달하고 있다.291)

셋째, 적색수배서가 범죄인인도의 기본원칙(쌍방가벌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및 자

국민불인도의 원칙)과 어느 정도 형량 이상의 범죄자를 인도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요청하여 발행한 적색수배서만이 긴급인도구속의 요

청서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가 36개국이나 된다는 점이다. 

(3) 인접 국가와의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조약의 체결

많은 해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및 인접 국가, 예를 들면, 미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와는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도 법무

부․외교부를 경유한 형사사법공조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 주된 목적이라

는 점이다. 특히 각국의 법집행당국(경찰당국)은 인터폴 사무총국 및 각국의 NCB에서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범죄발생 이전에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범죄발생 

이후에도 예상 도주로 등을 차단하여 국제수사공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협력의 채널이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당국 대 지방경찰당

국과도 직접 경찰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292) 

셋째, 컴퓨터망 또는 긴급한 경우에 구두로 직접 경찰협력을 요청하고 사후에 문서로 확

인하도록 하여 치고 도망가는 수법의 도피범죄자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293)  

   넷째, 실무적인 측면에서 수많은 정보교환, 국제수사공조, 각종 조회 및 범죄인 강제

송환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의 영역에서 일정한 범주로 경찰이 추적권과 감시권도 행사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294) 

291) 조영준, “국외도피 형사범에 대한 검찰의 대처방안”,『검찰』, 1995. 2, p. 150; 경찰청,『‘99 INTERPOL 

서울총회 보고서』, 경찰청 인터폴 서울총회 사무국, 1999. 12, p. 34.

292) 센겐이행협약 제39조 3항.

293) 한․러 약정서 제5조 2항.

294) 센겐이행협약 제40조 및 제4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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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2002년 9월 18일에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이 착공됨으로 인하여 머

지않아 남북한간에 연결된 철도와 도로를 통하여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자유왕래가 실

현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중국 및 유럽제국들과도 철의 실크

로드를 통하여 경제협력이 활성화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에 연결된 철도 및 도로를 

통하여 중국․러시아 및 몽고와도 인적․물적 왕래가 빈번해 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자유로운 인적․물적 왕래에 수반하여 중국, 러시아 및 몽골과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실무당국자간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295) 다만, 중국, 일본 및 러시아 등과 체결한 합의서, 협의문 및 약정

서 등은 국내,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개정하거나 아니면 이들 국가가 모두 

포함된 새로운 다자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4) 적색수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통일 기준의 마련

적색수배서는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인인도의 기본원칙인 쌍방가벌성의 원

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에 관련된 문제, 어느 정도 이상의 형량이여야 

하는지 및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발행되어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한 바 있다. 따라서 인터폴 사무총국은 쌍방가벌성의 원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및 특

정성의 원칙에 대하여 기본적인 원칙 또는 규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느 정도

의 형량 이상의 수배자에게 적색수배서가 발행될 지에 대한 기준, 잘못 발행된 수배서에 

의하여 침해된 권리구제를 위해서 각 회원국에게 제시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296) 따라

서 적색수배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이러한 기준 또는 원칙에 상응한지에 대한 절차상 형

식적 검토 또는 심사가 있어야 하고, 단지 적색수배서의 신청양식상의 일정한 기재사항

만이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95) 남북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문규석, “남북한의 형사사건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도피사범을 중심으

로-”,『외법논집』, 제9집(2000), pp. 397-422 참조. 

296) 사형제도 폐지국에서 존치국으로 인도되었을 때 사형의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사형제도가 폐

지된 범죄인인도 피요청국이 요청국에게 그 인도 또는 강제송환할 때 인도적인 측면에서 사형을 집행

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다는 보증하에 인도 또는 강제송환하게 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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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혁을 통한 국제경찰협력 강화방안  

1) 현행체제에서 실효적 이행의 한계 및 개혁의 필요성

현행 인터폴의 체제에서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의 주된 장애는 이미 Ⅲ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성법 체제, 미약한 적색수배서의 효력 및 느슨한 데이터보호 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모두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이 국제법과 국내법이 조화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중간단계의 협력에서 유래하는 한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체제에서 야

기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최대의 방안은 현재의 중간협력의 단계를 대

협력의 단계로 격상하는 것이다.  

그 필요성은 첫째,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객체는 보통범죄와 ICTY․ICTR․

ICC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각국에게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이라는 공통의 이

익과 국제법상 인정된 보편적 관할권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이다. 

둘째, 중간협력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인터폴 체제가 대협력의 단계로 격상되

면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의 주된 장애로서 지적되고 있는 경성법체제의 문제, 미약한 

적색수배서 효력의 문제 및 느슨한 데이터보호 제도에 대한 비난(EU의 유럽폴․센겐경

찰협력의 당사국들이 미약한 데이터보호의 문제점 또는 인터폴이 보유한 경찰정보 또는 

범죄정보의 누출에 대한 비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절차는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 또는 이들의 관계

에 인터폴 사무총국이 개입된 형태로서 범죄인인도 절차상 필요로 하는 소요기간과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초스피드의 통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

화의 추세 및 교통․통신기술의 발전 정도에 버금가는 제도로서 치고 도망가는 수법의 

해외도피사범을 대처하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는 점이다. 

넷째, 수많은 양자, 다자의 범죄인인도조약, ICTY․ICTR의 소송절차 및 증거규칙, 

ICC규정 및 기타 여러 국제범죄에 관한 조약에서 인터폴 채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자는 점이다. 

다섯째, 적색수배서의 법적 근거가 각 회원국의 법원의 판결 또는 법집행기관이 발행한 

구속영장이다. 따라서 쌍방가벌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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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에서 채용하고 있는 원칙,297) 인터폴 헌장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및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의 형량이 적용되는 혐의자 또는 

범죄자에게 적색수배서가 발행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적색수배서는 상호

주의의 측면에서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긴급한 경우에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도 직접 관할 지방경찰당국에게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다.298) 

2) 개혁의 방향과 국제경찰협력의 강화

인터폴이 개혁을 하게 된다면 그 기본방향은 법적인 측면에서 경성법체제, 국제수배서

의 효력 문제, 유럽폴과 같은 수준의 데이터보호, 좀더 첨단화된 통신체제 및 UN과의 

관계로 요약할 수 있다. 

 

(1) 경성법체제 

인터폴 헌장은 각국 대표들이 명시적인 서명도 하지 아니하였고, 국내법상 비준 또는 

국제조약이 발효되기 위한 국내법상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인터폴의 헌장은 

조약적 성질을 지닌 법적 문서이긴 하지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규정하고 있

는 국제적․국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99) 따라서 인터폴 헌장은 국제기구의 

설립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기구의 법인격에 관한 문제, 기구의 본부에 대

한 불가침권과 특권과 면제,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특권과 면제에 관한 

297) 2002년 12월에 채택된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은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을 적용하여 범죄인인도를 

거절한다면 자국법에 의해서 기소할 의무가 있고, 자국민을 인도요청국에게 인도할 경우에 외국형사판

결의 집행을 위하여 피요청국으로 이송해야 하며, 자국민을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에 범죄인인도를 요청

한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부과된 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동 협약 제16조 10항, 

11항, 12항 참조; 문규석, supra note 98, pp. 99-100 참조.

298) 한․러 약정서 제5조 2항; 센겐이행협약 제39조 3항.

299) 예를 들면,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UN헌장 제102조에 따라서 UN사무국에 기탁하여야 하는데 기탁되지

도 않았고, 국내법상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 비준이라는 절차 또는 공포에 의한 관보에 게재라는 절

차도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Michael Fooner, op. cit., p.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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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차선책으로 프랑스정부와 체결한 본부협정에서 이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300)

인터폴 헌장의 개정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조약의 성립요건

과 국내적․국제적 체결절차를 이행하여 경성법체제임과 동시에 국제법과 국내법이 조

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의 개정절차는 인터폴 헌장 제42조에서301)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을 충족해야 한다. 

(2) 국제수배서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이 내세울 수 있는 주된 장점은 간소한 협력의 채널, 컴

퓨터망을 통한 통신체제 및 국제수배서의 발행이다. 특히 국제수배서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 즉 국제범죄자의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하는 일종의 국제영장으로 그의 효력이 

전세계의 모든 회원국의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다면 국제범죄자

의 진압에 크게 기여할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적색수배서가 비록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하는 국가의 법원 또는 법집행당국이 발행하는 구속영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Ⅲ, 3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색수배서의 효력이 미약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인

터폴 사무총국은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한 서류에 대하여 사실상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인터폴 체제는 국제법과 국내법간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단

계에서 국제경찰협력이 이행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이 바라보는 적색수배서의 효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색수배서가 모든 회원국의 영역에서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 즉 긴급구속

영장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된 인터폴 헌장에서 적색수배

300) 프랑스에서 인터폴 본부 및 인터폴의 특권․면제에 관하여 인터폴과 프랑스 정부와의 협정

(Agreements between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and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Regarding Interpol's Headquarters and It's Privileges and Immunities in 

France)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 참조 

301) 본 헌장은 회원국 또는 집행위원회의 발의로 개정할 수 있다. 헌장의 개정 제의는 사무총장이 적어도 

총회 상정 3개월 전에 인터폴 회원국 전체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헌장 개정은 재적 회원국의 2/3 이상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인터폴 헌장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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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효력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 효력이 발효되기 위해서 각국의 국내법에서 필요로 하

는 요건과 범죄인인도에서 필요로 하는 원칙, 즉 쌍방가벌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자

국민 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에서 채용하고 있는 원칙,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의 형량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302) 인터폴 헌장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 인종, 종교 및 군사적 성격의 범죄에 대하여 적색수배서를 발

행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일종의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만 비

록 정치, 인종, 종교 및 군사적 성질을 지닌 범죄라고 할지라도 보편적 관할권의 범주에 

해당하는 범죄, ICC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적색수배서가 발행될 

수 있어야 한다.

(3) 데이터보호

인터폴의 데이터보호 목적은 인터폴 헌장 제2조에 규정된 인터폴의 목적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연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위협을 피하여 국제경찰협력 체제 내에서 처

리되어 전송된 경찰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경찰정보가 데이터베이

스에 보관․관리함으로 인하여 인터폴의 업무를 신속히 이행함과 동시에 경찰정보를 처

리함에 있어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소망스럽지 못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Ⅲ,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폴과 비교해 볼 때 인터폴의 데이터보호는 법적 근

거, 안전조치, 감독위원회, 기밀유지 및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보호의 내용은 첫째, 데이터보호의 법적 근

거가 연성법적인 체제가 아니라 경성법 체제이어야 한다. 즉 개정된 인터폴 헌장에서 유

럽폴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안전조치도 기기 접근 통제, 데이터 매체 통제, 저장 통제, 사용자 통제, 이송 

통제, 데이터 접근 통제, 전송 통제, 입력 통제, 사고시 즉시 복구, 시스템에 대한 신뢰

성, 문제점이 발견시 즉시 보고 및 오작동으로 인한 데이터의 왜곡금지 등에 대하여 모

302) 예를 들면,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이미 형의 선고를 받는 

자는 복역할 형의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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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인터폴은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를 위한 감독기관은 있으나 각 회원국의 국

내법에 상응하여 설치된 국내감독기관은 없다. 따라서 회원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설치

된 국내감독기관도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밀유지에 필요로 하는 조치를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즉 기밀유지에 관한 규칙의 제정, 기밀의 안전성 검사 및 그 결과 통

보, 기밀누설의 금지, 허가없이 재판도중에 또는 재판정 밖에서 증언 및 진술 금지, 

기밀보호 의무의 위반에 대한 국내법을 도입하여 인터폴과 접촉하는 자에게도 적용

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터폴이 저장 또는 처리된 데이터에서 법적, 사실상 실수의 결과로 개인에게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국내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회원국이 부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하였다고 항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

니하여야 한다.

 

(4) 통신체제

제70차 인터폴 총회(2001. 9. 24-28)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X-400 통신망을 대

신할 Atlas Project가303) 2001년 4/4분기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3년 1/4분기에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보안 및 A/S 문제로 2002년 9월에 중단되고 현재 Atlas 

Project를 대체할 인터폴 차세대 통신시스템(Global Communications System: GCS)이 개

발, 완성단계에 이르러 시험가동 중이다.304) 따라서 통신체제는 첫째, 긴급한 경우에는 국제

전화를 통하여 구두 또는 Fax로 각 회원국의 관할지방경찰당국에게 직접 경찰협력을 요청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요청에 대하여는 각국의 NCB와 관할지방경찰당국에게 사후에 그 

내용에 대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적색수배서의 발행요청 서류는 인터폴의 Website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

303) 문규석, supra note 6, p. 53 참조.

304) 경찰청, supra note 72,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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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무총국에게 전달하고 있으나 발행된 수배서는 우편으로 각 회원국에게 배포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메시지 전송 기능 외에 범죄정보 데이터의 상호 접근, 사진, 영상

의 전송기능, 실무당국자간의 회상회의도 가능하여305) 발행된 적색수배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투에 의해서 통신의 보안성․안전성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속히 복구되어 저장된 데이터는 오작동으로 왜곡되

지 않아야 한다.  

(5) UN과의 관계 

인터폴과 UN과의 관계는 1971년 5월 20일에 체결된 UN경제사회이사회와 인터폴간

의 협력을 위한 특별약정(Special Arrang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에306) 따른다면 비정부간

기구의 CategoryⅠ에 해당한다.307) 즉 인터폴은 정부간기구가 아니라 비정부간기구이

다. 따라서 인터폴은 인터폴이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UN

총회의 허가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UN과의 관계에서 인터폴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타 정부간기구가 UN헌장 제57조와 제63조를 근거로 UN경제사회이사회와 제휴협정

을 체결하여 전문기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1971년에 체결된 특별약정은 개정을 통

하여 UN헌장 제57조 및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UN의 전문기구가 되는 것이 타당

하다. 

그 이유는 UN사무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정보․자료의 교환, 어

느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공동이익의 문제에 대한 협의․공동 연구, 실질적인 계획에 대

한 기술협력, 양 기구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서면성명서․임시 

안건 제출, 인터폴이 본부 소재지국 또는 회원국과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305) Ibid. 참조.

306) UN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E/Res/1579(L).

307) 동 특별약정 제5조, 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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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에게 권고적 의견 요청권 부여 및 기타 상호 이익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제휴협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평가

현행 인터폴의 체제에서 국제경찰협력 강화방안은 국내적 측면에서 적색수배서의 효

력을 위한 관련법 개정,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 검찰 등 여타 기관

에서 KNCB에 협력관 또는 연락관 파견, 해외 경찰주재관의 파견 증가, 국제법(국제형

사법) 관련 전문가의 채용․양성, 전문가 관리의 차원에서 보직 순환제 예외 검토 및 범

죄인인도조약의 체결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인터폴 전문가 참여 등이다. 

특히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적색수배서가 국내법상 외국이 요청한 긴급인도

구속 요청서로 간주되거나 또는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긴급인도구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적색수배서가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되어 긴급체포 또는 강제추방조치

를 취하기 위한 최대의 방안은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규정된 긴급체포 사유 또

는 제211조 준현행범인의 유형에 적색수배자도 포함시키고, ② 범죄인인도법 제24조와 

제26조를 개정하여 적색수배자가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일치한다

는 조건하에 범죄인인도요청서, 즉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를 명령하도록 하고, ③ 출

입국관리법 제46조와 제11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 및 입국금지 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다.308) 최대의 방안이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차선책은 ① 위에서 언급한 범죄인인

도법 제24조와 제26조를 개정하여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적색수배서를 근거

로 법무부장관은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를 담당 검사에게 명령하도록 하고, ② 출입국

관리법 제46조와 제11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 및 입국금지 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308) 이렇게 개정하면, 적색수배자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발견된 경우에 즉시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인 경우에 범죄인인도가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하

며,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수배서 발행 요청국으로 추방시킬 수 있는 법적 근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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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대 및 차선책의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 및 입국금지 자로 적색수배자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물론 자국민이 

해외에서 범죄행위후 국내로 도피한 경우에 적색수배서 발행요청국으로 추방할 수 없고, 

적색수배자인 자국민이 입국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만약에 위에서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련된 법개정에 대하여 제시한 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면 국제경찰협력법을 제

정하여 적색수배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적 측면의 강화방안은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터폴 활용 규정을 삽입하여 인터폴 

채널이 외교채널과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

을 체결한 국가의 확대, 인접 국가와의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조약의 체결 및 인터폴 사

무총국은 적색수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적색수배서의 효력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

유에 대하여 국제적인 통일 기준의 마련 등을 제안할 수 있다.

현행 인터폴의 체제는 이미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법과 국내법이 조화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중간협력의 단계에서 유래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대협력의 단계로 격

상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대협력 단계로의 격상의 의미는 인터폴의 개혁을 의미하고 

개혁의 방해요소는 너무 크게 도사리고 있다. 즉 개혁보다는 현상유지의 선호하는 국제

기구의 관성적 성격, 형사관할권에 대한 각국의 민감한 반응, 각 회원국간의 법률문화․

법제도․경찰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다. 또한 데

이터보호에 대한 국가간의 시각 차이가 있고, EU는 데이터보호가 유럽폴과 같은 수준

으로 개선되지 아니하는 한 인터폴의 개혁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만한 이유가 

크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폴이 개혁을 하게 된다면 개혁의 방향은 연성법 체제

에서 경성법 체제로 변경되어야 하고, 적색수배서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

의 요청서로 간주되어 범죄인인도를 위하여 긴급체포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선진국들

이 정보유출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는 데이터보호의 문제, 통신체제의 첨단화․안전성의 

문제 및 UN과의 관계의 재정립의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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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현대의 지구촌시대․정보화시대에서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 즉 국제보통범죄의 

진압에 관련된 제도적 시스템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외교채널에 의한 국

가간의 형사사법공조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폴 채널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이다. 외교채널

은 국제조약을 기초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당사국들간의 국내법과 국제법(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적․국제적인 측면에

서 구속력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너무 형식적인 절차를 중시하다 보니 협력의 요청과 

그 이행에 관련된 절차의 번거로움 및 소요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그 효율

성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인터폴 채널은 경찰당국간의 협력 또는 인터폴 사무총국이 경찰당국간에 필요

로 하는 협력을 제공해 주는 형태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그 절차가 매우 간소하다. 또한 

첨단의 통신기기, 즉 컴퓨터망, 국제전화, fax 등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그 소요된 기간

이 외교채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고, 범죄․경찰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에서 효율성이 있다. 그러나 각국의 법률문화, 경찰제도, 경찰과 검찰간의 관계, 형사관

할권에 대한 각국의 민감한 태도, 데이터보호의 수준에 대한 국가별 차이 및 오류의 정

보로 발생된 적색수배서에 의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구제 제도의 미비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형사사법공조와 같이 국내법과 국제법이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므로 그 실효성은 반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있

어서 걸음마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교채널보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비교우위에 있

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의 인터폴 시스템은 외교채널에 의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제도

의 흠결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국내․국제적으로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

제도적 보완조치를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실효적 이행방안을 제시

하면, 먼저 단기적인 측면에서 ①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현재 협상중에서 

있거나 또는 협상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법무부 및 외교부와 협의하여 인터폴 

전문가가 협상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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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적어도 한국 및 협상 파트너 대표들에게 인터폴 채널의 효용성에 관한 설명, 관련 

자료 전달 및 협조공문을 보내서 인터폴 채널에 관한 규정이 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재(2002. 12) 논의가 진행중인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

련된 규정이 삽입할 수 있도록 소명서 제출, 의견 제시 및 기타 등이 경찰청의 이름으

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 형사사법공조에 관련된 기관간 또는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

압에 관련된 유관기관간에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KNCB에 연락관 또는 협력관을 

파견하여 신속한 국제경찰협력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①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련된 범죄인인도법, 출입국관리법, 

현재 논의중인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련된 사항의 규정되지 아니

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를 

위한 국내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국제경찰협력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타당

성이 있다면 국제경찰협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④ 외교부와 협의하여 해외경찰주재관

의 파견이 점차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⑤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전문가의 양성․채용

에 대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하고, 이들 전문가에 대해서 보직순환제의 예외에 대한 

행정적 배려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⑥ 국제적 측면에서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방안으로 

지적한 사항, 즉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터폴 활용 규정 삽입,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

약을 체결한 국가 수의 확대, 인접 국가와의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조약의 체결, 적색수

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통일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

인 측면에서 관계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즉 외교채널과 인터폴 채널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국내적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 대한민국에서 경찰의 지위가 검찰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과 관

계없이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장점과 실효성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긴급인도구속과 관련하여 인터폴 채널을 구체적

으로 명시한 조약과 그렇지 아니한 조약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체결될 범죄인인도조약

에서는 인터폴 채널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기존의 범죄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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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조약의 경우에 추가의정서 또는 교환문서를 통하여 인터폴 채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범죄인인도시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중에서 쌍방가벌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이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도피

사범의 은신처로 알려지고 있는 러시아, 프랑스, 과테말라, 베트남, 볼리비아, 페루, 프랑

스, 싱가폴 등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넷째, 경찰청은 외교부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 앞으로 체결될 범죄인인도조약의 협상과

정에 인터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

다면 한국 및 협상 파트너 대표들에게 인터폴 채널의 효용성에 관한 설명, 관련 자료 

전달 및 협조공문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로비도 하여 인터폴 채널에 관한 규정이 삽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내에서 적색수배자가 발견되었을 때 긴급체포 또는 준현행범인으로 간주하

여 체포하거나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를 통해서 체포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과 

범죄인인도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요청된

다. 또한 국제경찰협력의 근거 규정인 국제형사사법 제38조, 관계당국이 적색수배자를 

추방조치하거나 입국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의 개

정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관련법의 개정이 용이하지 아니한다면 경찰청이 주체가 

되어서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인터폴의 데이터보호 제도는 유럽폴의 제도와 비교해 볼 때 법적 근거, 안전

조치, 감독위원회, 기밀유지 및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서 매우 느슨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유럽폴 및 선진국들은 인터폴과 중요한 정보를 공

유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폴

의 데이터보호 제도의 개선 및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곱째,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역동적인 국제협

력체제(형사사법공조 및 국제경찰협력)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KNCB에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연락관 또는 협력관으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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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해외 경찰주재관은 교민들의 형사상 권익보호, 해외도피사범의 송환 업무 및 

기타 협력을 위하여 파견되고 있으나 그 숫자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비교할 때 너

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교민들과 관련된 형사사건

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해외 경찰주재관을 파견하여 신속하게 국제경찰협력

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아홉째,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업무는 실무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 국제법(국

제형사법), 협상능력, 기타 등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특히 경찰대학에 국제법

(국제형사법) 교수가 없고, 경찰청 내에도 국제법(국제형사법)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

은 대한민국이 러시아, 일본, 중국과 체결한 약정서․협의문․합의서의 연성적 효력

과 관련하여 입증된바 있다. 따라서 경찰대학뿐만 아니라 경찰청 내에서도 국제경찰

협력에 관한 국제법(국제형사법) 교수와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은 하루 빨리 개선되

어야 할 문제이다. 물론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전문가는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관리의 측면에서 순환근무제에 대한 행정적 배려가 요청된

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552   治安論叢(第19輯, 2003)

參 考 文 獻

1. 국내문헌

(1) 단행본

∙경찰청,『국제성 범죄수사』, 외사관리관실, 1996. 

∙_____ ,『인터폴』, 경찰청 인터폴기획단, 1997.  

∙_____ ,『경찰백서』, 1999.  

∙_____ ,『'99 INTERPOL 서울총회 보고서』, 경찰청인터폴서울총회사무국, 1999. 12.

∙_____ ,『경찰백서』, 2001. 

∙_____ ,『경찰백서』, 2002. 

∙_____ ,『국제범죄-동향과 대응-』, 제25호, 2002. 9.

∙_____ ,『국제범죄-동향과 대응-』, 제26호, 2002. 10. 

∙김대순,『국제법론』, 삼영사, 2000. 

∙김명기,『국제법원론(상)』, 박영사, 1996.

∙김주덕,『국제형법』, 도서출판 육서당, 1998.

∙김찬규․김영준,『국제법개설』, 법문사, 1998.

∙남긍구,『외사경찰의 국제화 전략』,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1995.

∙대검찰청,『검찰연감』, 2001.

∙문규석, 『경찰의 지역간 협력 및 아․태폴 창설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 치안연

구소(연구보고서 2001-10), 2001.

∙백진현․조균석,『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이기헌․임영철,『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이병기․신의기,『유럽의 형사사법공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이재상,『형사소송법』, 박영사, 1995.

∙이장희,『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방안』, 치안연구소(연구보고서 97-10), 1997.

∙이훈규․신의기,『범죄인인도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553

(2) 논 문

∙고진영, “정보의 개념과 범죄정보의 수집방법 및 기술”,『검찰』, 제1집, 1994.

∙김석현, “국제법에 있어서 Soft Law”,『국제법평론』, 1997-1(통권 제8호), 국제법

출판사, 1997.

∙_____, “국제법상 국가범죄에 관한 연구”,『국제법평론』, 창간호, 1993.

∙문규석, “국제환경법의 법원-Soft Law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2집, 1995. 12.

∙_____, “인터폴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국제법평론』, 1999-II(통권 제12

호), 삼우사, 2000. 2.

∙_____,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연구(1)-인터폴을 중심으로-”,『수사연구』, 2000. 10.

∙_____,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연구(2)-인터폴을 중심으로-”,『수사연구』, 2000. 11. 

∙_____,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국제보통범죄를 중심으로”,『국제법협

회논총』, 제9권, 2000. 12.

∙_____, “ICTY에서 유고연방대통령에 대한 형벌의 집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

제법학회논총』, 제44권 제2호(통권 제86호), 1999. 12.

∙_____, 국제법상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국제보통사이버범죄를 중심으로-,『국제

법학회논총』, 제46권 제1호(통권 제89호), 2001. 6

∙문정인, “국가안보와 국가정보-바람직한 정보기구 모색을 위하여-”,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1996년 봄․여름호, 제2권 1호, 1996.

∙박한철,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 -독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중심으로-”, 법무부

『해외파견검사연구논문집』, 제6집(법무자료 제85집), 1987.

∙백충현, “형사사건에 관한 국제사법공조”,『현대국제법론』(이한기 박사 화갑논문

집), 박영사, 1978.

∙박희권, “국제관계에서의 신사협정”,『고시계』, 1991. 9.

∙정동기,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한국법학원,『저스티스』, 제29권 1호, 

1996. 6.

∙제성호, “국제범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세계국제법협회한국본부,『국제법논총』, 

제8권, 1996. 12.

∙조영준, “국외도피 형사범에 대한 검찰의 대처방안”,『검찰』, 1995. 2.

∙최성호, “절실한 한국인터폴의 기능강화”,『수사연구』, 1990. 1.



554   治安論叢(第19輯, 2003)

2. 외국문헌

(1) 단행본

∙Anderson, M., Poling the world: Interpol and Politic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Oxford : Clarendon Press, 1989).

∙Anderson, M., and M. Den Boer(ed.), Policing Across National 

Boundaries(London & New York : Pinter Publishers, 1994).

∙Anderson, M., M. Den Boer, P. Cullen, W. Gilmore, and N. Walker, Policing 

the European Union(Oxford : Clearendon press, 1995). 

∙Bantekas, I., S. Nash, and M. Mackarel, International Criminal Law(Londo

n․Sydney :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2001).

∙Benyon, J, L. Turnbull, A. Wills, R. Woodward, and A. Beck,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An Investigation(Leicester : University 

of Leicester Centre for the Study of Public order, 1995).

∙Bassiouni, M. C., International Extradition: United States Law and Practice, 

3rd ed., (New York : Oceana Publications, Inc, 1996).

∙Birnie, W. P., and A. E.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Oxford : Clarendon Press, 1992).

∙Bresler, F., Interpol(London : Sinclair-Stevenson, 1992).

∙Bunyan, T., The Europol Convention(London : A Statewatch publication, 

1995).

∙Detter, I.,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Aldershot․Brookfield USA․

Singapore․Sydney : Dartmouth, 1994).

∙Ethan. A. N., Cops Across Border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U.S 

Criminal Law Enforcement(Philadelphia :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3).

∙Fooner, M., Interpol: Issues in World Crime an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New York & London : Plenum Press, 1989). 

∙Gilbert, G., Aspects of Extradition Law(Dordrecht/Boston/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1).

∙     ., Transnational Fugitive Offenders in International Law: Extradition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555

and Other Mechanisms(The Hague/ Boston/ 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8).

∙Harris, D. J.,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5th, (London : 

Sweet & Maxwell, 1998).

∙Harris, L., and C. Murray,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e(London, Sweet Maxwell, 2000). 

∙Hebenton B., and T. Thomas, Policing Europe: Co-operation, Conflict and 

Control(London : St. Martin's Press, 1995). 

∙Hoogh, A. dé, Obligations Erga Omnes and International Crimes(The 

Hague/London/Boston :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ICJ Reports(1970(I))

∙INTERPOL 관련자료, (Ⅰ).

∙INTERPOL 관련자료, (Ⅱ).

∙Jean-Paul, B.(ed), Comparisons in Policing: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ldershot․

Brookfield USA․Hong Kong․Singapore․Sdney :  Avebury, 1995).

∙Jennings, R., & A. Watts(ed.),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 

1, (London : Longman, 1992).  

∙Koenig, D. J., and D. K. Das(ed.),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 World 

Perspective(Lanham․Boulder․New York․Oxford : Lexington Books, 

2001).

∙Malanczuk, P.,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ed.,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97).

∙Malcom, A., & M. Den Boer(ed.), European Police Co-oper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1992.

∙McClean, D.,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Oxford : Clarendon Press, 

1992).

∙Ragazzi, M.,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Erga Omnes(Oxford : 

Clearendon Press, 1997)

∙Sands, P., and Klein, P., Bowett's Law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London: 

Sweet & Maxwell, 2001)

∙Santiago, M., Europol and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Criminology Studies, 

Vol. 11(Lewiston․Queenston․Lampeter : The Edwin Mellen Press, 



556   治安論叢(第19輯, 2003)

2000). 

∙Schermers., H. G., and N. M. Blokker, International Institutional Law, 3rd, 

ed., (The Hague/London/Boston : Martinus Nijhof Publishers, 

1995).

∙Sunga, L. S., The Emerging system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Developments in 

Codification and Implementation(The Hague/London/Boston : Kluwer 

Law International, 1997).

∙Tony, B., The Europol Convention, A Statewatch Publication, 1996.

∙Tullett, T., Inside Interpol(New York : Walker and Company, 1965).

∙山本草二,『國際刑事法』, 三省堂, 1991.

(2) 논  문

∙Benyon, J., L. Turnbull, A. Wills, and R. Woodward, “Understanding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setting a framework for analysis”, in 

Anderson, M., & M. D. Boer(ed.), Policing Across National 

Boundaries(London & New York : Pinter Publishers, 1994).

∙Benyon, J., “The Politics of Police Co-operation in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Vol. 24, No. 4, 

December 1996.

∙Boer., M. D., “Police Cooperation in the TEU: Tiger in A Trojan Horse?”, 

Common Market Law Review, Vol. 32, 1995

∙Bresler, F., “Inside Story: Interpol and the Changing Face of International Policing”,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98). 

∙Das., D. K., and P. C. Kratcoski,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 World 

Perspective”, in Koenig, D. J., and D. K. Das(ed.),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 World Perspective(Lanham․Boulder․

New York․Oxford : Lexington Books, 2001).

∙Fahlman, R. C., “Intelligence Led Policing and the Key Role of 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Interpol: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557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98).  

∙Fijnaut, C., “Policing Western Europe: Interpol, Trevi and Europol”, Police 

Studies: The International Review of Police Development, Vol. 

15, No. 3, Autumn 1992.

∙Gregory, F. E. C., “Polic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Proposal, Problems, and Prospects”, Terrorism: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4, No. 3, 1991.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Interpol Red Notices”,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Review, No. 468, 1998. 

∙Interpol, “Progress Report 1994”,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Review, No. 

454/455, 1995.

∙Mahmood, S.,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An Inequitable Data 

Protection Regime”,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Vol. 

7, No. 2, 1995, p. 184. 

∙Palmer, MJ, “Strategic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Policing”,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98).

∙Valleix, C., “Interpol”,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Review, Number 

469/471, 1998.

∙Wyngaert v. d. C, and Guy S.,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 the European Union”, in Dugard, J., & C. v. d. Wyngaert(ed.),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Aldershot․Brookfield 

USA․Singapore․Sydney : Dartmouth, 1996). 

∙Zein, S.l El., “Striving Towards Common Goals: Can European Organizations 

Works Together?”,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98).



558   治安論叢(第19輯, 2003)

3. 인터폴 사무총국의 보고서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Red Notice, 15th -21st October(No. 8) 

1997.

∙                     , Report on the Legal Status of Red Notices, 

October 1997.

∙                          , Report on the Legal Value of Red Notices 

and the New System, 22nd-27th October(No. 15) 1998.

4. 국제조약, 국내법 및 기타 문서

∙경찰부분에서 개인자료 사용을 규율하는 1987년 9월 17일 유럽장관위원회의 권고

∙고문방지협약

∙구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임시재판소 규정

∙국가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경찰협력 및 인터폴 문서의 내부통제에 관한 규칙 

∙국제보통범죄에 관한 아세안선언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대한민국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대한민국 경찰청과 일본국 경찰청간의 경찰업무 협력에 관한 협의문

∙대한민국 경찰청과 러시아연방 내무부간의 협력에 관한 약정서

∙대한민국 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559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대한민국과 파라과이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독일연방데이터보호법

∙르완다국제형사임시재판소 규정

∙멕시코와 프랑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미국과 이탈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범죄인인도법

∙범죄인인도에 관한 미주협약

∙범죄인인도조약에 관한 유럽협약

∙베네룩스 3국간의 형사문제에 있어서 범죄인인도 및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

∙비정부간기구의 법인격 승인에 관한 유럽협약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간의 범죄인인도 협약

∙영국의 데이터보호법

∙영연방국가간 도피사범인도에 관한 약정

∙유럽연합조약

∙유럽폴협약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인터폴간의 협력을 위한 특별약정

∙유엔과 인터폴간의 협력협정

∙유엔과 인터폴간의 협력을 위한 특별협정

∙유엔헌장

∙유엔해양법협약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시효불적용에 관한 유럽협약

∙인터폴이 보유한 문서의 내부 통제기구에 관한 교환문서

∙인터폴본부와 그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인터폴과 프랑스정부간의 협정

∙인터폴 사무총국의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및 NCB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

한 직접 접근을 규율하는 규칙

∙인터폴헌장 및 일반규정

∙일본도망범죄인인도법

∙1949년 제네바 제1협약



560   治安論叢(第19輯, 2003)

∙1981년 1월 28일 개인자료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 보호에 관한 유럽이사회의 협약

∙1985년 센겐협약

∙1990년 센겐이행협약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한 시효불적용에 관한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집단살해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출입국관리법

∙캐나다와 프랑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테러자금조달 억제협약

∙폭탄테러 억제협약

∙프랑스범죄인인도법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

∙프랑스에서 인터폴 본부 및 인터폴의 특권면제에 관한 인터폴과 프랑스정부간의 협정

∙형법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형사소송법

∙해외주재관업무처리규칙

5. 유럽연합 관련 Official Journal

․OJ C 26, 30.01/1999, pp. 10-16.

․OJ C 86, 16/03/2001, p. 1.

․OJ C 358, 13/12/2000, pp. 2-7.

․OJ L 271, 24/10/2000, pp. 1-3.

6. 인터폴 및 UN관련 자료 

․Resolution No AGN/53/Res/7

․Resolution No AGN/54/Res/1

․Resolution No AGN/63/Res/9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561

․Resolution No AGN/65/Res/11

․Resolution No AGN/66/Res/7

․Resolution No AGN/66/Res/10

․Resolution No AGN/68/Res/5

․Resolution No AGN/69/Res/11

․Resolution No AG-2001-Res-02

․UN경제사회이사회 결의 E/Res/1579(L)

․UN 총회 A/Res/51/1

․적색수배서 : Control No. A-518/7-1999, File No. : 1999/29606

            : Control No. A-326/4-2000, File No. : 1998/20232  

            : Control No. A-405/5-2000, File No. : 2000/18681

            : Control No. A-148/3-2001, File No. : 2001/10335

7. Website

․http://www.cm.coe.int/

․http://www.coe.int/

․http://www.europol.eu.int/

․http://www.ili.co.uk/

․http://www.interpol.int/

․http://www.lawtel.co.uk/

․http://www.lexis.com

․http://www.mofat.go/kr

․http://www.un.org/documents

․http://www.un.org/English/treaty.asp

․http://www.un.org/icc

․http://www.un.org/icty

․http://www.westlaw.com

․http://www.wipo.org



562   治安論叢(第19輯, 2003)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563



564   治安論叢(第19輯, 2003)

※ p. 562 상단 오른쪽에 있는 적색수배서 마크가 적색으로 인쇄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